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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필요성 및 식품안전 관리의 국제 동향

1. 조사의 필요성

2. 식품안전 관리의 국제 동향

｜제 1 장｜





1. 조사의 필요성

가. 농축산 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생존 전략 모색 필요

○ 농식품 수출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 0 0 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 0 0 4년도에는 물량 면으로는 2.9% 증가했으나 금액은 1 2 . 1 %로 증가폭이

높아 점차 수출 농식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2 0 0 4년도 농식품 무역 수지는 9 , 11 9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무역 수지 적자분은 신선 농축산물 주요품목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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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가전체 1 5 0 , 4 3 9 1 6 2 , 4 7 1 - 1 9 3 , 8 1 7 - 2 5 3 , 8 4 5 - 3 1 . 0

농식품 1 , 5 7 9 . 9 1 , 6 3 9 . 9 1 , 4 4 9 . 6 1 , 8 5 9 . 8 1 , 4 9 1 . 0 2 , 8 0 5 . 0 2 . 9 1 2 . 1

농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1 , 3 6 9 . 8

1 , 2 5 1 . 9

1 1 7 . 9

2 1 0 . 1

1 , 4 7 3 . 0

1 , 3 7 4 . 5

9 8 . 5

1 6 6 . 9

1 , 3 3 5 . 5

1 , 2 4 2 . 9

9 2 . 6

1 1 4 . 1

1 , 6 8 2 . 7

1 , 5 6 3 . 2

1 1 9 . 5

1 7 7 . 1

1 , 3 3 4 . 7

1 , 2 5 8 . 9

8 5 . 8

1 4 6 . 3

1 , 9 1 2 . 2

1 , 7 5 8 . 5

1 6 2 . 7

1 6 3 . 8

0 . 7

1 . 3

△7 . 3

2 8 . 3

1 4 . 2

1 2 . 5

3 6 . 2

△7 . 5

수

입

국가 전체 1 4 1 , 0 9 8 1 5 2 , 1 2 6 - 1 7 8 , 8 2 7 - 2 2 4 , 4 6 3 - 2 5 . 5

농식품 8 , 4 6 2 . 8 9 , 5 8 4 . 3 3 5 , 0 4 6 . 5 1 0 , 2 2 1 . 1 3 4 , 2 4 9 . 8 1 1 , 2 0 4 . 8 △2 . 3 9 . 6

농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6 , 7 9 1 . 8

5 , 3 2 5 . 3

1 , 4 6 6 . 5

1 , 6 7 1 . 0

7 , 6 5 0 . 0

5 , 7 0 1 . 5

1 , 9 4 8 . 5

1 , 9 3 4 . 3

2 5 , 1 8 4 . 6

2 4 , 3 0 1 . 0

8 8 3 . 6

9 , 8 6 1 . 9

8 , 3 2 8 . 2

6 , 2 1 2 . 7

2 , 1 1 5 . 6

1 , 8 9 2 . 9

2 5 . 0 2 9 . 3

2 4 , 3 1 7 . 4

7 1 1 . 9

9 , 2 2 0 . 5

9 , 1 1 9 . 9

7 , 4 4 4 . 6

1 , 7 5 5 . 3

2 , 0 0 4 . 9

△0 . 6

0 . 1

△1 9 . 4

△6 . 5

1 0 . 5

1 9 . 8

△1 7 . 0

5 . 9

수
지

국가 전체 9 , 3 4 1 1 0 , 3 4 5 - 1 4 , 9 9 0 - 2 9 , 3 8 2 - -

농식품 △6 , 8 8 2 . 9 △7 , 9 9 4 . 4 - △8 , 3 6 1 . 3 - △9 , 1 1 9 . 8 - -

< 농식품 수출입 동향 >

(단위 : 천톤, 백만불, %)

2 0 0 4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농림부)



○ 반면 김치와 가공식품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 중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삼(33.8%), 채소(26.1%), 과실(21.5%), 김치( 1 0 . 2 % )가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도 면류(9.7%), 주류( 1 5 . 7 % ) ,

소스류(21.0%)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금액으로는 13.1% 증가

○ 2 0 0 1년도와 2 0 0 4년도의 농식품 수출액을 비교하면 전체 농식품 중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신선 농림축산물의 수출 증가는 3년 사이 3 1 %인데 비해 김치 50%, 가공식품

5 8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농업 인구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업에

있어 한국의 맛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 수출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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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 , 5 7 9 . 9 1 , 6 3 9 . 9 1 , 4 4 9 . 6 1 , 8 5 9 . 8 1 , 4 9 1 . 0 2 , 0 8 5 . 0 2 . 9 1 2 . 1

신선농림축산물

- 채소

- 인삼

- 화훼

- 과실

- 돼지고기

- 닭고기

- 산림부산물

- 김치

5 2 1 . 0

1 2 1 . 1

7 4 . 8

3 1 . 8

5 6 . 3

4 6 . 1

3 . 1

1 1 9 . 1

6 8 . 7

4 5 9 . 3

8 9 . 5

5 5 . 0

3 2 . 1

8 2 . 8

4 6 . 1

3 . 3

9 5 . 1

7 9 . 3

1 8 8 . 6

3 6 . 2

1 . 9

1 0 . 5

6 2 . 2

2 7 . 3

1 . 9

1 5 . 5

3 3 . 1

5 . 7 . 5

1 0 0 . 6

6 6 . 6

4 5 . 3

7 0 . 5

3 1 . 3

3 . 8

9 6 . 2

9 3 . 2

2 0 4 . 1

5 5 . 8

2 . 2

8 . 3

6 7 . 7

1 5 . 8

0 . 7

1 8 . 8

3 4 . 8

5 4 9 . 7

1 2 0 . 0

8 9 . 2

4 8 . 5

8 5 . 7

2 7 . 3

2 . 3

6 7 . 0

1 0 2 . 7

8 . 2

5 4 . 0

1 1 . 2

△2 1 . 1

8 . 9

△4 2 . 1

△6 1 . 7

2 1 . 0

5 . 3

8 . 3

2 6 . 1

3 3 . 8

7 . 2

2 1 . 5

△1 2 . 7

△3 7 . 9

△3 0 . 3

1 0 . 2

가공식품 9 6 7 . 9 1 , 1 0 8 . 8 1 , 2 6 1 . 0 1 , 3 5 2 . 3 1 , 2 8 6 . 9 1 , 5 3 5 . 3 2 . 1 1 3 . 5

<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 천톤, 백만불, %)



한류 열풍과 한국 식품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속에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비춰지고 있음

○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수출국의 식품 안전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

나. 식품안전 정보의 빠른 전파 및 관심 증대

○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식품안전 문제의 파급 효과는 국가 내에서

끝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됨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수입 식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보다 까다롭고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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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분야별 수출액 변화 추이 >

(단위 : 백만불)

신선농림
축산물

김치 가공식품

2 0 0 1 1 , 5 1 1 . 2 0 6 8 . 7 9 6 7 . 9

2 0 0 4 1 , 9 8 2 . 3 0 1 0 2 . 7 1 , 5 3 5 . 3 0

2 , 0 0 0 . 0 0

1 , 5 0 0 . 0 0

1 , 0 0 0 . 0 0

5 0 0 . 0 0

0 . 0 0



다. Food Su p p ly Chain의 관리 필요성 및 시스템적 접근 증가

○ 국제 교역 증가와 함께 자국뿐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포장에 이르는 Food supply chain 전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대두

○ 국가별 규정이 다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국제

규격이 활성화되고 있음

○ Food supply chain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B R C (영국 소매상 연합), CIES

(유럽 소매상 협회), FMI(미국 수퍼마켓 연합) 등 유통 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70% 가량이 G F S I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까르푸 등의 외국계 유통업체나 이마트 등에서도

조만간 식품 안전 규격을 납품업체에게 요구할 전망

○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국제 흐름은 각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된 ISO 22000 등의 민간 인증 규격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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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Supply chain

분유의 클로스트리디움

햄의 리스테리아

계육의 살모넬라

용수의 대장균

원료에 조류분뇨 혼입

스코틀랜드 - 가공육의 E.Coli O157(20명

사망, 501명 입원)

미국 - 아이스크림 살모넬라( 2 2만 7천명

중독)

프랑스 - 생수 벤젠(전 세계 1억6천만 병

리콜)

영국 - 유아식의 유리조각, 면도날(이유식

시장 매출 감소)

스위스 - 치즈의 리스테리아( 3 0명 사망)

-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에

서 브리질산 오렌지 재배

시 살포하는 농약 검출

- 2 0 0 3년 2월 독일의 다이

옥신 파동

- 1 9 9 2년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에 아닐린 염료 오염

< 국내외 식품안전 사고 현황 >



서도 수입 식품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음

○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은 약 1 0 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요 식품안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2. 식품안전 관리의 국제 동향

가. Food Su p p ly Chain의 투명한 관리 및 tra c ea b i l ity 확보

○ 미국에서 제조한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에서 브라질산 오렌지 재배시 살포하는

농약이 검출

→ 이 경우 브라질에서 오렌지 가공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였고 그 사료에

의해 쇠고기에 농약이 잔류하게 된 것으로 파악

○ 1 9 9 2년 스페인에서는 올리브 오일에 아닐린 염료가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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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적용범위 적용 국가

E u r e p - G a p 농산물 유럽(기타 지역 확대)

G M P + 동물 사료 네델란드(유럽 내로 확대)

ISO 9001 사료 및 식품 전세계

H A C C P 식품 체인 전세계

B R C 식품 가공 영국, 네델란드(확대 중)

S Q F - 2 0 0 0 식품 체인 호주, 미국

NSF guideline 식품 체인 미국

FMI Inspection 식품 체인 미국

I F S 식품 가공 독일

ISO 22000 사료 및 식품 체인 전세계

< Food Supply Chain 내의 국제 규격 운영 현황 >



→ 공업용 염료를 담았던 용기가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

○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r i s k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1차 원료

생산이나 가공단계뿐 아니라 사료나 용기를 비롯한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한

관리 없이는 식품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제정된 ISO 22000 즉,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의 범위를 그림과 같이 규정

○ 식품 생산자는 법적 및 규제당국을 비롯해 살충제, 비료 및 수의약품 생산자

등 식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 나아가 소비자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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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급사슬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예 >

법
적

및

규
제

당
국

소 비 자

곡물 생산자

사료 생산자

1차 식품/원료 생산자

식품 제조업자

2차 식품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식품서비스
운영자 및 요식업자

살충제, 비료 및

수의약품 생산자

부재료 및 첨가물

생산을 위한 식품공급사슬

운송 및 보관업자

장비 생산자

세척제 및 소독제
생산자

포장재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 ⇔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식품 공급 사슬이란 그림에 나타낸 모든 이해 관계자

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

○ 식품 공급 사슬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란 각 단계에 대한 traceability 확보와도

일맥상통

○ 일본 농림수산성의 traceability 가이드라인에서는‘생산, 처리·가공, 유통·

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식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어느 시점에서든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해야

하고 추적과 소급(즉, 어디에 있는지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또는 어떤

상태였는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의 traceability 확보라는 해석

○ E U에서는 t r a c e a b i l i t y를‘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되는 동물, 식품 혹은

사료에 포함될 것이 의도되어 있거나 또는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를 통해 그것을 쫓거나 거슬러 조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 C O D E 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t r a c e a b i l i t y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식품안전 관리 행정의 조직적·통합적 대응 필요

○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위주의 안전 관리는 대량 생산 및 대량 유통되는

오늘날의 식품산업에 있어 안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생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위생적인 생산 시설 및 기준, 즉 G M 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통해 관리하고 공정에서는 위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 o i n t )을 도입하는 추세임

○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전 단계를 관리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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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 s 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가 최우선 조건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r i s k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독립적인 평가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과

각 부처별 평가기관을 통합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눠짐

○ 식품안전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관리를 통해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전관리 행정이 특정 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1 0 _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 식품 체인에 도입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

독립적 평가기구 유형 통합 평가기구 유형

·E U -유럽식품안전청( E F S A )

·영국-식품규격청( F S A )

·프랑스-식품위생안전청( A F S S A )

·일본-식품안전위원회

·독일-연방위험평가기관( B f R )

·스웨덴-국립식품청( N F A )

·덴마크-수의식품청( D V F A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 F S A N Z )

< 선진국 risk 평가기구 유형 >

생산 가공 유통 소비

G A P
G M P

H A C C P

Tr a c e a b i l i t y
ISO (9000, 22000)

G H P
R e c a l l

P L



○ 영국의 FSA,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청( B V L ) ,

뉴질랜드의 식품안전청(NZFSA), 덴마크의 D V FA, 스웨덴 N FA 등이 위험

관리 일원화기구에 해당

○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들 위험관리기구들이 대체로 농림부 등

생산부서(캐나다-농업식품부, 스웨덴-농업식품소비자부, 독일-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 프랑스-농어업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덴마크는 가족

소비자부로 일원화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영국이나 호주는 독립적이지만 보건부

감독 하에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한 형태

○ E U는 2 0 0 2년 유럽식품안전청( E F S A )을 설립. EFSA는 운영이사회

( m a n a g ement board), 자문기구(advisory forum), 과학위원회( s c i e n t i f i c

committee), 과학패널(scientific panels)로 구성되는데 위험평가기능을

전담하며, 평가의견을 외부에 공개하는 권한을 가짐

○ 프랑스는 국립동물 및 식품연구소(CNEVA) 내의 각종연구소와 과학기술

분야의 여러 기관들을 통합하여 1 9 9 9년 식품분야의 독립적인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위생안전청( A F S S A )을 설립

○ A F F S A는 농수산부, 보건부, 공정거래·소비·규제 및 부정행위방지국

( D G C C R F )의 공동 감독 하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 AFFSA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행정당국과의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견해(권고)를 발표함. AFFSA 본청은 위험평가임무를

수행하고, 산하 연구소와 공동작업을 통해 과학 및 기술적 지원활동 수행

○ 영국은 1 9 9 9년 독립적인 평가의견의 개진,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식품기준청( F S A )을 설립. FSA는 정부 조직이지만 특정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권리를

지니는 독립적 체제로 유지. FSA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B o a r d )에 의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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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 0 0 3년 내각부에 위험평가와 그에

입각한 권고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물질의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기초한

시책 건의, 위험정보교환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데 7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

○ 독일의 연방위험평가기구( B f R )와 호주 및 뉴질랜드의 식품청( F S A N Z ) ,

덴마크의 수의식품청( D V FA), 스웨덴의 국립식품청( N FA )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평기기구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한 형태. 이들 기관은 위험관리업무도

동시에 수행

다. Risk 평가의 효율화 및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식품안전을 대하는 선진국의 자세는‘안전하다고 증명될 때까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과‘사고 이후의 대응 보다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쪽으로 변화. 결국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

하고 파악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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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분석(Risk analysis)의 개요 >

정책·조치의 평가

정책·조치의 실시

모니터링과 수정

위험 평가

Hazard 동정
Hazard 특성부여

노출평가
위험판정

위험정보교환

초기작업

위험관리



○ 지금까지 식품안전 사고는‘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r i s k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가 통할 수 있었고 최근 세계가 겪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 역시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

○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각 국가별 위기관리 시스템, 즉

리콜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risk analysis 즉,

위험 분석의 개념이 식품안전 관리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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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

자료 : 식품안전시스템의 이해(농촌진흥청)



○ 위험 분석은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 정보교환으로 크게 나눠지며 최근

각국의 식품안전 관리 조직의 개편 역시 위험 평가와 관리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국제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방향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식품체인 전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와 traceability 확보, 위험 분석 개념의 도입 및 이를 위한 관리

조직의 통합적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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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중국 5. 프랑스 6. 뉴질랜드

｜제 2 장｜





미 국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나. 식품안전 관련 법규

다. 수입식품 관리 현황

라. 식품안전 시스템 운영 현황

｜1｜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 식품안전 관리는 보건부(DHHS) 산하 F D A와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농무부(USDA) 산하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와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

tion Service), 환경부( E PA )에서 담당

○ 다원화 조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미국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증

해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는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행정부 부서 및 기구는 규제를

널리 공포함으로써 법규를 수행할 책임

제2장 주요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 1. 미국 _ 1 9

< 미국 식품안전 관련 조직 >



○ 미국 식품안전 제도의 특성은 권력 분리와 과학을 토대로 한 의사결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며 국회에 의해 제정된 식품안전법령들(food safety

s t a t u e s )은 광범위한 권한을 규제기관에 부여하고 규제조치에 대한 제한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건강 위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 규제를 융통성 있게 개정 또는 수정 가능한

시스템

1) 식품의약품청( F DA: Food and Drug Admi n i s trat i o n )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회수를 모니터링,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식품업계 및 대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가) 조직

◆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fice of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Office of the Chief Counsel

Office of Crisis Management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Office of Legislation

Office of Science and Health Coordination

Office of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Strategic Initiatives

Office of Management

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Office of the Cente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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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Management

Office of Compliance and Biologics Quality

Office of Blood Research and Review

Office of Vaccines Research and Review

Office of Communication, Training, and Manufacturers Assistance

Office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Office for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of Cellular, Tissue and Gene Therapies

◆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Office of Systems and Management

Office of Device Evaluation

Office of Compliance

Office of Science and Te c h n o l o g y

Office of Health and Industry Programs

Office of Surveillance and Biometrics

Office of In Vitro Diagnostic Device Evaluation and Safety

◆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Office of the Center Director

Office of Operations

◆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Office of Management

Office of Surveillance and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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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New Animal Drug Evaluation

Office of Research

◆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Office of Research

Office of Management

Office of Management Services

Office of Planning, Finance and Information Te c h n o l o g y

◆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Office of Resource Management

Office of Enforcement

Office of Regional Operations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Regional Field Office, Central Region, Philadelphia, PA

Regional Field Office, Northeast Region, Jamaica, NY

Regional Field Office, Pacific Region, Oakland, CA

Regional Field Office, Southeast Region, Atlanta, GA

Regional Field Office, Southwest Region, Dallas, TX

나) 주요 기능

○ 식품제조시설 및 식품창고를 점검하며,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미생물적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샘플의 채집 및 분석

•시장출하 전 식품 및 색소첨가제의 안전성 재검사

•식품제조용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사료의 안전성 모니터링

•식품공장 위생, 식품포장 여건, 위험분석 및 주요 관리요점 프로그램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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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양호한 식품제조 관행과 기타 생산기준 확립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특정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

•불량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요청, 식품회수 모니터링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

•식품업계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2) 식품안전검사국( F SIS: Food Safety and Ins pection Servi c e )

○ 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 관리 기관

○ 1 9 0 6년 육가공 특히, 포장 공장의 위생 개선을 위해‘Federal Meat Inspec-

tion Act(FMIA)’를 제정한 이후 이 법이 점차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관여

하는 법으로 인식되면서 1 9 6 7년 개정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P o u l t r y

Products Inspection Act (PPI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의 축산물과

관련된 주요 두 가지 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됨

○ 특히 1 9 6 0년대와 7 0년대를 거치면서 식육과 가금육으로 인한 대형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F S I S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되었던 r i s k를 실제 경험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됨

○ 예방 시스템인 H A C C P을 주도적으로 시행

○ 주요 역할

•도살 전후에 식용 동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육류 도살자 및 가공공장에 대한 검사

•달걀 가공제품의 모니터링 및 점검

•육류제품의 조리 및 포장, 공장위생, 열처리 및 기타 가공절차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재료 사용의 생산기준을 설정

•육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의 육류 가공공장이 미국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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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을 생산한 육류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제품 회수를 도모

3) 동식물검역국
(APHIS: An imal and Plant Hea lth Ins pection Servi c e )

○ 농무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의 식물 및 동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 담당

○ 동식물 질병(해충)의 미국 내 유입/미국 내 질병이 해외에 전염될 위험이

없도록 하면서 농업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SPS 표준(기준)을 제정, 운용함

으로써 미국농업의 보호·발전에 기여하는 임무 수행

가) 동물수의국(Veterinary Services)의 역할

○ 동물수의국의 임무는 미국의 동물, 육류의 위생, 품질, 시장성을 높이고 보호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의 질병을 예방, 관리(감시), 박멸하며 또한,

동물건강, 생산성을 모니터하고 증진시키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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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F S I S )의 조직도 > 

L e g i s t i v e

Liaison Staff

Office of

Public Health

& Science

Food Safety Education &

Communication Staff

Food Safety Executive

Management &

Coordination Staff

Office of

M a n a g e m e n t

Office of

F i e l d

O p e r a t i o n s

Office of Policy

Program Develpment

& Evaluation

Office of the Administrator



○ 미국 축산물의 위생·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NAHMS(National Animal

Health Monitoring System) 운영

→ 1 9 8 3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선정된 미국 내 동물 질병의 수준 측정, 축산

농가들에 대한 해외질병에 대한 경보 발령, NAHMS를 통한 새로운 질병

징후에 대한 정보수집 등으로 구성

○ 무역규제와 미국 농산물시장 확대의 양면적 대응

→ 수입·수출센터(NCIE: National Center for Import and Export) : 안전

축산물·가축의 수입을 위한 동물위생협약(Zoo Sanitary Protocols)과

미국 축산물·가축의 수출을 위한 규약을 협상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

○ 동물/육류제품의 수출위생검사증(Health Certification for Export) 발급,

수입 축산물에 대한 요구조건 검사 임무 수행

○ SIM(Sanitary Issues Management) Te a m은 축산물 수입·수출 협상에

참여하며, SPS가 무역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나) PPQ Program

○ A P H I S의 PPQ Program은 감시(surveillance), 탐지(detection), 대응

(response), 연구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 농업(자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프로그램

○ 해외(특히, 인접국)의 병해충을 추적하고 천적들을 방사함으로써 미국 내

농업자원을 보호하며 식물 병해충들에 대해 평소에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수행

○ 주요 역할

•식물 검역·감시 업무로 1차적으로 유해한 외래 병해충·질병(유해 잡초,

곤충, 식물역병 등)의 미국 내 유입방지

•PIM Team(Phytosanitary Issues Management)은 무역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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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위생 및 신기술 농산물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고, 이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역할 수행

•국제표준 개선, 기관간 협조 등을 수행하며 상대국의 수입 요청에 대해서도

과학에 근거한 Risk-management 결정

다) 사전 검역/처리제도(Preclearance Program) 운영

○ 수출국 현지에서 해당농산물을 조사·처리하는 Preclearance 제도를 통해

유해 병해충·질병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하고, 수입 시 통관을 효율화

○ 품목에 따라 검사 조건이 다른데 어떤 품목은 사전 검사만 요구되기도 하고

어떤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hotwater immersion, cold treatment,

fumigation 처리를 요구하기도 함

라) 위험평가제도(Risk Analysis) 

○ 새로운 농산물이 미국에 유입되기 전에 PRA 수행. 검역기술이 발달되기 전

또는 병해충의 이전 정보(경로) 부족으로‘Zero Risk’를 요구하였으나 위해

병해충 분석기법이 발전됨에 따라 수송 전 또는 도착 시 검사를 받거나 특별한

처리를 하게 됨

마) 환경영향 평가제도(Environmental Analysis: EA) 

○ 일부 품목은 미국 입국 전에 환경영향 평가가 요구되기도 하며 E A는 환경영향

평가서(EIS) 또는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FONSI) 서류를

요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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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의

협정 이행과 이들 식물의 특별한 검사 업무를 1 5개 검역소를 통해 관장

사) 신기술 농산물 문제(Biotechnology) 

○ 1 9 8 7년 이래 A P H I S는 신기술농산물의 관리, 규정 감시(oversee) 업무

4) 환경보호국(EPA: Envi ro nme ntal Protection Ag e n cy )

○ 식수의 안전기준 설정

○ 독성물질 및 폐기물을 관제하여 환경 및 먹이사슬에의 진입예방

○ 주의 식품품질 관리를 지원하여 식수오염 방지방법 모색

○ 새로운 농약의 안전성을 결정하고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치를 설정하며, 안전한

농약사용에 관한 지침서 출판에 관한 업무

나. 식품안전 관련 법규

1) 연방 식품·약품 및 화장품법( F F DCA )

○ 1 9 3 8년에 의회를 통과한 F F D C A는 전신법인 1 9 0 6년「식품·의약품법」의

많은 결함을 시정함과 동시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

○ 의약품 위주로 관리가 강화된 F F D C A는 오늘날 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고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 강화나 제조

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미국 식품 GMP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

제2장 주요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 1. 미국 _ 2 7



2) 영양표시·교육법(NLEA: Nutrition Labeling and Ed u c ation Act )

○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첫째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둘째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셋째 제품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

○ 영양소 결핍에 의한 질병보다는 지나친 영양 섭취와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건강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 이 법 제정의

배경

○ 식품에 표시된 라벨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

으로써 향후 식품안전 관련 표시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식품제조업자들 역시 올바른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했음

○ 주요 내용

•영양표시의 의무화(Mandatory Nutrition Labeling) : 식품 영양소량의

표시

•영양소 리스트 : 서빙 양에 따라 총칼로리, 지방에 의한 칼로리, 총지방, 포

화지방, 콜레스테롤, 총탄수화물, 설탕, 섬유질, 단백질, 나트륨, 비타민A

및 C, 칼슘 및 철의 함량을 기재. 단, 비타민 B1, 비타민 B2 및 나이아신은

임의로 표시

•비타민 및 미네랄 보조식품 : 라벨의 영양소 함량은 4세 이상의 평균적인

사람에 의하여 통상 소비될 수 있는 사이즈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한컵

( 2 4 0㎖)과 같은 가정용 척도 및 미터법으로 기재해야 함. 1~3세용의 특별한

사이즈는 각 제품에 따라 특별히 표시해야 하고 규칙에서는 1 3 1개 카테고

리의 식품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해야 함

•기술용어의 정의 : 9종류의 중요한 용어의 정의

「포함하지 않은」(Free), 「저」(Law), 「고」(High), 「유래된」(Source of),

「감소」(Reduced), 「가벼운」(Light or lite), 「적은」(Less),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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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신선한」(Fresh) 등에 대한 용어 정의

•건강 효능 : 식품과 특정의 질병 또는 건강상태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 식품의

라벨에 효능을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적 권한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 9 8 4년까지는 라벨에 이와 같은 효능을 기재한 식품은, 그 효능이 F D A

승인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부정표시로 간주되게 됨

•성분표시 : FDA는 식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할뿐만 아니라

알러지 함유 물질도 표시하도록 함

•주스 표시 : 실제의 과일 또는 야채 주스의 함량 %를 라벨에 기재하도록 함

•구입 시점의 영양정보의 제공 : FDA는 자주적인 구입시점 영양정보계획

( Voluntary Point-of-purchase Nutrition Program), 미농무부는 식육

및 가금의 4 5개 주요 부위에 대해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음

3) 식품품질보호법( FQ PA: Food Qu a l ity Protection Act )

○ 1 9 9 6년 제정된 법으로 농약 제조자, 식품 제조자, 농장, 생산자 단체, 환경

단체 등의 지지 속에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 E PA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내성’의 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

으며 엄격한 r i s k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집중 관리를 촉구

○ 이 법에 의해 미국에서의 단일하고 보건에 기초한 식품 및 환경에 대한 잔류

농약 기준 마련. 반드시‘전체적인 노출의 결과 아무런 위해가 나타나지 않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노출이란 식품, 물, 공기

등 r i s k를 포함한 모든 환경을 의미

○ 급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건강 영향뿐 아니라 암이나 천식, 뇌 손상과 같은 만성

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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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테러대응법률

○ 2 0 0 1년 9 . 11. 테러로 미국 내 일상생활 기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2 0 0 2년 5월 2 3일 제1 0 7차 미국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후 2 0 0 2년 6월 1 2일 부시대통령의 승인에 따라‘공중보건확보 및

바이오테러대응에 관한 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Public Law 107-188 ; The

Bioterrorism Act) 제정

○ 수입식품 도착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구(제3 0 7조), 비상사태 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대한 조항(제3 0 6조), 위해한 정보가

명확히 있는 식품의 억류조치에 대한 조항(제3 0 3조) 제정

다. 수입식품 관리 현황

○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FDA, FSIS, EPA를 비롯 알콜 성분 7% 이하의 주류

음료를 제외한 모든 알콜 음료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주류, 담배 및 총기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생산 및 수산제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 d m i n i s t r a t i o n )이 담당

1) 식품 수입 절차

(가)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절차

○ 수입업자는 반입신청서(Entry Notice)를 제출하고 U . S . C u s t o m s

S e r v i c e의 통관을 위한 보증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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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Customs Service는 F D A에 식품의 반입을 통보하고 수입허가를 위한

검사 요청

○ 신선 농산물은 A P H I S가 병충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을

허가하며, 만약 병충해가 발견되면 식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세관의 감시하에

폐기 또는 반송

○ F D 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을 허가

○ F D A는 검사할 필요가 있는 식품의 표본검사를 실시하는데 F D A공무원이

표본을 채취하여 F D A분석실에 검사를 의뢰

○ F D A분석실에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수입 거부

○ 불합격판정이 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이의를 제기

(나) 미국 F D A의 수입식품 검사 절차

① 수입 식품의 도착 후 5일 이내에 미 세관에 수입 수속 ( B TA에 따라 도착 전

5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② F D A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식품이 수입되었음을 통보받게 됨.

㉮ 세관수입서류 사본, ㉯ 상업송장 사본, ㉰ 혹시 부과될지도 모를 관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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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정부의 식품수입 Flow Chart >

도착

U. S.

C u s t o m s

S e r v i c e

F D A
A P H I S

(농산물)

Pick up

(운송회사)



벌과금에 대한 보증서

③ 서류 검토

㉮ 검사 불필요 통보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면, FDA는 수입 수속 진행동의서( M a y

Proceed Notice)를 미 세관 및 수입업자에게 통보, 그 식품은 이후 F D A의

소관사항에서 제외

㉯ 시료검사

○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식품의 상태.

•F D A가 정한 우선순위

•그 식품의 과거기록

○ F D A는 시료검사통보서(Notice of Sampling)를 미 세관 및 문서

상의 수입업자에게 발송(이 경우 식품들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겨 질 수가 없음. 시료가 채취된 후 문서상의 수입업자는 그 식품을

다른 항구나 창고로 운반할 수 있음)  

○ F D A는 수집된 시료를 해당 지역 관할 F D A시험 분석실로 송부

㉠ F D A는 시료분석 결과가 그 식품이 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미 세관과 수입업자에게 통과 통보서(Release Notice) 발송

㉡ 청문회 통보서 발송

F D A는 시료분석결과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시행령(FD&C ACT) 및

이와 관련된 법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식품 억류 및 청문회 통보서(Notice of Detention and Hearing)를발송

•위반상태 내역

•수입업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반입의 허용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1 0

일간(공,휴일 제외)의 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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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는 오직 이 청문회를 통해서만 그 식품 수입의 타당성을 주장

하는 변론 및 증거 제시 가능

㉰ 청문회 개최

○ 식품의 양수인, 실소유자, 문서상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이 식품 억류

및 청문회 통보서에 응답할 수 있음. 그 선적식품의 수입허가를 위한 응답은

서면상 또는 구두상으로 제시

○ 식품의 양수인, 실소유자, 문서상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중 아무도 그

억류 통보서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청문회 기간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F D A는 그 식품의 수입 허가에 대하여 청문회를 주도

○ F D A는 문서상의 수입업자에게 반입불가통보(Notice of Refusal of

Admission) 발송. 또한 시료검사통보서 및 억류 및 청문회 통보서의 모든

수취인에게 이 반입불가통보서의 사본 송부

㉱ 반박증거 제출

○ 문서상의 수입업자는 그 식품이 법 규정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증거 제시

㉲ 재조정, 전용신청서 제출

○ 문서상의 수입업자는 재조정 또는 타 용도 전환 신청서(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Recondition or to Perform Other Action) (FDA

Form FD 766)를 제출. 이 상품을 어떻게 적법하게 만들겠다는 상세한

방법이 수반되어야 함

○ F D A는 미 세관으로부터 해당식품을 해외로 반송, 또는 물품을 폐기 처분

하였다는 증명서 접수. 반입 불가 통보서에 기재된 상품의 폐기 처분 및

해외 반송은 미 세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짐

㉳ 재시료 채취

○ F D A는 가이드라인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시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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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D A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재조정 작업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해당 손실금의

지불 보증을 위해 B o n d를 요구

○ F D A는 해당표본이 적법하면 억류 물품 해제 통보서( O r i g i n a l l y

Detained and Now Released)를 미 세관 및 수입업자에게로 발송

○ F D A가 해당 표본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하면, 수입업자는 재조정 및 타용도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재조정, 전용승인, 추가시료 채취

○ F D A는 수입업자의 재조정 작업 과정을 승인. 승인된 신청에서는 F D A의

해제 통보서가 발부될 때까지 해당 상품이 변동 없이 보존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신청된 재조정 작업 과정이 과거 경험으로 보아 실현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FDA는 그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음. 어떤 획기적이고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재조정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2차 또는 최종요구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FDA는 Form FD 766을 신청인에게 발송

○ 수입업자는 재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상품이 표본의 수집과 검사에

대비되어 있음을 통보

○ F D A는 해당 물품이 재조정 허가 기준에 부합되는가를 결정키 위해 추가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시행

○ F D A는 해당 표본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억류 해제 통보서를 수입업자

및 미 세관으로 발송. FDA의 감시 소요 경비는 FDA Form FD 790에

기재되고, 그 사본은 미 세관으로 통보. 미 세관은 이 경비 및 당 세관에서

소요된 경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추징할 의무를 가짐

○ 해당 시료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F D A의 감시 소요경비는 FDA Form

FD 7 9 0에 기재되어지고, 그 사본은 미 세관으로 통보. 미 세관은 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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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당 세관에서 소요된 경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추징할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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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 D A의 수입식품검사 Flow Chart >

4 A .검사
불필요통보

적합 시

4 B .시료채취

5 .시료분석

7 A .답변서제출

8 A .청문회개최

9 B .재조정,
전용신청서 제출

1 0 A .재시료채취

11B. 8B,9B로
이동

1 1 A .억류해제
통보서 발송

1 0 B .재조정, 전용
신청서 검토

1 1 C .재조정,
전용승인

1 1 D .재조정,
전용 불가 판정

1 4 A .억류해제
통보서 발송

14B. 8B로
이동 반입불가

1 2 .재조정, 전용
완료

13. 추가시료채취
및 검사

7 B .답변서미제출

8 B .반입불가
통보서발송

9 C .반송,폐기

6 A .통과통보서
발송

6 B .청문회
통보서 발송

부적합 시

1 .수입신고

2 . F D A에 통보

3 .서류심사

9 A .반박증거
제출



라. 식품안전 시스템 운영 현황

1) GAP(Good Ag ri cu ltural Pra ct i c e )

○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상태로 섭취되는 과일 및 채소류가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F D A와 미 농무부( U S D A )는 공동으로 1 9 9 8년「신선 과일채소에 대한 식품

안전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지침서(The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를 마련

○ GAP 프로그램의 추진 목적은 소비자가 과일이나 채소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적 위험(식중독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H A C C P, GMP 등의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 구성요소로서 위험요소 절감 전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가) GAP 프로그램 추진현황

○ 초기 F D A의「신선 과일채소에 대한 식품안전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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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발생건수 품목 발생건수

토마토

캔털롭 멜론

상추

바질( B a s i l )

파

나무딸기( r a s p b e r r y )

7

6

6

4

3

3

망고

파슬리

청포도

양배추

시금치

기타

2

2

1

1

1

3

< 미국에서의 신선 농산물의 품목별 질병 발생 건수 >



서」에 따라 민간업체에 의하여 식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식품유통업자,

생산자 등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현재는 U S D A가 G A P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1 6개 주정부가 자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주의 농무성은 미 농무성의 지원을 받아 신선 과채류에 대해 FDA 가이드

라인 준수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

되어 GAP 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하와이의 경우 농산식품 표시제와 연계하고 있고 미네소타주의 경우

현행법과 연계하는 자율 방식을 채택, 뉴욕주의 경우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주 마다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나) 정부의 지원제도

○ U S D A의 농업마케팅청 신선농산물 등급 및 품질 인증부서가 인증을 하고

인증을 위한 현지 조사는 FSIS(Federal State Inspection Service)가 실시

○ 인증 기준은 F D A의「신선 과일채소에 대한 식품안전 위해요인 최소화 지침」

이행 여부로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해당 품목이‘FDA 지침’에 의해 생산

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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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또는 업체

주소
재배지
조사

산지유통
시설 조사

현지 선별
시설 조사

저장 및
유통 조사

역추적 가능
여부 조사

소매처
조사

해당
품목

A
상세

주소

년/월/일

이행함
해당없음

년/월/일

이행함

년/월/일

이행함

년/월/일

이행함

해당

없음
오렌지

B
상세

주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년/월/일

이행함

해당

없음
사과

< USDA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결과 인터넷 게시 예 >



○ 정부가 GAP 적용 생산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 대학의

GAP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금 지원

○ GAP 영농기술의 개발, 연구 및 교육을 위해 UDA-CSREES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와 F D A가 자금을

지원해 코넬대 주도로 1 6개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국가 GAP 프로젝트」

수행

2) GMP ( Good Ma n ufa cturing Pra ct i c e )

○ 미국은 G A P에 비해 식품 가공 단계에서의 G M P를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 0 0 2년 7월 1 9 8 6년 이후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한 현행 G M P의

효용성에 대해 조사 수행, 2004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 작업 진행 중임

○ 미국 G M P는 우수한 식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

가) 미국 GMP 역사

○ 1 9 3 8년 Food Drug, and Cosmetic Act가 과거의 법을 대체하고 식품공장의

시설 설비에 관한 2개의 s e c t i o n을 포함하면서 오늘날 식품 G M P의 기초 마련

○ F D A가 1 9 6 0년대 중반 GMP 규정의 초안 마련 시작, 1968년 GMP 규정의

최종안 탄생

○ F D A는「s h a l l」과「s h o u l d」를 사용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과 수행을

권고하는 일을 구분. 이 규정은 1 9 6 9년 4월 C F R에 Part 128로 등록

○ 1 9 7 7년 Part 128은 11 0으로 바뀌어 출간. 모호한 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포괄적 GMP 규정의 한계성 때문에 F D A는 7 0년대 중반부터 특정 업종

전용 GMP 개발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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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년대 말 F D A는 특정 업종 전용 G M P의 채택보다는 포괄적 G M P를 개선

하기로 결정, 일부 특정 업종 전용 G M P를 포함시킨 개정판을 확정짓고

1 9 8 6년 21CFR 110 - 169를 출간. 

•조제분유의 영양소 함량 품질관리 (21CFR 106)

•밀폐용기에 담긴 열처리된 저산성 통조림식품 (21CFR 11 3 )

•산성화 식품 (21CFR 11 4 )

•병입 음용수 (21CFR 129)

○ 2 0 0 2년 7월 F D A는 Food GMP Modernization Working Group을 구성

하고 1 9 8 6년 이후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한 현행 G M P의 효용성 시험 착수

나) 현행 G M P의 내용

Subpart A. 총칙

§110.3 용어의 정의

§110.5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정의와 기준

§110.10 직원

(a) 질병 통제(Disease control)

(b) 청결( C l e a n l i n e s s )

(c) 교육 훈련(Education and Tr a i n i n g )

(d) 감독(Supervision)  

§110.19 예외

Subpart B. 건물과 설비

§110.20 공장과 부지

(a) 부지( G r o u n d s )

(b) 공장 건축설계와 디자인(Plant construction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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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5 위생적 운영(Sanitary operations)

(a) 일반적인 유지(General maintenance)

(b) 세척과 소독에 사용되는 물질; 유독성물질의 보관

(c) 해충관리(Pest control)

(d) 식품접촉면의 위생

(e) 세척된 이동식 장비나 소도구의 취급과 보관

§110.37 위생 시설과 통제

(a) 급수( Water supply)

(b) 배관( P l u m b i n g )

(c) 오수 처리(Sewage disposal) 

(d) 화장실 시설( Toilet facilities)

(e) 수세 시설(Hand-washing facilities)

(f) 식품 쓰레기의 배출(Rubbish and offal disposal)

Subpart C - 장비(Equipment) 

§110.40 장비와 소도구들(Equipment and utensils)

Subpart E - 생산과 공정 관리(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s)

§110.80 공정 관리

(a) 원료와 부재료들(Raw materials and other ingredients)

(b) 제조 공정(Manufacturing operations)

§110.93 저장과 유통

Subpart G - 결함 한계 수준(Defect Ac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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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CC P

가) 모든 식품에 대한 강제적용 방침

○ 미국에서의 HACCP 시스템 강제 적용은 1 9 7 3년부터 GMP 적용과 L A C F의

공정 관리 경험에 근거를 두고 1 9 8 5년 NAS(National Academy of

S c i e n c e )의 전 식품에의 HACCP 적용 권고를 받아들여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맞도록 정책과 투자 실시

○ HACCP 적용 식품은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은 수산식품, 육 및 육가공식품, 저산성 통조림 식품, 유·유

제품, 주스류가 해당

○ HACCP 미적용식품은 농산 가공식품과 유가공제품으로 이에 대한 H A C C P

적용을 위한 Pilot program이 진행 중

나) HACCP 관련법규

○ HACCP 관련 법규의 출발은 G M P와 S S O P (일반위생관리기준)이며 미국의

경우 법을 통해 우수제조시설 기준과 일반위생관리 기준을 규정

< CFR 21(FDA) cGMP >

일반조항

§110.3  정의

§110.5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110.10  종업원

§110.19  Exclusions

건물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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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Plant and grounds

§110.35  위생공정

§110.37  위생 시설과 관리

설비

§110.40  설비와 기구

§110.80  공정과 관리

P r o d u c t s

§110.93  보관과 배치

결함행동 수준

§11 0 . 110  Natural and unavoidable defection food for human use

that present no health hazard

< CFR 9(USDA) SSOP Part416 - Sanitation >

§416.1  일반적인 기준

§416.2  Establishment grounds and facilities

§416.3  설비와 기구

§416.4  위생공정

§416.5  종업원 위생

§416.6  Tagging insanitary equipment, utensils, rooms or

c o m p a r t m e n t s

§4 1 6 . 11  일반적인 기준

§416.12  Development of sanitation SOP’s

§416.13  Implementation of SOP’s

§416.14  Maintenance of Sanitation SOP’s

§416.15  개선조치

§416.16  기록보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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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7 Agency 검증

< Fish&Fishery Products HACCP >

일반조항

§123.3  정의

§123.5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123.6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plan

§123.7  개선조치

§123.8  검증

§123.9  기록

§123.10  훈련

§1 2 3 . 11  위생 관리 방식

§123.12  수입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Smoked & Smoked-Flavored Fishery 생산과 공정관리

§123.15  General

§123.16  공정관리

Raw Molluscan Shellfish

§123.20  General

§123.28  출처 관리

< Meat and Plultry Products >

Part 417 - HACCP Systems

§417.1  정의

§417.2  위해 분석과 HACCP plan

§417.3.  개선조치

§417.4  허가, 검증,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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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기록

§417.6  부적합한 HACCP Systems

§417.7  훈련

§417.8  Agency 검증

< CFR 21 Juice, HACCP >

PART 120 - HACCP SYSTEMS

일반조항

§120.1  적용

§120.3  정의

§120.5  cGMP

§120.6  위생 표준 공정 방식

§120.7  위해분석

§120.8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plan

§120.9  법적인 근거

§120.10  개선조치

§1 2 0 . 11  검증과 허가

§120.12  기록

§120.13  훈련

§120.14  수입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

병원균 감소

§120.20  General

§120.24  공정관리

§120.25  가공업자에 대한 공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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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CCP 모니터링 운영 체계

○ F D A는 1 9 9 7년부터 The National Retail Food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1 9 8 8 ~ 1 9 9 2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규명한 5가지 위해 요인 발생을

2 0 1 0년 1 0월 1일까지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해당되는 세부항목에

대해 8 9 5곳의 현장 위생 감사를 실시하여 기준과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위해 요인들을 도출해내는‘FDA Retail Food Program Database of

Foodborne Illness Risk Factors’연구 실시

○ 1 9 9 9년 미국 F D A의 Food Code에서는 급식소 유형을 위해(Risk) 정도에

따라 5가지 그룹으로 분류, 이 위해도에 근거하여 연간 위생 검사( i n s p e c t i o n )

횟수를 달리 정해 놓고 위생 감시 수행

○ 또한, 미국 Te x a s의 P l a n o시 환경보건국(Environmental Health Depart-

m e n t )에서는 지역 내의 6 6 0개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위생검사의 횟수와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이용하는‘R i s k - b a s e d

Food Protection Inspection Program’을 실시

○ FDA Food Code에 근거를 두고「소매 음식점의 감사/훈련 요원의 표준화와

자격화를 위한 절차(FDA Procedures for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

tion of Retail Food Inspection/Training Officer)」라는 지침 제시, 식품

위생 감사요원( I n s p e c t o r )에게 요구되는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 인력 시스템 운영

(1) 모니터링 전문 요원의 역할 및 자격 기준과 평가 방법

(가) 선행되어야 할 훈련과 경력 사항(지원 자격 요건)

① 소매단위의 식품위생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함

② 식품위생 훈련을 실시하는 업무에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함

③ 미생물, 역학, 법률, plan review 혹은 HACCP 원칙 등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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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2년간 최소 2 0시간의 훈련을 이수하거나, 최근 3년간 소매 음식점

검사 요원으로서 적어도 1년의 정직원 경력이 있거나, 최소 1 0 0회의 식품

위생 감시 경력이 있어야 함

④ 지원자의 직속상관의 서명이 있는 추천서를 F D A에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

① 평가 항목 및 기준

○ Good Retail Practices(일반위생관리)

○ FDA Food Code 상의 일반위생관리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고, 이를

실무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

○ 위해에 근거한 감시(Risk-Based Inspection)

Food Code 상의 식중독 예방법과 위해 요인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가

○ HACCP 원리의 적용

조사대상 업체가 현재 사용 중인 HACCP Plan과 실제 생산 과정과의

차이 규명 능력이 있거나, 조사대상 업체가 HACCP Plan이 없는 경우

에는 H A C C P의 7원칙 적용 능력을 보여주어야 함

○ 위생검사 장비

감사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가

○ 의사소통 능력

조사대상 업체 책임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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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자격 심사

F D A의 S t a n d a r d (심사자)와 함께 실사에 참여하는 실사 감사 참여

(Joint Field Inspection) 경력이 1년 이내에 8회가 되어야 하며, 이 중

적어도 1회는 HACCP plan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은 3년

○ 재자격 심사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최초 자격을 부여받은 후 재 자격 심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6회의 실사 참여 경력이 필요

○ 수행도 평가 방법

식품위생 감시원 자격을 얻고자 지원한 자( C a n d i d a t e )는 실제 감사

현장에 함께 참석(joint field inspection)하는 F D A의 심사자( I n s p e c -

tion Report)와 심사자 자신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 불일치 정도와 함께

감사 업무를 하면서 관찰 장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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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영역 최초 자격 심사 재 자격 심사

일반위생관리(Good Retail

Practices; GRP)

- 심사자와 함께 실사 현장에 참여

한 감사 결과(joint inspection)

- 심사자와 함께 실사현장에 참여

한 감사결과 (joint inspection)

위해에 근거한 감사( R i s k -

Based Inspection)

- 심사자와 함께 실사 현장에 참여

한 감사 결과(joint inspection)

- 심사자와 함께 실사 현장에 참여

한 감사 결과 (joint inspection)

H A C C P의 적용

·위해통제계획

(Risk Control Plan)

·공정흐름도 작성

·현재HACCP plan의타당성 규명

·HACCP 7원칙 구두 설명

·위해통제계획

(Risk Control Plan)

·공정흐름도 작성(선택)

·현재HACCP plan의타당성 규명

위생검사장비 심사자에 의한 현장 관찰 심사자에 의한 현장 관찰

의사소통 심사자에 의한 현장 관찰 심사자에 의한 현장 관찰

< 현장수행 영역별 평가방법(Evaluation Method by factory) >



4) 이력추적제

○ 이력추적제의 강제적인 도입 불필요하다는 견해로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로 인식

○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 등의 이유로 실제 추적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음

○ 특히 바이오테러대응법을 통해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 청과물 부패성과 품질 다양성으로 인해 재배지나 패킹하우스 등 공급망의

초기단계에서 박스포장과 품질등급 구분이 필요하여 식품안전성, 공급

관리, 품질차별화 등을 목적으로 이력추적관리가 발전

- 수송 중 품질 저하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청과물유통 참여

자들이 거래분쟁에 대비하여 유통경로 상의 여러 지점에서 품질을 입증

하고 법적권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시작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 9 3 0년대 PA C A법 제정

→ 농산물을 수탁판매하는 산지 출하자는 의무적으로 거래정보를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 이 법의 시행으로 산지 단계에서 청과물이력시스템의

1차 연결고리 구축

-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증대로 이력시스템이 발전

→ 식품관련 질병 발생 시 오염식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연관 사업의 피해

최소화

→ 9 0년대 중반 청과물 미생물 오염이 원인인 질병 발생으로 인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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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신선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USDA) >



안전성 관심 촉발 : FDA가 신선청과물의 미생물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GAP 기준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이력관리가 필수요소로 포함됨

- 산지유통단계의 이력표시

→ 산지출하자는 포장작업 후 통상 잉크젯프린터로 골판지 상자 위에 이력

정보 인쇄

→ 대부분 자율적으로 포장상자에 이력번호 표시

→ 팔레트 태그를 통한 이력정보 전달 : 통상 포장일자, 이동경로, 생산자,

로트번호, 품종, 등급, 포장형태, 크기 기록

5) GRAS 제도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즉,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된 물질의 사용은 큰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

○ GRAS 승인 신청관련의 수속은 법률(FFDC Act)로는 요구되지 않지만,

기업의 요청에 의해 F D A에서 신청을 접수, 평가하고 있음

○ F D A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9 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G R A S로 확정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최종 입장을 통보

•첫째, GRAS로 판정하는데 아무런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함

(The agency does not question the basis for the notifier’s GRAS

d e t e r m i n a t i o n )

•둘째, GRAS로서 판정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함을 통보함(제출한

자료가 적절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 및 정보를

통해 안전성의 의심이 될 때)(The agency concludes that the notice

does provide for a  GRAS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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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GRAS 검토가 중단됨을 통보함( T h e

response letter states that the agency has, at the notifier’s

request, ceased to evaluate the GRAS notice)

•F D A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GRAS Notice

목록과 FDA 통보를 w e b을 통해 공개

( h t t p : / / w w w.cfsan.fda.gov/~rdb/opa-gr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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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나. 식품안전 관련 제도

다. 수입식품 관리제도

｜2｜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는 보건부(Health Canada, HC), 농업·농식품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DFO), 산업부(Industry Canada) 등 4대 부서에

분리되어 운영되었음

○ 그러나 1 9 9 7년 4월, 연방정부의 식품, 동물, 식물 보건 검사프로그램을 한

군데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이원화하고 행정적으로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 일원화

○ 보건부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평가를 하며 식품검사청( C F I A )에서

동식물의 위험평가와 식품안전 및 동식물에 관한 위험관리를 담당

○ 캐나다의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단일화한 국가 중 하나로 최근 단일화로 재편한

국가들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비교한 것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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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시품안전기구 개편 >

보건부 농업식품부

통폐합

보건부 농업식품부

위험관리

중심역할

식품검사청

( C F I A )

위험평가

중심역할

수산해양부



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 pection Ag e n cy )

○ 농업·농식품부 장관이 총괄 감독하며 보건부의 평가(위험평가, 정책 개발,

식품규격 제정 등)를 받는 형태로 운영

○ 농업·농식품부의 장관은 총 1 2인 이하의 자문위원단(Advisory Board)을

임명하여 식품검사청(CFIA) 운영에 과한 사항을 건의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농업, 수산업, 식품가공, 식품유통, 공중보건, 소비자단체, 지방 및 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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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편된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비교 >

덴마크 독일 캐나다 영국

식품
안전
관리

종전
식품수의청

- 식품농수산부
부처 분산 수행 부처분산 수행

농수산식품부,

보건부 이원화

개편
식품수의청

- 가족소비자부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식품검사청( C F I A )

- 농식품부
식품규격청( F S A )

해당
식품
청의
독립성

성격 부처 산하 부처 산하 독립적 독립적

책임
장관

가족소비자부장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장관

농식품부장관

(보고 의무)

보건부장관(식품안

전, 영양, 공중보건

정책, 규격 결정)

보건부 장관

(경유 후 의회보고)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식품수의청

-수의식품연구소

연방위험평가기관

( B f R )

C F I A (동식물)

보건부(식품안전)
식품규격청( F S A )

위험
관리

식품수의청
B V L

지자체

C F I A

(식품안전, 동식물)

식품규격청( F S A )

환경식품농업부

( D E F R A )

보건부( D O H )

위험
정보
교환

식품수의청 B f R C F I A

식품규격청( F S A )

환경식품농업부

( D E F R A )

보건부( D O H )

자료 : 최지현 외‘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표 4 - 3 (농촌경제연구원) 참고



공무원으로 구성. 청장은 5년 이하의 임기를 가지며 농업·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짐

○ 현재 오타와에 본부가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4개의 활동구역과 1 8개의 지방

사무실을 운영하고, 22개의 실험실과 연구시설에서 신 기술 개발, 검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

•식품안전 총괄부(Food Safety Directorate)

•어류 및 수산식품 생산부(Fish, Sea Food and Production Division)

•동물성 식품부(Food of Animal Origin Division)

•식물성 식품부(Food of Plant Origin Division)

•과학부(Sicence Branch)

가) 주요 기능

○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기능에 따라 보건부와 농업·

농식품부로 분산되어 있으며, 식품검사청(CFIA) 청장은 농업·농식품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건부 장관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음

•식품안전 및 동식물 건강과 관련한 법률에 포함된 법 집행

•가공공장의 등록

•국내 및 수입식품의 검사

•수출품의 인증

•검역

나) 근거 법령

○ Food and Drug Act(식품 및 의약품법)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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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ulture and Agri-Food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Act

(농업 및 농식품 행정 재정 처벌법)

○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캐나다 농산물법)

○ Fish Inspection Act(수산물 검역법)

○ Health of Animal Act(동물 보건법)

○ Meat Inspection Act(육류 검역법)

○ Plant Breeders’Right Act(식물육종자 보호법)

○ Plant Protection Act(식물 보호법)

○ Feeds Act(사료법)

○ Fertilizer Act(비료법)

○ Seeds Act(종자법)

나. 식품안전 관련 제도

1) GAP

가) 배경

○ 외식이나 즉석식품의 소비 증가추세에 비추어 신선농산물 소비의 건강 유익성

으로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류(minimally processed ready-to-eat

v e g e t a b l e s )의 소비 대중화

○ 즉석식용 가능한 채소를 최소한만 가공하는 산업은 처음에는 식당이나 호텔

또는 다른 급식기관에 공급하면서 발전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공급범위가 가정

소비를 위한 식품소매업에까지 확대

○ 신선 채소류와 관련된 미생물 병원체에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쉬겔라,

대장균, A형 간염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천으로는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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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원료 채소, 공장작업자, 가공환경 등이 있음

○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류의 소비증가와 이들 제품과 관련된 식품 유래 질병의

위험성에 대응하여 정부와 산업에서는 최소가공 즉석 식용 채소류의 제조관리

규범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주도

나) 범위

○ 캐나다에서 판매를 위해 포장하기 전에 박피나 세절, 절단, 분쇄 등을 하는 최소

가공 즉석식 채소류의 제조업

○ 적용 가능한 품목은 절단 상추, 절단 양배추, 혼합 채소 샐러드, 브로콜리,

박피한 유아용 당근 등이 포함

○ 포장에는 밀봉된 파우치나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단일 포장용기, 덕용포장용기,

대용량 포장용기 등의 포장이 포함

○ 캐나다농산물법(the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ct)에는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들 제품은 식품의약품법

(the Food and Drugs Act)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4조에 의하면 ① 독소 또는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② 인간이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③ 전체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부패했거나

악취가 나거나 썩었거나 병든 동물이나 채소로 만든 식품, ④ 표시를 속인 식품

또는 ⑤ 비위생적으로 제조 또는 조리, 보존, 포장, 저장된 식품 등을 판매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제7조에 의하면 판매용 식품을 비위생

적으로 제조 또는 조리, 보존, 포장,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 규범의 사용

○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류의 안전한 가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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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그들 공장의 특수한 작업에 적절한 식품안전관행을 이 규범의

일반적인 권장사항에 적합하게 고치도록 장려

○ 제2부에서는 신선채소의 재배(primary production)와 수확과정에 대한

G A P를 개괄

○ 채소류의 재배과정에는 제조업자가 관여하지 않지만,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

류의 안전한 제조에 있어서 재배과정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 규범 내에 포함. 재배과정과 수확과정에 대한 관행의 규범

화는 현재 개발 중

○ 제3부와 제4부는 일반적인 안전성 목표와 이의 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사항 포함. 중요한 것은 권장사항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안전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정 작업에 보다 적절한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임

2) HACC P

○ HACCP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FSEP(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운영

○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요구되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HACCP 모델개발 및 현장 적용을 업체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

업체의 HACCP 적용은 자율적으로 시행

○ 최근 식육 생산에 대한 HACCP 강제 적용은 특히 수입육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국산 육류에 대한 HACCP 강제 적용이 국제교

역상 조화와 평등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

○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인증( c e r t i f i c a t i o n )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으나

기업체에 대한 F S E P (식품안전 증진 프로그램, HACCP 시스템을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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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정(Recognition) 제도를 실시

3) FSEP ( Food Safety Enhanceme nt Prog ram) 제도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식품( a g r i - f o o d )의 안전성은 궁극적으로 식품

업체의 책임이며, CFIA의 식품검사 프로그램은 등록된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정 상에서 위해요인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치로서 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 F S E P )이 시행

○ F S E P는 연방정부에 등록된 농업식품(argi-food) 및 계란 가공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HACCP 프로그램의 개발, 수행, 관리에 관하여 기술

○ F S E P는 예방이 강조된 접근방법으로 HACCP 원칙을 채택. HACCP는 식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관리의 대표적인 새로운

방법(Implementation Manual, Generic HACCP Models)을 제시하여

새로운 관리방법의 현장적용을 용이하게 함)

가) FSEP 적용단계

○ 업체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책임. CFIA는 업체와 협조하에 사업장에

요구되는 사항을 지적하고, 각 사업장별 H A C C P의 효율성을 인증

○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적용됨

(1) 사업장은 각 고유의 HACCP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이 프로그램은 각

제품별 생산라인의 모든 C C P를 상세히 포함해야함

(2) C F I A는 각 사업장에서 HACC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동안,

HACCP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FESP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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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의 종업원은 각 C C P에 대한 조정, 감시, 기록에 책임이 있음.

HACCP 책임자는 기록을 검토하여 변이, 불일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4) C F I A는 공장의 기록검토, 시정조치에 대한 평가, CCP에 대한 공정관찰,

필요시 시료 채취를 통하며, HACCP plan을 인증

나) FSEP 수행 전략

(1) Inspection staff 교육 - 사업초기에 i n s p e c t o r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의 정도를 분석, 이를 기초로 교육재료와 과정이 (국가적, 지역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필요 시 교육담당부서의 참여도 고려

(2) Industry Personnel 교육 - 정부 혹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산업체

종업원 교육 등 여러 전문교육기관의 참여도 고려될 수 있음

(3) Communications - FSEP 관련 부서의 직원을 주요 대상(농림부 직원/

노조, 산업체, 대중, 소비자, 다른 행정부서, 교역 상대자, 국회의원).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아울러 알려야 함

(4) Consultation -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 산업체, 고객, 농림부

관리/노조로부터 의견 수렴

(5) HACCP pilot projects and Expert Committees - Generic model

개발

(6) I n t e r-Departmental Issues - 식품검사에 관한 권장사항과 조정 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련부서의 회의 필요

(7) Federal/Provincial Implications -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동 검사위원

회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F S E P의 내용을 알리고,

주정부의 관심과 지역 담당 t e a m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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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CCP 수행과 운영

○ F S E P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행하여야 함

○ Inspection staff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소유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 산업체 입장에서 검사기관과의 동반자 의식은 특히 프로그램 개발, 의사소통,

훈련과정을 위해 중요

○ 다음의 6가지 단계가 계획되어야 함

(1) National and regional teams 구성과 훈련

(2) District teams 구성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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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FSEP Implementation Manual 개요 >

단계 Volume 구분 내 용

1
Volume Ⅰ:

General Policy

·FSEP 배경 및 필요성

·FSEP 골격 및 수행전략

·FSEP 수행일정

2

Volume Ⅱ: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HACCP  

Generic Models

·F S E P와 HACCP 

·Model 개발 계획

·Perequisite Program

·HACCP 적용 1 2단계

3

Volume Ⅲ:

Application of HACCP 

Generic Models

·Prerequisite Program Evaluation checklist

·Generic model 업종 분류( 2 6품목) 

·Plant specific HACCP plan개발

4
Volume Ⅳ:

FSEP Operational Guidelines

·HACCP system 검토

·System Audit and Assessment

·Prerequisite Program Assessment Criteria

·Audit Plan

주 : 캐나다 제1호 HACCP 인증업체; Caraville Food Co.(1996. 8. 19.) FSEP의 H A C C P

System = Prerequisite Program + HACCP Plan



(3) 일선 검사관의 훈련

(4) 작업장 내 프로그램 설계

(5) 프로그램 수행

(6) 수행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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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P(HACCP system) 정착을 위한 단계별 수행 내용(계획) > 

(Plan of FSEP HACCP system)

단계 기간 수행내용 참여부서

1
9 1 . 0 5 ~

9 1 . 1 0 .

·M a n u a l ;

Vol.1 - 개요, 배경, FSEP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행일정

·Generic HACCP  model 계획

·National Workshop

국가, 지역팀

2
9 1 . 1 1 . ~

9 2 . 0 5 .

·M a n u a l ;

Vol.2 - 개요, 배경, prerequisite 프로그램, HACCP 적용

(logic sequence)

·Regional Workshop - HACCP modelling

·Pilot Project

국가, 지역,

distric 팀,

선발된 S t a f f

3

9 2 . 0 6 ~

9 3 . 0 3 .

9 3 . 0 4 . ~

9 4 . 0 5 .

·Manual; Vol.1,2 내용 확정

·Regional Workshop

·Modelling Committees 구성

·M a n u a l ;

Vol.3 - 개요, HACCP coordination, Generic model,

Plant specific HACCP plan 개발, HACCP plan의

수행과 검토

모든 팀, Staff

모든 팀, 

일선 S t a f f

4
9 4 . 0 4 . ~

9 5 . 0 3 .

·M a n u a l ;

Vol.4 - 개요, 감사의 자격기준, Documentation Package,

A A F C의 HACCP system 검토, System audit,

A s s e s s m e n t

·In-plant negotiations for HACCP system

모든 팀,

일선 S t a f f

5
9 5 . 0 4 . ~

9 6 . 0 9 .
·In-Plant System의 시험기간

모든 팀, 

일선 S t a f f

6 9 6 . 1 0 . ~·In-Plant System의 기능적인 수행 관련 S t a f f



다. 수입식품 관리제도

○ C F I A가 담당하고 있으며 캐나다 식품의약품법(Canadian Food and Drugs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법 및 기준(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및 r e g u l a t i o n )에 의거‘Good Importing Practices’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캐나다는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기본적으로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무역장벽이 적은 나라임

○ 캐나다와 북미무역협정( N A F TA )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인

관계로 수입통제 및 제한 정책 구사가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무역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입통제 정책은 관세, 기타 무역

상대국의 덤핑 및 저가정책에 대해 엄격한 규정

1) 수입식품 관련 규정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식품안전 규정 및 라벨링

규정이 포함된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의 적용

○ 이 법에 의해 독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한 식품,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 전체나 부분적으로 불결, 부패, 혐오스럽거나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식물의 물질을 포함한 식품, 변형된 식품,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

준비, 보존, 포장, 저장된 식품은 판매금지 식품으로 규정

○ 수입품목, 수출국, 캐나다 수입지역 등에 따라 각종 수입허가나 수출국의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정부는 식품 수입 계획에서 캐나다 내 유통까지 식품 수입의 모든 단계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적절한 식품취급 절차로서 G I P

(Good Importing Practices)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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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입 관리

○ 신선 과일 및 채소, 견과류, 식용 곰팡이(버섯류) 등은 품질, 라벨링, 포장, 등급

판정, 식품안전 등의 측면에서 캐나다 농산품법률하의 신선과일·채소 규정,

식품 및 의약품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의 적용

(1) 구비서류

○ 신선 농산물 선적시 수입업체 증명서로 확실한 구매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내용

으로 하는‘Confirmation of Sale form’3부 구비. 수입업체는 캐나다 식품

검역국 발급의‘Produce License’를 취득해야 함

○ 해당 품목별 수입허가 및 수출국 식물검역 증명서

식물검역은‘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에 의해 규제되며 질병

및 해충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산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

(2) 수입요구조건 제외 품목

○ 건조 및 가공 제품

○ 신선 감귤류 및 열대성 과일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기후상 정착할 수 있는

해충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 신선과 일류의 수입요구조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착 후 검역 필요

(3) 수입 요구 조건

○ 도착 후 감사( a u d i t )적 검역을 실시

○ 해충, 흙,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 품종별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와 수입국 수입허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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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대륙 외의 지역산 수입금지 품목

품목별 시범수입이 진행 중인 국가 및 보다 자세한 정보는 C F I A를 통해 확인

가능

(5)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절차

캐나다로의 반입 승인이 되지 않은 품목은 해충위험도 평가와 시범 수입 등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 수출국의 식물보호기관이나 캐나다 수입업체가 특정상품의 캐나다 내 수입

승인을 위하여 상품정보 및 요청배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문화된 요청서를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Plant Protection Division Policy

S e c t i o n에 제출

○ 캐나다 측 Plant Protection Division이 해충위험도를 평가 후 시범 수입

여부를 결정

○ 시범수입 기간 동안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규 수입을 허용

나) 육류 및 육가공품의 수입 관리

( 1 )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관련 규정은‘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

t i o n s’과‘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의해 규제

(2) 캐나다로의 육류 수출은 수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이 캐나다의 기준과

동일함이 입증된 후 수출을 의도하는 육류 가공공장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System에서 관장

(3) 육류 선적품은 수출국 공인 육류검역기관의 증명서(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도착 직후 C a n a d i a n

Food Inspection Agency의 검역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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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용 육류 수입품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공인 육류검역 기관의

증명 번호를 포함한 수입검역서류(AGR 1422) 소지

(5)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육류 수입품도 동물 질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Health of Animals Act and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6) 모든 육가공품 및 소비자용 포장의 생육은 수입 전 라벨 및 조리법 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무는 캐나다 식품검역국의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과

식품 및 의약품법에서 수행

(7) 북미무역협정국(미국,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되는 신선/가공

가금육 및 냉장/냉동 소고기는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 a d e의 수입허가가 필요

다) 수산물 수입 관리

(1) 수산제품 요구사항

(가) Code Markings

생선 선적용 포장상자 및 개별 포장에 생선이 포장된 시설부호, 포장 연월일,

원산지가 표기

(나) 포장

사람이 소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생선은 깨끗하고 썩지 않은 용기에

포장

(다) 라벨링

포장의 표기사항은 잘못 표기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현혹의 여지가 있게

표기하면 안 되며,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하며, 미터법과 영국단위로

표현된 순중량 또는 물을 뺀 중량(drained weight)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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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순중량

포장상의 중량 표기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검사 실시

(마) 관능검사

오염, 부패, 위생 정도, 이물질 및 기생충 등 관련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능검사와 물리적 검사 실시

(2) 캔 제품

가공공장 및 각 상품코드에 대한 용기번호를 나타내는 코드가 기재되어야

하며 밀폐용기의 저산성 식품 규정 적용

(가) 첨가물 및 성분

‘Marine & Fresh Water Animal Products’법과‘Canadian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규정된 첨가물만 생선 제품 제조 시 사용이

허가되며,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는 안됨

(나) 화학적 오염물질

화학적 오염물질이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사 실시

(다) 자연발생 독성

히스타민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독성도 캐나다 허용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 세균검사

E. coli를 포함한 병원성 유기체의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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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보

수산물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 물량, 생산업체명, 원산지, 창고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C F I A에 통보

(바) 검역

○ 식품안전, 위생, 라벨표기 등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제품의 캐나다 내 반입

금지를 위하여 Import Alert List에 해당하는 수입품과 표본 추출된 수입

품들은 Canadian Food and Inspection Agency(CFIA)가 검역 실시

○ 검역 기록이 좋은 외국 가공업체는 A - l i s t로 분류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의해 검역빈도가 감소되는데 2 4개월 동안 3 0회 이상 수입한 업체에 해당

○ C F I A는 수산물 수입허가증 보유자에게 5일 안에 검역 결과를 통보하며

C F I A의 동의 없이는 이동이나 판매를 할 수 없음

○ Fish Inspection Regulations, Food and Drug Regulations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의해 반입이 거절된

수입품들은 Import Alert List에 포함

○ Fish Inspection Regulations에 의해 수입품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입거절(Refusal of Entry)이 통보되며 통보 후 4 5일 이내에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함

○ 라벨링 오류가 거절의 사유일 경우 라벨을 다시 붙일 수 있는 허가 취득이

가능하며 반입이 거절된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는 재검역을 신청. 재검역은

2 0일 안에 이뤄지며 재검역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

(사) 수입금지 수산품

○ 쌍각류 연체동물(Bivalve Mollusks) : 스캘럽을 제외한 신선, 냉동굴,

조개, 홍합 및 기타 어패류의 수입은 C F I A의 승인을 받은 위생 통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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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y Control Programs)을 실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절대 수입금지

○ 유독성분을 지닌 복어류 (Puffer Fish of the Te t r o d o n t i d a e )

○ 살아있는 민물 mittren crab of the genus Eriocheir

(아) 기록 보존

○ 캐나다는 수산물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리콜, 불평신고, 처리과정 통제

시스템(Process Control System) 관련 의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 F I A가 모든 수입업체의 기록 감사

○ 수입업체는 3년간 기록 보존 의무가 있으며

○ 상품소환(리콜) 경우를 대비하여 첫 번째 판매시점에서의 분배 기록

○ 접수된 불평신고 및 조치내역 기록

○ 통조림 생선 및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손질된 생선의 캐나다 규정준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가공과정의 문서화 및 기타 증거 자료를 반드시 기록 유지

○ 문서자료는 상품 유형별로 처음 선적 시 구비해야 하며 동일한 상품을 연이어

선적할 경우 CFIA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라) 식품별 검사 기준

(1) 과일 및 채소 가공품

○ 통조림 가공 및 냉동 과일 및 채소, 채소 수프, 카놀라유, 머스타드 가공품,

토마토소스 첨가 스파게티 등의 가공품은 캐나다 농산품법하의 가공상품

규정의 적용

○ 선적 시 마다‘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2부를 구비해야 하며 수입

허가는 필요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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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물

○‘9 5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밀과 보리 및 밀·보리 제조품은 관세율 쿼타품목

( T R Q s )으로 지정되었으며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

national Tr a d e가 발급하는 수입 허가 필요

(3) 낙농제품

○ 국내산 및 수입산 버터, 분유제품, 체다치즈 및 각종치즈 등은 품질표기,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에 대해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Dairy Products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포장, 라벨에 대한 관련 규정은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 e g u l a t i o n과 Dairy Products Regulations 

○ Anmimal Health Division에서는 Health of Animals Act에 의거 동물

질병 발생국산 특정 낙농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낙농제품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 a d e의 수입 허가가

필요

○ 모든 낙농제품은 선적시마다 해당 제품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으며 선적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소비에 적합함을 내용으로

하는‘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2부를 구비해야 함

(4) 난 및 난 가공품

○ 난 및 난 가공품은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Egg Regula-

tions and Processed Egg Regulations와 Food and Drugs Act and

R e g u l a t i o n 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검역 프로그램 및 등급표준이 캐나다와 동일한 국가산 제품만 수입할 수 있으며

선적 시 캐나다 표준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검역서류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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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 a d e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닭 외의 새알 및 가공 오리알은 Egg Regulation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멸종

위기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 C I T E S )’하에 있는 조류 및 파충류의

알은 원산지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provincial

Trade Act’법에 의해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할 경우도 있음

(5) 꿀

○ 국내산 및 수입산 꿀과 꿀제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Honey Regulations과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의 적용

○ 선적 시마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하며 현존하는

동물 질병으로 전파 위협이 있는 국가의 꿀은 수입 금지

(6)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환경부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품목을 관리하며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 수출입시 CITES 품목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CITES 해당 동식물은 산것과 죽은 것, 부분과 부산물까지 모두 통제 대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마) 특별 식품 검사기준

(1) 시범판매용 식품(Test Market Foods)

○ 일반적으로 시범판매용 식품은 이중언어표기 라벨 및 표준화된 용기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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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식품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적합해야 함

○ 시범판매용 식품은 그 상태로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식품이어야

하고 성분, 기능, 상태나 포장형태 등의 측면에서 캐나다 내 시판중인 식품과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있어야 함. 또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Food and

Drug Regulation에 근거하여 임시 매매허용서( 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 Letter)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시범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취급업체에서 실시하기 6주전에 윗 부분에 회사명이

인쇄된 편지지에‘Notice of Intention to Test Market’양식을 작성, 캐나다

식품검역국에 신청해야 하며 포장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샘플(상품과 라벨

그림으로 대체가능)을 함께 제출. 또한 배포 물량, 시범판매 기간(최장 1 2개월),

시범판매 되는 곳의 지명을 표시해야 함

○ 일반적으로 주(province) 단위는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영어나 불어 외의

언어로 라벨을 표기할 경우, 모든 하부 행정지역이 영어나 불어가 모국어인

인구비율이 10% 이하인 시 단위가 허용범위

○ 시범판매용 상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된 적이 없으며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및 보충자료 필요

(2) 알레르기 유발식품(Food Allergens)

○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방적

라벨표기(예 : ‘May contain peanuts’)를 하도록 함

○ 캐나다에서 지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음

－ 땅콩, 참깨, 콩, 밀

－ 견과류：아몬드, 브라질 호두,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스( m a c a d a m i a s ) ,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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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생선

－ 갑각류：게, 가게, 바닷가재, 새우 등

－ 패류：대합, 홍합, 굴, 스캘럽 등

－ 아황산염

(3) 밀봉용기 포장의 저산성식품(Low Acid Foods)

○ 밀봉용기에 포장된 저산성식품( L A F H S C：Low Acid Foods in Herme-

tically Sealed Containers)은 pH 4.6 이상, Water Activity 0.85 이상의

미생물과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에 포장된 식품으로 캔식품, 테트라팩

포장식품

○ Food and Drug Regulations, Division 27 규정에 의해 밀봉 용기가 팽창한

상태, 부적절하게 밀봉 또는 밀봉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된 용기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밀봉용기의 라벨 또는 용기에는 명료하고 영구적인

방식의 code 또는 lot number를 표기(표기사항 : 상품을 살균한 시설의 번호

및 일/월/연도) .

○ 부적절한 살균 및 용기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담당관의 판단 하에 제조

업체나 수입업체에 제조 및 살균포장 과정의 증거자료를 명문으로 요청하고

증거자료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판매 금지 조치

(4) 유아식(모유대체식품)

○ 유아용 식품의 성분 및 라벨표기 관련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s,

Division 25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 전 Health Canada에‘p r e -

market notification form’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하여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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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이요법용 식품

○ 체중 조절을 포함하여 특별한 식이요법용 식품의 성분 및 포장표기 관련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의 Division 24에 해당하며 탄수화물 감소식품,

저염식품, 저칼로리 식품, 액체조제식, 대용식품, 영양보조제, 글루텐 비함유

식품 등이 포함

(6) 신종식품/유전자변형식품/생명공학식품

○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제조된 식품으로 캐나다에서 식품으로

사용된 전례가 없는 제품, 캐나다에서 전례가 없는 제조 과정에 의해 제조된

식품, 식품용이나 식품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생물을 함유한

식품, 유전자 변형에 의해 전례가 없는 변형된 특성이 있는 식품이나 그와 같이

변형된 특성을 지닌 유기체로 생산한 식품, 기타 가능한 변형식품 등이 포함

○ 이 경우 판매 전 Health Canada에‘pre-market notification form’을 작성,

통보하여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차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모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식품의 라벨링 문제는 Health Canada와 식품검역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공동 관장

(7) 방사선 조사 식품

○ 현재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밀, 밀가루, 통밀가루, 향신료

원형 및 간 것, 건조(dehydrated) 조리 조미료 등

○ Health Canada에 의한 방사선 처리 식품에 대한 특별 라벨링 규정이 적용

되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를 준수하지 않은 방사선 처리

식품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선적 시 방사선 처리식품을 증명하는‘i r r a d i a t e d’또는‘treated with

r a d i a t i o n’혹은‘treated by irradi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국제적

마크를 요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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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규제가 필요한 식품

○ 주류, 유제품, 달걀 및 가공달걀, 수산물, 식품색소, 식품첨가물, 다이어트식품,

신선과일 및 채소, 가공과일 및 채소, 곡류, 꿀, 유아식품, 저산성 캔 식품,

메이플 식품, 육류, novel 식품, 스포츠영양식품, 야생동물 등이 수입규제가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

바) 식품첨가물

(1) 식품첨가물 함유식품

○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16에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

사용 식품, 사용량 등을 규정

○ 합성색소는 식품첨가물 중 사용하기 전 반드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첨가

물로 이에 대한 규정은‘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6 및 D i v i s i o n

1 6의 표Ⅲ에 기재되어 있음

○ 미국 F D A의 허가를 받은 색소는 최근 캐나다에서도 허용이 되며, 새로운 색소

허가문제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Health Protection Branch

에서 관장

○ 캐나다는 합성 색소에 대해 국제적 공용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명칭에 상응하는 미국 및 유럽식 표기 인정

사) 잔류농약 허용기준

○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15에는 물질 및 농화학물질별 허용

한도가 도표화 되어 있음

Table Ⅰ : 각종식품에서 비소, 플루오르화물, 납, 주석 허용한도

Table Ⅱ : 곡물, 과채류, 육류에서 잔류농약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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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 : 가축용 약품 허용한도

2) 식품표시제도

○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H e a l t h

Canada(HC),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에 있음

○ Health Canada는‘Food and Drug Act’에 근거하여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식품 라벨링 정책의 개발, 건강 및 안전 표준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C a n a d i a n

Food Inspection Agency는 식품 라벨링, 포장, 광고 및 등급, 품질, 성분 등에

관한 일반적 라벨링 규정 관련 위반 사항을 관리하며 관련법은‘Food and

Drug Act’,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Meat Inspection

A c t’, ‘Fish Inspection Act’등임

가) 표시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 식품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진실, 정확해야 하며쉽고 명확하게 읽을수 있어야 함

○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한 활자 높이는 최소한 소문자“o”를 기준으로

1 . 6㎜(1/16 인치) 이상이 되어야 함

(2) 이중언어 표기

○ 식품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불어와 영어의 2개 공용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의 생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는 불어와 영어 중 1개로 표기

가능

○ 선적용 컨테이너, 불어와 영어 중 한 가지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 비율이 1 0 %

이하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시험판매용 제품( Test Marke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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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Drug Regulations에 정의된 특수식품은 모든 정보가 하나의

공용어로 표기 가능. 단, 퀘벡주는 관할 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어 사용관련 추가 요구사항이 있음

(3) 제품명(Common Name)

○ Food and Drug Regulation 및 기타 연방 규정에 명시된 식품명과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품명을 포장규정에 따라 기재

○ 불어와 영어의 2개 국어 표기 및 소문자‘o’에 근거한 최소 1 . 6㎜ 이상의 문자

크기 조건을 만족하고 주 표시면에 표기하며, 이니셜을 포함한 약자는 사용

하면 안됨

(4) 순중량

○ 주 표시면에 개수 및 미터법 도량형(무게：g, kg 부피：ℓ, ㎕)으로 이중언어

표기하고 소문자‘o’에 근거한 최소 1 . 6㎜ 이상의 문자 크기로 표기

○ 순중량은 반올림하여 3자리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100 이하일 경우 2자리

까지 표기

(5) 회사명과 주소

○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등의 회사명은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기재 가능하

며, 불어 또는 영어로 소문자‘o’기준 1 . 6㎜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함

○ 캐나다의 수입업체에서 외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입업체명과 주소를‘imported by(for)/importe par(pour)’뒤에 기재하

거나, 생산자와 수입업체를 모두 기재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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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 0일 이내인 상품은‘b e s t - b e f o r e’날짜를 기재하며 포장된 신선

과일 및 채소, 식당, 비행기 등에서 제공되는 개인용 포장, 포장된 도넛, 자동

판매기 판매제품 등은 규정에서 예외 적용

○ 소매용 포장 제품 중 유통기한이 9 0일 이하인 제품은 바닥면을 제외한 곳에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기재하며, 포장 날짜는 바닥면에 기재 가능

○ 9 0일 이하의 유통기한 제품은‘best before’/‘meilleur avant’날짜와 함께

상온 보관이 아닐 경우 보관 방법을 기재

○ 유통기한 표기는 연, 월, 일의 순으로 하며‘월’표기의 이중언어 심볼은 다음과

같음

－ 1월 : JA, 2월 : FE, 3월 : MR, 4월 : AL

－ 5월 : MA, 6월 : JN, 7월 : JL, 8월 : AU

－ 9월 : SE, 1 0월 : OC, 11월 : NO, 1 2월 : DE

(7) 표준용기 크기

○ 과일 및 채소 콩조림, 쨈, 피클 외 많은 종류의 식품이 표준 사이즈의 용기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다음의 법에 기준이 설정

○ Consumer Packages and Labelling Act, Section 2.11 . 1 .

•해당되는 소매용 포장식품에 대한 용기 크기 표준화

○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및 Meat Inspection Act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일부, 낙농제품, 굴과 단풍나무 시럽, 일부 육류

및 가금육 제품에 대한 표준 용기 설정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일부, 낙농제품, 굴과 단풍나무 시럽, 일부 육류

및 가금육 제품에 대한 표준 용기 설정

7 8 _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와인 : 50, 100, 200, 250, 375, 500 or 700ml, 1, 1.5, 2, 3 or 4liter

•글루코스 시럽, 정제된 설탕 시럽 : 125, 250, 375, 500 or 750ml /

1 l i t e r, 1.5 liters, 1.5 liters 이상, 1 liter 여러 병

•땅콩버터 : 250, 375, 500, 75g / 1, 1.5, 2kg

(8) 성분정보

○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포장상품은 성분 정보를 기재해야 되며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소매업체에서 벌크를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상품(혼합 넛트류 제외)

•식당이나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포장제품

•자동판매기용 포장제품

•소매업체에서 포장한 조리된 육류 및 가금육 제품

•표준화된 알콜 음료 및 식초

○ 일반적으로 성분은 함유량이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순으로 기재하며 향신료,

조미료, 허브류, 자연/인공 향미, 향미촉진제, 식품첨가물,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및 그 파생물 등은 순서에 상관없이 맨 뒤에 기재할 수 있음

○ 향은 성분(ingredient) 및 그 구성요소( c o m p o n e n t：ingredient of

i n g r e d i e n t )는 보통 일반명으로 기재하는데 성분구성요소는 성분명 뒤 괄호

안에 함유량의 순으로 기재하거나 성분표기 없이 기재 가능

○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나 일부 조미료 등은 성분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향미 촉진제와 같이 최종 식품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

(9) 선적용 컨테이너 라벨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선적용 컨테이너는 이중언어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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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and Measures Act 하의 미터법 또는 캐나다 표기법으로 순중량을

표기할 수 있으나, 기타 모든 라벨정보를 기재해야 함

(10) 기타 의무표기사항

기타 의무표기사항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예：식초의 경우 아세트산

함유 비율) 마찬가지로 이중언어 표기되어야 함

(11) 성분/품질/함량/산지 관련 주장( c l a i m )

라벨과 광고에 사용된 언어적 시각적 요소 및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과장되어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됨

(12) 영양분석표

자발적 조항이나 부착 시는‘Guidelines on Nutrition Labeling’과

‘Food and Drug Regulation’에 규정된 내용과 맞게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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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나. 식품 안전 관련 법규

다.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제도

｜3｜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 2 0 0 1년 B S E의 발생 후 2 0 0 3년 국회에서 위험분석의 도입과 식품안전위원

회의 설립을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이 채택되어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의

행정기구 재편이 결정

○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독립된 조직

으로 설립되었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정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 기능

담당

○ 일본 내에서는 현재의 식품안전 관리 형태가 농장의 안전·위생 대책과 가공

및 유통 단계의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전망,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제도를 입안, 관리하지 않는 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정책이나 제도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

○ 식품 검사 체제는 식량청의 재편을 통해 강화할 전망이지만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기능의 통합이나 정비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독립 기구로서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 평가와 그에

따른 정부기관에 대한 권고, 그에 따라 위험관리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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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안전 관리 조직 >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위원회



감시, 일원적인 위험정보의 수집·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정보교환, 위기

관리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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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위원회의 구성 >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전문

위원회

사무국

기획전문조사회

위험정보교환전문조사회

긴급시 대응전문조사회

평가담당

부문

① 첨가물전문조사회

② 농약전문조사회

③ 동물용의약품전문조사회

④ 기구·용기포장전문조사회

⑤ 화학물질전문조사회

⑥ 오염물질전문조사회

⑦ 미생물전문조사회

⑧ 바이러스전문조사회

⑨ 프리온전문조사회

⑩ 곰팡이독·자연독 등 전문

조사회

⑪ G M O식품 등 전문조사회

⑫ 신개발식품전문위원회

⑬ 비료·사료 등 전문조사회



나. 식품 안전 관련 법규

1) 식품안전기본법

○ 목적 및 기본이념으로서 식품안전 확보에는 ①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②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조치를 강구하며 ③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동향, 국민의 의견을 배려하여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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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 목적 및 기본이념(제1조 ~ 제5조)

① 국민의 건강 보호

② 식품공급과정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

③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미연방지(국제동향·국민의견에 대한 배려,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조치)

2. 관계자의 책무·역할(제6조 ~ 제9조)

① 국가의 책무(식품안전 확보의 종합적 시책 책정, 실시)

②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국가와의 역할분담에 의한 식품안전시책의 책정, 실시)

③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ⅰ 식품공급과정 각 단계에서의 식품안전 확보 책무,

ⅱ 정확·적절한 정보 제공, ⅲ 국가·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협력) (식품 관련

사업자의 정의)

④ 소비자의 역할(지식·이해의 심화, 의견의 표명)

Ⅱ. 시책책정의 기본방침

1.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제11조)



① 식품안전성확보시책의 실시에 있어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의 실시

② 억제·방지에 긴급을 요하고 미리 영향평가를 실시할 유예가 없을 때는 사후

실시

③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평가

2. 식생활상태 그 외를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에 근거한 시책의 책정(제1 2조)

3. 시책책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확보를 위한 관계자 상호의 정보·의견교환의 촉진

(제1 3조)

4.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 및 발생방지체제의 정비(제1 4조)

5. 식품공급고정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연대(제1 5조)

6. 시험연구체제의 정비(제1 6조)

7. 내외정보수집(제1 7조)

8. 식품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 식품정보전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제1 8조)

9.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교육, 학습(제1 9조)

10. 식품안전시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제2 0조)

11.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조치의 기본사항 결정과 공개(제2 1조)

Ⅲ. 식품안전위원회(제2 2조 ~ 제3 9조)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제2 3조)

①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의견(제11조 ~ 제2 1조 실시에 관한 기본사항 결정에

관해)

②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제2 4조에 의해, 또는 스스로)

③ 식품건강영향평가에 근거하여 강구되어야 할 시책의 실시상황감시, 개선권고

④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강구해야할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심의, 의견 제출

⑤ 과학적 조사·연구

⑥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의견교환 기획·실시

⑦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관계자의 정보·의견교환의 사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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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제도

1) GAP

○ 일본의 경우 G A P를 단독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Tr a c e a b i l i t y의 기초 단계로

포함시켜 도입 확대. 한약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1 9 9 2년부터 공포

하여 현재 5 6개 기준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음

○ 토양의 오염방지대책, 재배시기,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와 양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안전성을 확보하여 농약 등 유해

물질과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역추적 규명하기 위해 2 0 0 2년

11월부터 생산이력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적정농업기준으로 표현되는 GAP 기준은 E U R E P - G A P을 비롯한 국제 기준

과의 조화 내지 상호 인증을 가능하게 할 방침

2) Tra c ea b i l ity 확보 사업

○ 현재 농림수산성에서는「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사업을 지난

2 0 0 0년부터 시행

○ 초기 연구 단계에서 부터 현장 실증 시험을 병행하고 있어 일부 연구 결과는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기술 또한 바코드에서부터 R F I D에

식품안전위원회에 대한 의견 청취(제2 4조)

(식품안전위원회는 본조에서 정한 1 3의 법에 대해, 조항의 개폐·성령제정, 기준·

규격의 개정, 등록의 변경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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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음

< 2001년 실증 시험 > 

○ 쇠고기, 야채 및 녹차음료에 관한 것으로 생산이력정보(생산자성명, 품종, 성별

등)를 위한 모델 시스템의 실증시험을 실시

○ 쇠고기의 경우 소 1마리 당 생산이력정보를 매장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장 단말기에서 검색하거나 생협

회원이 가정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토마토 역시 매장 단말기에서 생산이력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농직판

(주)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녹차음료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시스템 도입 실증

시험 실시

○ (재)식품산업센터 주관으로 (주)전농, 큐피, 익스테이션 군마공장에서,

H A C C P을 이용한 업무용 액란의 제조공정 정보 등을 빵, 아이스크림, 과자

제조업자 등에 제공하기 위한 모델 시스템의 실증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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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 0 0 2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과제명

일본냉동식품

검사협회
닭고기

생산농가가 출하한 닭고기를 이와테현 쥬몬지 치킨 컴퍼니㈜에서 처리하고,

㈜코프후즈에서 가공, 코프카나가와 히가시토츠카역앞 매장에서 판매하는

실증시험 실시 1 .전 과정의 정보에 관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홈페이

지를 통한 정보공개를 개시 2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대상 매장 수의 확대

등 수평전개 3.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타 식품으로의 대상품목의 확대 검토

도시농산어촌

교류활성화

기구

청과물

㈜요크마트 에도가와다이점에서 판매하고, 청과물에 대해 실증검사를 실시

1 .농약의 등록 유무를 체크하고, 생산과정을 재배기준과 비교한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2. 생산자는 발주데이터를 받아 출하 생산물(판매

단위마다)에 이력확인 라벨을 첨부하고, 상품이 유통, 운송회사를 통해서

요크마트의 집배센터에 공급 3. 고객은 매장의 컴퓨터에서 상품의 이력정보

라벨을 스캐너로 읽어 쇼핑 전에 이력정보를 확인 4. 가정에서는 상품에 붙

여진 라벨 주소 홈페이지로부터 이력정보의 확인 가능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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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품목 과제명

국제공정거래

추진협회

과즙

음료

(주)규수유업이 제조한‘초록오렌지1 0 0’을 대상으로 원재료정보로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는 이력데이터베이스를 제3자가 관리하는 실증시험을 실시.

소비자용 코드는1 2개의 숫자, 인터넷경유로안심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함.

- (주)규수유업오이타공장으로 들어온 원재료정보를 기록. 축적. 상품에

까지 코드기록 - 소매점, 신센시장 매장에 진열 - 구입자 대상 안심정보를

매장 및 가정의 P C에서 열람 가능. 매장 및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실시

(사)식품수급

연구센터
양식굴

이바라키현 시즈가와 마을에서 양식, 미야기생협 전 매장 및 공동구입으로

판매된 생굴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실시 - 소비자가 구입한 팩에 번호가

인쇄되어있고, 소비자는가정의 P C를 사용, 미야기생협홈페이지를 통해 가공

이력이나, 위생검사 결과 등을 알 수 있음. - 매장에 설치한 터치형 PC 사용

가능

청과물E D I

협의회
야채

청과물의 생산행정과 집하, 시장유통, 소매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커버하고, 공선공매(함께 선택하고 함께 판매함), 개선공판(개인이 선택,

함께 판매), 개선개판 (개인이 선택, 개인이 판매), 산지직송으로 하여 각각의

유통형태에 맞춰 출하하는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 관해 실증시험을 행함

- IC 카드와 공산서버, 인터넷의 이용으로 낮은 가격을 도모 - 생산자,

집하장에서는 W e b이나 휴대전화로 재배기록을 입력 - 집하장, 도매시장,

중도에서 집하, 수하, 검품, 분하, 출하, 배송, 재고관리기능을실현 - 소매점

등에서는 바코드와 터치패널을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

확인 가능

식품산업센터

수산

반죽

제품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해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실증시험 실시 - 야마

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임겸산업주식회사에서 어육, 소시지를 대상으로 한

제조단계 실증 시험을 실시 - 주요원재료 정보를 수입 시에 전자데이터화

하고, 제조공정의 중요정보와 공통으로 제품에 첨부( 2차원 코드라벨)하고,

가와시모유통, 판매단계부터 가와카미로 이력정보가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하고, 신속한 수급의 가능성에 대해 실증 - 유통단계 실증시험으로

입출하 이력정보 기록 가능함 확인 - 매장 단계 실증시험으로서 매장에서

2차원코드에 의해 이력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전국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쌀

- 아키타현 J A아키타 북영의 모리요시지구의 1 4년산 아키타코마찌에 대해,

J A창고, 전농파루라이스 동일본㈜정미공장을 통해, 매장에서 판매되기까지의

경로에 관해 실증시험을 실시.- 데이터베이스에 유통 각 단계에서 입력에

의해 경로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 제품 포장지에 첨부된 바코드에 의해

상품의 생산이력, 유통·가공경로의 검색이 가능 - 생산데이터의 신빙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기관(안심시스템인증위원회)에 의해

시스템 인증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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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 0 0 3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정보 전달 매체 과제명

재단법인

일본 냉동 검사 협회

닭고기 가공품,

조리냉동식품, 

수산연제품

식별코드, 바코

드, 이차원코드

조리 가공 식품의 트레이스어빌리티 및

정보 일원화 관리 시스템의 개발

생활협동조합

사업 연합회, 수도권

코프 사업 연합

튀김, 냉동 야채 R F I D

가공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I D분화·통합에 대응한 트레이스

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과 실증 시험

사단법인

츠키지 시장 협회

일반 선어, 

양식어 등

식별 코드, 

바코드

수산물 트레이스어빌리티 기본 시스템 및

수산물 I D센터의 구축

청과물 EDI 협의회 야채, 반찬 I C카드
I T를 이용한 신선 및 가공 식품의 트레이

스어빌리티 정보의 개별 개시 시스템

사단법인

일본란업 협회
계란 식별 코드

계란 개개에 식별 코드를 직접 인자한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구축

사단법인

일본란업 협회
야채 R F I D

유비쿼터스 I D기술을 이용한, 청과물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구축

청과물유통연구회 야채 RFID, 바코드

구매 브로커 업자 네트워크‘청과물 유통

연구소( G L S )’에 있어서의 유통 이력

정보의 공유 시스템 구축과 운용 실험

(사)일본푸드

서비스협회

청과물, 돼지고기

등을 소재로

하는 메뉴

식별 코드
외식산업의 수발주 시스템과 연동한 트레

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구축

시즈오카시

농업협동조합
차 이차원 코드

이차원 코드, SEICA 데이타베이스 및

농약 데이터 등을 이용해, 생산·유통·점포

까지를 일관한 차를 대상 품목으로 하는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구축·실증

벳카이쵸 낙농·

유제품 트레이스어빌

리티 시스템 협의회

우유·유제품 식별 코드

낙농·유제품(치즈, 요구르트, 우유)에

있어서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

실증 시험

(재)식품산업센터 감자튀김 PDF 파일
가공 식품(스넥 과자)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과 실증

(사)일본 급식서비스

협회
야채 샐러드 R F I D

집단 급식 사업자의 야채 샐러드에 사용

하는 식품 재료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구축



○ 일본은 현재 쇠고기에 대한 traceability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광우병

(BSE) 발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식품에 대한 안전 시스템 확보가 진행되고 있음

○ 농림수산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안전·안심정보 제공 고도화 사업’으로

식품추적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야채, 계육,

과즙음료, 양식 굴, 수산가공제품 등에 대해 시스템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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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 0 0 4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정보 전달 매체 과제명

T-Engine 포럼
청과물, 식육, 

가공식품
R F I D

유비쿼터스 I D기술을 이용해, 종합형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실증

농산규범기준연구회
청과물,

양식수산업

I C카드, 바코드, 

이차원코드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산물의 식품위해를

최소화 하는 적정규범과 데이터 관리 시스

템의 개발실증

농림수산식품산업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협의회

청과물 닭고기
UCODE, JAN,

EDI 

유비쿼터스 I D와 연대한 다양한 품목과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유통형태에 대응한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실증

< 일본 2 0 0 5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정보 전달

매체
과제명

(재)식품산업센터 냉동가공식품 I C카드

가공식품규격서의 표준화를 베이스로

포인트제에 의한 정보순환 유비쿼터스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실현

농약적정 사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연구회

사과, 소공채,

다이콘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식품위해를

최소화하는 적정규범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증

(계 속)



가) 농산규범기준연구회

○ 농산규범기준연구회가 개발한 시스템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산 단계, 집하

출하 단계의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최종 소비자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

○ Tr a c e a b i l i t y의 기초는 누가 이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다고 본다면 일본의 경우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제품의 생산자를 파악하는 것

9 2 _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단체명 품목
정보 전달

매체
과제명

농산규범기준연구회
귤, 사과, 오이, 

감자 등

유비쿼터스 I D와 연대한 다양한 품목과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유통형태에 대응한 식품 트레이스어빌

리티 시스템의 실증

사단법인대일본수산회,

사단법인해양수산시스템

협회

수산물

(생선, 냉동어류)

E U의 Trace Fish를 활용한 종합형

수산물 안전·안심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실증

T- Engine 포럼

농산물(야채, 과일

류),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수산물(국내양식

어류), 가공식품

유비쿼터스 식품정보기반 시스템의

개발

전일식상업협동조합

연합회

딸기, 오이, 토마토,

인삼,감자, 귤

전자코드, 

이차원코드

휴대전화를 사용한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 생산자, 사업자, 소비자에게 친절

하게 식품의안전, 안심 시스템개발 실증

사단법인일본급식서비스

협회(협력단체 사단법인

일본메디컬 급식협회)

쌀, 신선식품

(고기, 생선, 청과), 

냉동가공식품, 

제공메뉴얼 일부

U H F코드
집단급식의 메뉴를 대상으로 한 식재

식품의안전, 안심 시스템의 구축 및 검증

사단법인전국청과도매

시장협회

토마토, 딸기,

시금치, 소공채

컨테이너와 멀티식별코드에 의해 청과

물의 유비쿼터스 유통시스템의 개발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제품의 안전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이 익숙

해져 있음

○ 이 시스템은 현재 일본의 JUSCO 매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제품

포장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소비자가 휴대 전화에 입력하면 생산 단계의

농약 사용에서부터 유통, 포장까지의 전 단계를 파악할 수 있음

(1) 연구 개요

(가) 관련된 각종 기준

○ 농산물 안전기준

○ 농산물 품질기준

○ 농산물 환경기준

○ 농산물 재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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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매장 J U S C O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2차원 바코드 :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제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산물 표시기준

○ 농산물 상품화 기준

○ 사회적 책임(CRS) 기준

(나) 적정농업규범( G A P )

○ 문서형 GAP 규정의 비주얼화

○ 국제 기준과의 동등성 확보 및 상호 인정

•E U R E P G A P, SQF2000 등의 국제 기준 참고

•향후 발전을 고려한 시스템 준비

•국제 기준과의 상호 인증 가능성 검토

(다) IT 활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

○ 사업 활동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급 기준

•안전 기준

•재배 기준

•검증 기준

•적정농업규범의 비주얼 기준

•도입, 교육, 감사의 절차서

•등록 종자 목록

•실효 농약 목록

•잔류농약 기준

•농약·독성 데이터베이스

•지역별 특별재배기준

•지역별 방제기준

•비료 D B

•기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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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영양성분

•요리 레시피

•생산자 의견

•소비자 의견

○ 리얼타임 데이터 집적

•생산자 참가

•생산재료 구입기록

•생산재료 사용 등의 생산 이력

•출하·유통이력

•적정규범실현도

•내우감사결과

•제삼자감사결과

•토양검사결과

•재재박물 재배 계획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체크 시스템

•데이터 개선 시스템을 통한 최신 데이터의 체크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제삼자 검사

○ 데이터 활용 시스템(소급·추적성 시스템)

•적정규범감사 시스템

•정보공개 시스템 : 휴대전화 이용 정보공개 시스템 / 매장에서의 정보공개

시스템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 시스템 / 매장 내 P O P를 통한 정보

공개 시스템 / 포장을 통한 정보공개 시스템

•요리 안내 시스템

•물류 지원 시스템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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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지원 시스템

•참여자의 의견 활용 시스템

○ 식별 코드 체계

•RFID, 바코드, 2차원바코드 등

•골판지, 컨테이너 등 유통단위 식별 코드

•소비자용 개별 포장에 대한 정보검색 코드

○ 데이터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보안 시스템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Privacy 표시

•제삼자 감사

(라) 정보 공유화

○ 각 참가자의 역할, 기능의 명시

○ 매월 추진 정보와 진도의 표준화

○ 제삼자 감사에 의한 개선

(마) 검증

○ 농산물기준과 검증기준에 의한 검사 시스템

○ 검사 매뉴얼

○ 적정규범의 내부감사 시스템

○ 내부감사 매뉴얼

(바) 제삼자 감사

○ 시스템의 개연성, 발전성 확보

○ 참여자의 평가 시스템

○ 규범 인정

○ 인정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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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급

○ 적극적인 보급 활동

○ 약 1 0 0개의 생산 조직, 약 1천호의 생산자, 1천개 소매, 생산자료, 검사,

감사, 중개 등 관련 조직의 참가

○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보고 등 정보 공개

○ 소비자 등의 정보 수집

(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참가 조직의 도입 프로그램 : 농산물기준, 검정기준, 데이터 관리 등 시스템,

계약 등에 관련된 규정, 내부감사 시스템, 제삼자감사

○ 어드바이스팀 편성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교환

(2) 실증 시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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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시설의 GAP 도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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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시설의 GAP 도입 사례(계속) >

< 휴대 전화를 이용한 생산 데이터 등록 >



나) 청과물EDI 협의회

○ 일본 (주)야마다케가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청과물 E D I협의

회는 4 2개 단체가 가입되어 실증 시험에 참가

○ 현재 생산지원, 집출하 지원, 가공 지원 세 분야로 크게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입력은 OCR 카드를 이용

(1) 생산지원 시스템

○ 생산이력 시스템의 과제

생산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자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어려운 통신 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는

종이에 기록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원 참여 : 기록 수단 간편화, 연령, 학력, 비용 등 생산자가 기록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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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화면을 통한 라벨 출력 >



전송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 관리 용이 : 데이터의 체크, 관리수단이 간편해야 하고 기존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합성을 검토

○ 정보제공 용이 : 정보제공 수단이 간편. 인터넷 고객과 개별 시스템 필요

○ 정보활용 용이 : 생산성 개선과 코스트 저감, 생산의 레벨업, 수확의 예측 등

생산관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2) 유통 지원 시스템

○ 생산지원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정보가 일차적으로 선과장으로 보내지면 각종

기록을 바탕으로 한 선과작업이 이뤄지고 선과일, 로트번호, 수량, 출하일 등이

기록된 I C카드가 부착되어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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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지원 시스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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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출하 지원 개요 >

< 가공지원 시스템 개요 >



(3) 가공 지원 시스템

○ 식품 가공 단계에서의 traceability 확보는 다양한 원료, 제품, 공급방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다)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안심시스템

○ 일본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안심시스템 인증 및 표시

제도를 시행했고 현재 산지 1 5 2건, 가공 7 3건 총 2 2 5건의 인증 실적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의 농산물 등급 시스템은 100% 유기 농산물과 우리나라 친환경 재배에

해당하는 즉, 농약 등을 50% 이하로 사용하는 특별재배 농산물, 그리고 일반

재배에 해당하는 실행재배 농산물로 구분

○ 안심시스템은 모든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력 정보는 전농이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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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시스템의 정보 종류와 공개 흐름도 >

생산자계 공급자

⇩

⇩

⇩ 정보송신 정보송신 정보송신
공개⇩ ⇩ ⇩ ⇩

생산자계 메이커

친농 데이터베이스(정보집약, 공개방법협의) 안심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생산농장

- 생산기준, 
재배, 재배기록

등 정보

가공공정

- 가공, 보관,
수송방법
등의 정보

물류센터,공장

- 가공, 보관, 
배송밥법
등의 정보

거래선

- 분별방법
등의 정보

소
비
자

정보가공

⇨ ⇨ ⇨ ⇨



3) HACCP 관리제도 현황

○ 전 식품에의 HACCP 적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및 조직 강화. 종합 위생

관리제조과정 제도에 H A C C P의 예방적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 도입

가)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제도(후생성)

○ 일본에서 HACCP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 9 9 4년 후생대신(보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식품위생조사회의「식과 건강을 생각하는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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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의 안심시스템 개요 >

생산지와 거래선과의 협의

상품컨셉,생산방법,사용자재

판매조건, 표시방법,검사방법 등

생산 개시

생산공정기록

반성, 대책회의 실시

생산공정 검사, 점검

(전문 검사관)

품질,잔류검사

(지정한 분석기관)

정보공개

생산계획의 입안

생산(생산물)

거래선에의 판매

산지 선정 거래선과의 합의

산지와 거래선 정보입수

산지정보,거래선 상품검색

본 시스템의 특징사항

품목인정부회에서의 인정 범위



식품의 위생 관리에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권고된 것이 최초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하여 이미 제조 또는 가공

방법의 기준이 정해진 식품에 대해 H A C C P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식품위생

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총체적으로 강구된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으로서 후생대신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 방법으로 제조·가공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생대신에게 제의

○ 1 9 9 5년 5월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후생대

신의 승인제도 창설(식품위생법 제7주의3).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제조 또는

가공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희망한다면 안전한 식품의 확보를

전제로 한 다른 방법, 제조 또는 가공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함. 즉, 규제완화의

한 제도로서 H A C C P의 개념을 일본의 식품산업에 보급하게 된 동기가 됨

○ 현재 후생대신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은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유·유제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및 용기포장 가압가열 살균식품, 그리고 청량

음료수가 승인 대상 식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 0 0 2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본후생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HACCP 도입의 과제

•승인 대상이 아닌 식품에 대한 HACCP 도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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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HACCP 승인현황( 2 0 0 2년 5월 현재) >

(Status of HACCP approval in Japan)

식품종류 허가시설수 승인시설수 승인품목수

유·유제품( 9 6 . 5 ) 2 , 4 2 4 3 2 0 7 6 3

식육제품( 9 6 . 5 ) 2 , 2 1 3 9 7 1 8 5

어육연제품( 9 7 . 3 ) 4 , 3 4 2 2 2 3 0

가압가열살균식품( 9 7 . 1 1 )

(통조림·병조림)
3 , 8 4 0 3 0 3 6

청량음료수( 9 9 . 7 ) 3 , 3 3 8 1 4 2 9



•중소기업에서의 HACCP 개념을 활용한 제조 또는 가공방법의 보급과 추진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관적인 대책, Risk Analysis의 개념과 H A C C P의

활용

나) HACCP 도입 지원대책(농림수산성)

○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정비를 위한 저리융자(융자 기금

1 0 0억엔)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 9 9 8년 7월에『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HACCP 지원법)』이 시행

○ 이 법에 따라 지정이 인정된 기관은 다음 1 8개 단체가 현재까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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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정기관의 식품종류 및 수 >

일련번호 관련협회명 식품종류 식품수

1 (사)일본 식육가공협회 식육제품 1 6

2 (사)일본 통조림 협회 용기포장들이 상온유통식품 8

3 (사)일본 취반협회 취반제품 3 0

4 (사)대일본 수산회 수산가공품 1 1

5 (재)일본 유업기술협회 유 및 유제품 -

6 전국 된장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된장 9

7 전국 간장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간장제품 3

8 (사)일본 냉동식품협회 냉동식품 3

9 (사)일본 급식서비스협회 집단급식용식품 -

1 0 (사)일본 부식물(반찬류)협회 반찬류 7

1 1 (사)일본 도시락 서비스 협회 도시락 1

1 2 (재)일본 식품유지 검사협회 식용가공유지 5

1 3 (재)일본 식품분석 센타 드레싱류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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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CCP 관련 법령 및 규정

(1) 식품위생법

< 1995년 5월 식품위생법에 HACCP 규정 신설(1995. 5. 24) >

▶ 제7조의 3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을 거친 제조의 승인 등)

(가) 제7조 제1항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등 기준 및 성분규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의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으로서 정령(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

및 그 위생관리방법에 있어서 식품위 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강구된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외국에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또는

가공의 시설별로 후생대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나) 후생대신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제조 또는 가공

및 위생관리의 방법이 후생성령(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일련번호 관련협회명 식품종류 식품수

1 4 (사)전국 청량음료공업회 청량음료수 -

1 5 (재)전국조미료·야채음료검사협회 식초제품 -

1 6 (사)일본 소오스공업회 위스타소오스류 -

1 7 전국 과자공업조합연합회 과자제품 1

1 8 전국 건면 협동조합연합회 건면류 -

계 9 4



(다)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라)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승인취득자”라 한다)가 그 승인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생성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후생대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승인취득자가 제4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③ 외국에서의 승인취득자(이하“외국제조승인취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청하였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④ 후생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제조

승인취득자의 제조 또는 가공시설·사무소·창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식품,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은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인정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제1항의 승인 또는 제4항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령(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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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1조(법 제7조의 3의 승인)

(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3, 제1항의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유, 산양유, 탈지유 및 가공유

② 크림, 아이스크림,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발효유, 유산균음료 및 유음료

③ 식육제품(햄·소시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의 2의

경우도 같다)

④ 어육연제품(어육햄·어육소시지·베이컨·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경우도 같다)

⑤ 용기포장가압가열 살균식품(식품<전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 청량음료수 및

고래육제품(고래고기 베이컨 제외)을 제외한다>으로서 기밀성이 있는 용기

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가압가열 살균한 것을 제외한다)

⑥ 청량음료수

(나) 식품위생법 제7조의 3, 제7항의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7조의 3,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89,100엔

② 법 제7조의 3, 제4항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28,300엔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조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 3,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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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의 명칭 및 종류, 원재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품설명서

②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성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관한 문서

③ 시설·설비의 구조, 제품 등의 이동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시설의

도면

(나)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품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있어서 그 위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별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그 위해 물질이 별표 제2의 2, 상단에

게재하는 식품에 대하여 각각 동표의 하단에 게재하는 위해의 원인으로 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할 것

② 전항①의 조치 중 제품에 관한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시상황의 연속적 또는 상당빈도의 확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할 것

③ 전항②의 확인방법을 정할 것

(다) 전2호 (나)의 확인에 의하여 그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

될 때 강구하여야 할 개선조치의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관한 위생관리 방법에 따라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종사자의 위생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제품 등의 시험방법 기타 식품

위생상의 위해발생이 적절하게 방지되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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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기록의 방법, 보존방법 및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2호, 나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제3호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4호의 위생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④ 전호의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다음 호에 규정

하는 업무를 제외)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된 사람을 정하여 둘 것

① 제2호, 나의 조치 및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것

② 제2호, 나의 확인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보수관리(계기의 교정포함)를

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것

③ 기타 필요한 업무

(아) 제5호의 검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된 사람을 정하여 둘 것

① 제품 등의 시험을 행할 것

② ①의 시험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보수관리(계기의 교정을 포함)를 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것

③ 기타 필요한 업무

▶ 제4조의 2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신청)

(가) 법 제7조의 3, 제1항의 승인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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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품의 종류

③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 제품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개요

(나) 전항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문서

② 제4조 제2호 나의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

③ 제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따른 제품 등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제4조의 3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변경승인신청)

(가) 제7조의 3 제4항의 변경승인의 신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② 승인번호 및 연월일

(나)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2, 제2항 제1호의 문서 및 동항 제2호의 자료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것(동항 제1호의 문서인 경우, 해당사항에 관한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② 제4조의 2, 제2항 제3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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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_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 제2의 2 (제4조 및 유등 성령 관계)

(Laws related with HACCP in Japan)>

구분 식품위생상의 위해원인물질

식육제품

1. 이물

2. Yesinia enterocolitica

3. 황색포도구균

4. Campylobacter jejuni/coli

5. 항생물질 및 기타 화학적 합성물인 항균성 물질

6. 살균제

7. Salmonella 속균

8. 세척제

9. 식품첨가물

10. 병원대장균

11. 부패미생물

12. Listeria monoeytogenes

무당탈지연유

발효유

유산균음료

유음료

2. 이물

3. 황색포도구균

4. Campylobacter jejuni/coli

5. Clostridium 속균

6. 항생물질 기타 화학적 합성품인 항균성 물질

7. 살균제

8. Salmonella 속균

9. Bacillus cereus

10. 세척제

11. 선모충

12. 장염비브리오(어패류 및 고래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식품첨가물(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방법과 기준이 정하

여진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14. 내부기생충용제 및 호르몬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의

성분에 관한 규격으로서, 그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과 양적 한도가 정하여진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15. 병원대장균

16. 부패미생물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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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품위생상의 위해원인물질

어육연제품

1. Anisakis

2. Aflatoxin

3. 이물

4. 황색포도구균

5. Clostridium 속균

6. 살균제

7. Salmonella 속균

8. Pseudoteranora

9. Bacillas cereus

10. 세척제

11. 대복식물 조충

12. 장염비브리오

13. 식품첨가물

14. H i s t a m i n (어패류 또는 그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15. 병원대장균

16. 부패미생물

용기포장가압가

열살균식품

1. Aflatoxin

2. 이물

3. 황색 포도구균

4. Clostridium 속균

5 . 설사성 또는 마비성 패독류(패류 또는 그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항생물질 및 기타의 화학적 합성물인 항균성 물질

7. 살균제

8. 중금속 및 그 화합물(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성분규격과

기준이 정하여진 것에 한한다.) 

9. Bacillus cereus

10. 세척제

11. 식품첨가물(전항과 같다)

12. 내부기생충용제 및 호르몬제(전항과 같다)

13. 농약(전항과 같다)

14. Histamin

15. 부패미생물

(계 속)



(4)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골자)

- HACCP지원법(약칭) -

(가) 기본 개념

○ 1 9 9 6년 9월 이래 장관출혈성대장균 O 1 5 7 : H 7에 의한 식중독의 대량발생과

소비자 의식의 고조를 배경으로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품질관리의 철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증대됨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기업에 H A C C P기법을 도입하여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그 결과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정비를 촉진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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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품위생상의 위해원인물질

우유·특별우유

살균산양유

부분탈지유

탈지유 및 가공유

크림

1. 이물

2. Yersinia enterocolitica

3. 황색포도구균

4. Campylobacter jejuni/coli

5. 항생물질 및 기타 화학적 합성물인 항균성 물질

6. 살균제

7. Salmonella 속균

8. 세척제

9. 병원대장균

10. 부패미생물

11. Listeria monoeytogenes



(나) 법률의 개요( 1 9 9 8년 5월 8일, 법률 제5 9호)

① 기본내용

○ 국가의 기본 방침 책정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은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의 기본적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 사업자 단체의 지정(지정인정기관)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은 사업자 단체로서 고도화기준의 작성, 고도화

계획의 인정 업무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인정기관으로 지정한다. 

○ 고도화 기준의 인정

지정인정기관은 식품의 종류별로 제조과정의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기준

(고도화기준)을 작성하며, 그 내용이 기본방침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는다. 

○ 고도화 계획의 인정

사업자는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계획(고도화 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이 고도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정인정기관의 인정을

받는다. 

② 지원조치(금융·세제상의 특례)

○ 지정인정기관이 고도화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험연구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증가되는 시험연구비의 특별공제, 시험연구용 자산 및 부담

금의 손비보전)

○ 지정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고도화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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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금융공고에 의한 장기저리 시설자금의 융자(연리2.0%, 상한

기한 1 5년, 융자기금 1 0 0억엔) ( 1 9 9 8년 8월 1 0일 현재)

•세제상의 특례(시설의 특별상각(기계 14%, 건물7%), 부동산취득세의

경감)

(다) 기타

①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 승인제도 실시요령(1996. 9. 30)

② 기타 중요 통첩 및 지침서

법령 및 통첩

○ 식품위생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3 8품목에 대한 제조·보존기준과 성분규격 설정)

○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고시)

(청량음료수·광천수·냉동식품·식품유제품·어육연제품·생식용굴·용기 포장

가압가열 살균식품(레토르트식품) 등 2 7품목의 제조·보존기준과 성분규격

설정)

○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 1 9 9 6 . 9 . 3 0 )

○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과 HACCP 시스템에 대하여( 1 9 9 6 . 1 0 . 2 2 )

○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제도에 다른『HACCP 시스템에 대한 상당

정도의 지식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자』의 여건에 대하여( 1 9 9 7 . 7 . 3 )

○ 위생규범(통첩) : 도시락·부식류(반찬)·절임식품·양생과자·전문위탁급식·

생면류 제조업체의 자주적 위생관리 지침( G M P규정)

○ 대미 수출식육을 취급하는 도축장 등의 인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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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HACCP방식에 의한 위생관리 실시기준)

○ 대 EU 수출 수산식품의 취급에 대하여

(별첨. 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기준)

○ 대미 수출수산식품의 취급에 대하여

(별첨2. HACCP에 근거한 위생관리 기준)

○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대하여( 1 9 9 8 . 5 . 1 4 )

○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기본방침

(1998.7.1: 후생, 농림수산성 고시 제1호)

○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1998.7.1: 양성공동)

○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에 따른 H A C C P에

의한 위생 관리의 보급·촉진에 대하여( 1 9 9 8 . 7 . 2 9 )

○ 총합위생관리과정 승인제도 실시요령 개정( 2 0 0 0 . 11 . 6 )

지침서 및 매뉴얼

○ 1 9 9 4년

•도시락·부식물(찬류)의 자주관리 매뉴얼

•조리 냉동식품 HACCP 매뉴얼

○ 1 9 9 5년

•수산식품 HACCP 도입 매뉴얼(어육연제품·가열조리용 냉동식품 등)

•중소식품기업을 위한 식품안전 확보 시스템(총론)

•유 및 유제품 HACCP 매뉴얼

•식육제품 (햄·소시지) HACCP 매뉴얼

•순무생산 위생관리 매뉴얼

•대량 조리시설 위생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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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7년

•식유위생 품질관리 매뉴얼(도축장·식육센타 편)

•식품안전 확보 대책 매뉴얼(냉동식품·절임식품)

•수산식품 HACCP 도입 매뉴얼(통조림식품·오징어가공식품)

•식육위생 품질관리 매뉴얼(식육전문 소매점편)

○ 1 9 9 8년

•수경재배의 위생관리 가이드 라인

•식품안전확보 대책 매뉴얼(식용가공유지·토마토쥬스류·위스타 소스류·

집단급식·과자·간장·된장·고도화 계획 작성 매뉴얼)

•수산식품 HACCP 도입 매뉴얼

(연어·송어절임·냉동으깬어육·냉동고등어·필레(가열조리용) )

•부식물(반찬류)의 HACCP 도입 매뉴얼

•식품유통 안전성·품질확보 가이드라인(수산물 편)

•식품유통 안전성·품질확보 가이드라인(수산물·소비자 편)

○ 1 9 9 9년

•식육처리 품질관리 모델

•식품안전 확보 대책 매뉴얼

(토마토케찹·퓨레·식초, 두부, 콘스타치·이성화당, 건면·소면, 생면,

앙금류, 치이즈)

•수산식품 HACCP 도입 매뉴얼(대구알제품·가리비)

•유통가이드라인(시장, 도·소매 단계(청과물편) )

•가정에서의 달걀의 위생적 취급에 대한 지침서

○ 2 0 0 0년

•양식관리 매뉴얼(방어편, 패류, 조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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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확보 대책 매뉴얼

•수산식품 도입 매뉴얼

•유통가이드라인(시장, 도·소매 단계)

•G P센타, 액란시설의 위생적 취급에 대한 지침서

•유통가이드라인(소비단계)

○ 2 0 0 1년 : 절단( C u t )야채의 위생관리 매뉴얼

승인심사 업무의 취급기관 및 절차

○ 취급기관(지방후생국)

•북해도 후생국 보건복지과(북해도): 삿뽀르시

•동북 후생국 보건복지과(아오모리 등 6개현): 센다이시

•관동신월 후생국 식품위생과(동경도 등 1 0개현): 미나토구

•동해북육 후생국 보건복지과(시즈오카현 등 6개현): 나고야시

•근기후생국 식품위생과(오사카부 등 7개현): 오사카시

•중국사국후생국 보건복지과(히로시마 등 9개현): 히로시마시

•구주후생국 식품위생과(후쿠오카 등 8개현): 후쿠오카시

4) 식품표시제도

가) 표시 요구 사항

○ 제품명 / ○ 원산지명(국가명) / ○ 수입상 명칭

○ 식품 첨가제 이외의 함유 성분, 함유 중량 비율이 높은 성분에서부터 내림

차순 표시

○ 미터 단위로 표시된 순중량,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포장용기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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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순중량의 허용 오차 체계

○ 품질이 급속히 변질되는 제품의“유통기한”또는“소비 유효기간”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에

관한 정보 부재 시 혼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사용 방법, 보관 시

유의 사항, 또는 조리 방법

○ 유전자 재조합 식품 성분 표시(표지에 표시된 성분 중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성분

함량이 5 %를 초과하는 강냉이, 콩 및 감자로 만든 3 0가지 식품에 한함) 

○ 식품 속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전복, 오징어, 연어 알, 참새우, 오렌지, 게, 키위, 쇠고기, 우유, 호두,

밀, 연어, 고등어, 메밀가루, 콩, 달걀, 치즈, 통닭, 땅콩,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고구마, 사과

나) 의약 제품과 건강 보조 식품

○ 의약 제품과 건강 보조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약사법이나 화장품

법을 충족해야 함

○ 수입업체는 이 법들을 만족하기 위해 회사 소재지에 따라 동경 사무소나 지방

현 사무소를 통해 자료와 함께 수입 승인 신청서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

일본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에 근거

하여 승인 대상 의약 제품을 건별로 검토해야 함

○ 수입 허가는 제품에 따라 통상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소요. 의약품 및/또는

화장품 취급 면허가 없는 회사는 이런 종류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입

허가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와 해당 규정 등 의약품

및/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기타 여러 사항을 직접 또는 수입상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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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양 표시

○ 영양 표시는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영양 정보를 표시

하는 생산업체에게 일본 후생노동성의 영양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

○ 일어로 표기해야 하므로, 영어로 표기된 미국의 영양 정보 표시를 그대로 사용

할 수는 없음. 설령 수입업체가 한 가지 영양소(예컨대 비타민)만 표시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식품에 관한 5가지의 주요 영양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표지에는 1 )칼로리(Kilo Cal) 2)단백질(gm) 3)지방(gm) 4)당분 또는 탄수

화물(그램) 5)나트륨(mg, 또는 1,000mg 이상인 경우는 gm), 6) 기타 표시

성분이 순서별로 표시. 단위 식품(예를 들면, 100g  100ml, 한끼, 1 용기

등)에 포함된 각 성분의 함량을 ( ) 안의 단위로 표시. 표시에 사용되는 문자는

라벨 면적이 1 0 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8포인트 이상

○ 건강 관련 강조 표시로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B 2 ,

니코틴산, 비타민 C, 및 비타민 D가‘풍부하다’거나‘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소 함량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함. 칼로리,

포화지방산, 당분과 나트륨 같은 영양 성분이‘적다’거나‘없다’는 강조표시는

해당 성분의 함량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대 함량 기준 보다 낮아야 함. 예컨대,

‘무 나트륨’이나‘저 나트륨’또는‘보다 적은 나트륨’이라고 주장하려면,

1 0 0 g의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각각 5 m g과 120mg 미만이라야 함.

또‘무 지방’이나‘저 지방’또는‘보다 적은 지방’이라고 주장하려면, 100g의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이 각각 0 . 5 g과 3 g미만이라야 함.

○ 특별건강식품( F O S H U )이란 특정한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기능성’성분을

추가한 식품. 특별한 건강 효과를 표시하려면건강 강조표시가 일본 후생노동

성에 의해 영양개선법에 근거하여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함

○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제품으로는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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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식품으로 선정된 위장 상태 호전 식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들을 위한 식품,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품, 미네랄 섭취와 관련된 식품, 발암

억제 식품 및 혈중 당도 관련 식품 등이 있음

○ 해외에서 특별건강식품( F O S H U )의 승인을 얻으려는 회사는 일본 후생노동

성의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와 협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독립 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신청인이

강조표시를 원하는 제품 성분을 검사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소속 영양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사 결과를 검토.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외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

라) 농림수산성의 표시 규정

○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표시 규정과는 별도로, 일본 농림

수산성은 생산업체들에게 일본 농림규격( J A S )의 품질 표시 기준 제도에서

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

○ 2 0 0 0년에 개정된 일본 농림규격( J A S )의 표시 요건

(1) 부패하기 쉬운 모든 식품 (농산물, 식육, 해산물, 유제품)의 원산지

(2) 유전자 조작 식품 성분 - 옥수수, 콩, 및 감자로 만들어지고 표시된 모든

성분 중 유전자 조작 성분의 함량이 5 %를 초과하는 3 0종류의 식품에 한함

(보다 자세한 정보는 GAIN 보고서 JA2010 참조) 

(3) ‘유기’농산물 표시 - ‘유기’라는 표시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 제3자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를 참조

( h t t p : / / w w w. m a f f . g o . j p / s o s h i k i / s y o k u h i n / h i n s h i t u / o r g a n i c / e n g y

u k i t o p . h t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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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요건은 원래 일본 농림규격( J A S )에서 요구하는 아래 조건에 추가된 내용

(가)제품명 (나)성분 명칭 (다)순 중량 또는 부피 (라)최소 유효 일자 (마)보존

방법

5) 포장 및 용기 규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로운 장치나 용기/포장재의 사용을 방지하지 위해 장치나

용기/포장재의 생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조 수지,

금속 캔, 및 유리, 세라믹, 에나멜 또는 고무로 만드는 용기/포장재의 사양을

규정. 

○ 2 0 0 0년 4월부터 종이 및 플라스틱 포장재의 적절한 표시 방법과 재활용을

위한 포장용기 재활용법이 새로 시행. 재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기업

에서 부담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부담. 실제로는 일본 수입상

들에게 수입 상품을 선정할 때에 재활용 비용을 사전에 감안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또 일부 일본 수입상들은 해외 공급업체들에게 추가 표시를 인쇄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 2 0 0 3년 3월 1일부터 시행)

○ 특히 종이 포장재의 경우 양식1 (인쇄용)이나 양식2 (스탬핑용)에 따라, 그리고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양식 3 (인쇄용)이나 양식4 (스탬핑용)에 따른 표시를

요구

6) 식품 첨가제 규정

○ 식품 첨가제에 대해 안전 평가를 의무화.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첨가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인공 첨가제나 천연 첨가제는 사용될 수 없음

○ CODEX 기준에 적합한 식품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안전 평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식품 첨가제는 일본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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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식품과 음료에만 사용 허가

○ 식품 첨가제의 사용 규제는 최종적으로 조리되는 식품에 포함된 첨가제의 양을

제한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식품

색소와 보존료 같은 상당수의 식품 첨가제들은 일본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러한 첨가제가 미량이나마 포함된 흔적이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

○ 첨가제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뿐 아니라, 그 첨가제가 특정 식품에

사용될 수 있다고 승인된 것이냐가 중요

○ 일본에서 승인된 식품 첨가제 명세를 보면, 식품에 사용이 승인된 첨가제,

첨가제를 제품에 사용하는 용도 (이를테면 방부제, 산화 방지제 등), 첨가제의

사용이 허가되는 식품,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한도 등이 표기

○ 승인된 첨가제, 승인된 용도, 및 허용 한도에 관한 전체 목록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식품, 식품 첨가제 등의 사양과 기준)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

( h t t p : / / w w w. j e t r o . o r.jp/se/e/standards regulation/index.html)

( h t t p : / / w w w. f f c r. o r. j p / z a i d a n / F F C R H O M E . n s f / p a g e s / e n g . h - p a g e )

○ 식품첨가물의 통관 절차 시 제출 서류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한 허용 한도를 정한 모든 인공 첨가제의 화학 명칭과

ppm 단위 함량

•모든 천연 식품 첨가제의 명칭

•인공 색소의 화학 명칭과 국제 색인 번호. 특정 수출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천연 색소에 관한 설명서

•특정 제품용으로 일본에서 승인된 첨가제 목록에 표기된 인공 향신료의 화학

명칭

7) 농약과 기타 함유 성분

○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약의 최대 잔류 한도(이하‘M R L’로 칭함) 목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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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003년 5월 기준, 130개 제품에 사용되는 2 2 9종의 농약에 대한

9 , 0 0 0가지의 M R L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수많은 물질들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이 식품 첨가제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MRL이 지정되지 않은 농약이 함유된 곡류의 경우 건강에 해로운 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일본 내 유통 허용됨

○ M R L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농약 잔류 수준이 Codex 기준과 수출 국가의 기준 중 어느

한 쪽 기준보다는 낮아야 함

○ 전체 MRL 목록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식품, 식품 첨가제 등의 사양과

기준)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 t t p : / / w w w. j e t r o . o r.jp/se/e/standards regulation/index.html) 

가) 농약 잔류량 감시

○ 검역사무소(수입 곡류)와 지방자치단체 소재 지방검사소(국내 곡류)는 M R L이

지정된 제품의 농약 함유 수준을 감시하는 검사를 실시. 이러한 감시/검사의

목적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곡류가 규정된 M R L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으며 M R L을 초과하는 잔류 물질이 검출된 모든 제품은 일본에서 판매

금지

○ 일본 후생노동성은 MRL 기준 설정을 위하여 1 9 8 5년부터 MRL 미지정 농약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잔류 성분에 대한 조사 수행. 조사 결과 각종 기준과 식품

위생법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곡류들은 폐기, 재수출, 상태 개선 및 처분 조치

나) 농약 최대 잔류 한도(MRL) 지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M R L을 지정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2항에 의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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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이 등록된 여러 농약에 대한 필요 데이터를 일본 농림수산성을 통해

입수

○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서도,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외 농약 제조

회사에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입수

○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에는 통상 (대상 농약으로 처리한 상품에 대한) 잔류 데

이터 뿐 아니라 맹독성, 아급성 유독성, 만성 유독성, 발암성, 생식 유독성

(reproductive toxicity), 기형 유발물질(teratogenicity), 돌연변이 물질

(mutagenecity), 약물 동태 변수(pharmacokinetic parameters)와 일반

약물 동태 변수, 동물 신진대사 및 식물 신진대사 등이 포함

다) 기타 오염 물질

(1) 땅콩과 땅콩버터를 비롯한 땅콩 제품, 나무 열매, 양념, 일부 곡류에 함유된

아플라톡신( A f l a t o x i n )의 수준

(2) 독이 들어있는 생선

(3) 갑각류의 독(쌍각조개에 들어있는 설사나 마비를 일으키는 독성분) 

(4) 시안(Cyanogen) (제비콩, 흰콩, saltani 콩 등에 함유된)

(5) 증류주와 와인에 들어있는 메탄올

(6) 기름을 짜는 용도가 아닌 목화씨에 들어있는 고시폴( G o s s y p o l )

(7) 날고기에 들어 있는 살모넬라균

(8) 자연산 치즈에 들어있는 리스테리아균

(9) 엽조(game bird)에 기생하는 선모충

(10) 통상 유럽이 원산지인 식품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 11) 모든 종류의 부패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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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특별 기준

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

○ 일본으로 수입되기 전에 환경과 식품의 안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

어떤 식품이나 음료 또는 그 성분도 일본 정부가 승인 하지 않은 DNA 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는 안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전자 재조합 식물로 만든 식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

평가 업무를 총괄.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행하고 있는 지침서 요건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의 태스크

포스팀으로 하여금 해당 식품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규명하는 위험평가서를 작성

○ 후생노동성과 식품안전위원회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승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현재 콩, 캐놀라(canola), 옥수수, 감자 및 면화 등 5 5

종의 다양한 유전자 조작 식물이 승인을 받았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재조합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을 철저히 감시하여,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의 수입을 원천 차단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또한 수입 제품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안전성)과

식품 사료 안전성 평가 업무 수행

농림수산성은 그간 콩, 옥수수, 유채 씨, 면화, 토마토, 쌀, 메론 및 카네이션

등 유전자 조작 식물 1 0 6종에 대해 환경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38종의 식물에

대해 식품 사료 안전성 확인

나) 수입이 허가되는 냉동 과일 및 채소

○ 일본 정부가(냉동 전에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수입을 허용하는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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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채소는 미국의 가공업자, 수출업체 또는 주 농업국에 의해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송장 기재 내용

(1) 제품 냉동 일자

(2) 냉동 온도 (최소 화씨 0도)

(3) 책임 있는 회사 직원이나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4) 회사 직함

(5) 서명일자

(6) 회사명

(7) 제품 설명

(8) 선적되는 제품 수량

9) 수입식품 관리 제도

가) 수입식품검사기관

(1) 후생노동성 방역관리검역소

○ 일본 내에 상시 존재하지 않는 전염병의 병원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매개체로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기타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감독 범위

•전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어패류 등의 검역 업무

•선박, 항공기, 승객, 승무원 및 일반화물에 대한 방역 및 검역

○ 담당 업무

•해외에서 내항하는 선박, 항공기, 승무원, 승객에 대해서 검역감염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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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를 검진하고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격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함

•매개동물, 화물에 대해서 병원체의 유무를 검사하여 필요시 방역조치를

실시함

•검역 또는 사전 통보에 의해 해당 선박 등을 매개로 검역감염증이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는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필증이 교부됨

•검역필증의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라도 검역감염증의 병원체가 일본 내에

침입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가 검역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

•h t t p : / / w w w. m h l w. g o . j p

(2) 농수성동물검역소

○ 해외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유통에 기인하는 가축전염성병원균의 유입을

차단하여 일본 내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 감독 범위

•소, 말, 닭, 집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거위, 개, 토끼, 꿀벌

•닭, 집오리, 메추라기 및 칠면조의 알

•동물의 뼈, 지방, 혈액, 털, 가죽, 뿔, 발굽, 건 및 장기

•동물의 생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혈분, 분 및 뇨

•동물의 육분, 육골분, 혈분, 익분, 제각분 및 장기분

•소세지, 햄 및 베이컨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시험연구 용도로 제공되는 동물 및 축산물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동물 및

축산물

○ 담당 업무

•수입된 지정 검역물을 대상으로 동물검역소의 가축방역관이 수입금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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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증명서 첨부의 유무,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의 유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함

•가축방역관은 검사결과, 지정검역물이 가축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함.

○ 인터넷 주소 h t t p : / / w w w. l i n . g o . j p / m a f f / m a f f . h t m

(3) 농수성식물검역소

○ 일본의 수출입식물 및 일본 내의 식물을 검역하여 식물에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고 만연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 감독 범위

•묘목, 구근, 절화, 생과실, 야채, 곡물, 두류, 목재, 기호식품, 향신료 등

•수입식물 등은 (가) 수입금지품 (나) 수입검사품 (다) 검사불요품으로 대별됨

(가) 수입금지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병해충의 기생식물 또는 병해충 자체, 흙

(나) 수입검사품

수입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 검사대상이 되는 식물은 묘목, 관상용

식물, 절화, 구근, 종자, 과실, 야채, 곡물, 두류, 목재, 향신료 원료, 한방약

원료, 기타

(다) 검사불요품

식물일지라도 고도의 기술로 가공된 것(예 : 製材, 製茶)

○ 담당 업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에는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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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수입금지품이 아닌지, 유해동식물이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함.

○ 인터넷 주소 h t t p : / / w w w. m a f f . g o . j p

(4) 후생노동성 식품위생검역소

○ 판매용이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용기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 감독 범위

•식품 (단,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의약부외품은 제외)

•식품첨가물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또는 가공,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화,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기구 및 포장용기

•유아가 접촉하는 장난감

•세정제 (야채, 과실 또는 음식기의 세정용)

○ 담당 업무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는 수입신고 수속을 전국 약

3 1개소의 항구 및 공항에 위치한 합동검역소에서 접수하면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함.

•감독범위에 속한 품목에 대해서 서류심사 외에 필요에 따라 샘플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입식품 등의 위생확보를 도모

○ 인터넷 주소 h t t p : / / w w w. m h l w. g o . j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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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 수입 절차

○ 일본으로 수입된 생축(동물)이나 식육, 햄, 소세지 등의 축산식품은 농림수산

성의 동물검역소에서 동물검역을 받아야 함

○ 곡물, 야채, 과일 등의 신선 농산물은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소에서 병충해

등에 대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함

○ 콜레라에 오염된 지역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어패류는 먼저 후생성노동성의

방역관리검역소에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함

○ 일본으로 수입된 가공식품과 검역을 필한 식품은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

소에서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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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수입 Flow Chart >

농수성동물검역소

(동물검역)

후생노동성 식품위생검역소 (수입식품검사)

통 관

후생노동성방역관리검역소

(일반검역)

식육, 햄, 소세지
신선 어패류

(콜레라오염지역이
있는 국가)

생 축 곡물, 야채, 과일 가공식품

농수성식물검역소

(식물검역)



(1) 수입신고서의 제출

○ 일본식품위생법 제1 6조에 의하면‘판매(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 이외의

수여를 포함)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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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검사 Flow Chart >

부적합판정

통 관 반송, 폐기

적합판정

재가공, 선별

적합 부적합

용도 전환

검사의 불필요
행정검사

(모니터링검사)
행정검사

(모니터링검사이외)
명령검사 지도검사

서류 심사

(수입신고서, 위생증명서, 검사결과서)

수입신고서 제출

식품위생검역소

수입신고서 접수



또는 포장 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 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번

후생노동성대신(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식품위생법 제1 6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식품

○ 식품위생법상의‘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일본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은 제외.

○ 외국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성분,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으로

보아 의약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약무담당국에 확인 필요

(나) 식품 첨가물

○ 일본식품위생법 제2조 제2항의‘첨가물’이란‘식품제조과정에서 또는 식품

가공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화,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

○ 일본식품위생법 제6조(지정 외 첨가물의 제조, 수입, 판매의 금지)에 의해,

천연 향료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도 음식물인 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첨가물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장관(대신)이 식품위생조사회의 자문을 얻어 지정한

첨가물을 제외하고는 판매 및 가공, 수입 금지

※ 일본식품위생법의 식품첨가물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2에 등재된 식품첨가물

(솔빈산, 안식향산, 타르색소 등의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본의 기존식품첨가물목록( 1 9 9 6년, 후생성 고시 제1 2 0호)에 등재된 천연

첨가물 (치자 황색소, 감탄닌 등의 천연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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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도 음식이며 일반적인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딸기쥬스,

녹차 등의 첨가물)

•천연향료 (바닐라향료, 게향료 등)

(다) 기구

○ 일본식품위생법의‘기구’란‘식기, 요리기구,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집,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주고받음)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

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을 말한다’

라고 규정.  즉,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용/가공용 기계나 기구 등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과 ② 조리에 사용하는 식칼, 도마, 식품

저장용 냉장고, 냉동고, 식품 운반 기구, 젓가락, 접시를 비롯한 식기 등, 식품

채집 및 제조에서 섭취에 이르기까지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모든

기계나 기구를 의미

○ 단,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괭이, 어망 등의 기계,

기구 등은 일본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에 포함되지 않음

(라) 포장용기

○ 일본식품위생법의‘포장용기’란‘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주고받음)하는 경우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즉, 식품 또는 첨가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병, 캔, 합성수지제

등의 포장용기가 포함

(마) 장난감

○ 일본식품위생법의 제2 9조 제1항의 규정에서“영/유아가 접촉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대신)이 장난감 종류를 지정

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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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입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품목

일본식품위생법 제1 6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품목들은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

없음

① 시행 규칙 별표 제6의 2에 열거한 식품

•원염(공업염), 코프라(Copra), 식용유지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원료 유지, 정제하지 않은 설탕(조당), 당밀, 맥아, 호프를 포함

② 영/유아 이외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

③ 첨가물, 기구, 포장용기 및 장난감의 원재료

④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서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포장용기

⑤ 국내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이 분명한 아래의 열거 식품 등

•개인용, 실험연구용, 사내검토용의 식품 등

•1 0㎏ 이하의 식품

•전시(展示)용 식품 등

•수입 전량을 재수출함이 분명한 것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⑥ 수입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에 열거한 아래와 같은 식품 등

•일본 천황 및 그 왕족이 사용하기 위한 것 (제8호)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 및 그 가족의 소유물 (제9호)

•일본에 파견된 외국 대사, 공사 및 공관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제1 0호)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박물관, 연구소 등의 시설 및 사립

시설(관세정률법 제1 7조)에 진열하는 표본 및 이러한 시설에 제공되는

실험품(제1 4호)

•해외 주재 일본 대사관 등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보내오는 것(제1 6호)

•국제규모의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선수 등이 사용하는 것(제1 9호의 2 )

○ 상기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식품위생법 제1 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품목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는「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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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를 검역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역소에서는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감을 찍어 1부를 수입업자에게 되돌려 주므로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수입신고서의 접수 (검역소)

○ 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전국 3 1개 항구 및 공항의 식품 감시 업무 담당 창구가

있는 검역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검역소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감시 및 지도를

실시

○ 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검역소가 담당하는 지역별로 식품 수입 신고서 제출처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담당 지역 관할 검역소에 신고. 또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담당 지역 및 관할 검역소 창구는 동일

(3) 서류심사

○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일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 5조에

열거한 필요사항을 기재한‘식품수입신고서’를 검역소에 제출. 신고서는 수입

식품 도착 7일 전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검역소에서는 접수 후, 식품위생감시

원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없는지 또는 검사가 필요한

지를 심사

○ 서류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입

업자에게 신고필증이 교부. 또한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치게 됨

○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신고

서류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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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증명서 등의 확인

•가축(소, 말, 돼지, 면양, 산양, 물소) 및 가금(닭, 집오리, 칠면조)의 고기,

내장 및 이것을 원료로 하는 식육 제품을 수입 시에 필요한 식품위생법 제5

조 2항 규정의 위생 증명서를 확인함

•복어를 수입 시에 규정된 위생 증명서를 확인함

(나) 제조 또는 가공 방법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함

(다) 명령검사, 행정검사 중의 모니터링검사 등의 검사대상 식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함

(라) 공공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함

(마)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식품인가의 여부를 확인함

(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인가의 여부를 확인함

(사) 해당식품이 과거에 위반사례가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함

(아) 수송 중 식품위생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고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함

(자）일본 국내 및 해외의 식품위생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토

(4) 검사

○ 신고서류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종 검사 실시

○ 일본식품위생법 제4조(비위생 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5조(식육 등의

판매 등의 제한), 제6조(지정 외 첨가물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의 제한), 제7조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제9조(유독성 기구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1 0조

(기구 등의 규격 및 기준), 제2 9조(영/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준용 규정)를

비롯한 기타 규정에 위반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 수입은 전면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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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규정들에 대한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자(수입업자)

가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수입식품의 경우 일본 내와 수출국간의 제도적 차이 및 기타 생산지의 특수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대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검사

제도

(가) 검사의 불필요 판정

서류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 수입업

자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통관 가능

(나) 행정검사 중의 모니터링 검사

○ 모니터링 검사는 수입 시에 위생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하므로

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해 두고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라, 식품 등의 유통을

허용하면서 실시하는 검사

○ 명령 검사는 생산지의 상황 및 과거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등을 감안하여,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모니터링

검사는 일본검역소가 일본식품위생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위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등의 종류별로

수입량, 위반률,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실시여부

결정

○ 아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모니터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검사

결과에서 추후에 수입될 동종 식품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명령검사로 전환할 수 있음

① 명령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식품

(다만 명령검사항목에서 제외된 검사항목은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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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위생상의 사고품

③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본국으로 반송되는 식품 등

④ 세관직원이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식품 등

⑤ 일본에 처음 수입된 식품 등

(다) 모니터링 검사 이외의 행정 검사

모니터링 검사 이외의 행정 검사는 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것, 상기 ②의 ⓑ~ⓔ에서 열거한 품목, 검역소에서

행정상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 실시

(라) 명령 검사

○ 일본식품위생법 제1 5조 3항에서‘후생노동성대신(장관)은 식품위생상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명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으로서 생산지 및 기타

상황으로 보아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후생노동성대신 또는 후생 노동성대신이 지정한 자(지정검사

기관)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신고된 식품 등이 명령 검사의 대상 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명령하고 이 검사명령을 받은 수입업자는 검역소에서 발행된

검사명령서의 내용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명령서 사본과 검사수수료를

제출하여 검사 신청

○ 검사기관은 검사명령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검역

소를 경유하여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며 검사결과가 적법한 경우에만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할 수 있음

(마) 지도 검사

○ 일본식품위생법에서는 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 0조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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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제조, 판매, 수입은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식품관련영업자(수입업자)가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상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수입업자는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의 검사는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역소에서는 수입업자의 의뢰로

아래 검사기관에서 실시된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정

① 지방위생연구소 등 지방 공공단체의 식품 위생 검사 시설

② 후생노동성대신(장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

③ 수출국의 공공 검사 기관 (수출국 정부가 일정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일본정부에 등록된 검사기관)

(5) 검사결과의 판정 후 절차

(가) 행정검사 중의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 모니터링 검사는 화물의 통관을 정지시키고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보통, 화물이 국내에 유통된 이후에 수입업자에게 검사결과 통지

○ 검사결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

업자에게 위반통지가 전달되고, 위반 물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회수 및 폐기 조치

(나) 모니터링 검사 이외의 행정 검사 및 명령검사의 경우

① 적합 판정의 경우

○ 서면으로 수입신고를 한 식품 등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합격」필 도장이

찍힌 수입신고서가 수입업자에게 반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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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필증 출력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는 신고필증으로, 온라인으로 수입 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온라인 상으로 세관에서 수입 신고 완료 확인

②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법에 위반된다고 판명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자에게 위반

내용이 통지되고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세관에도 위반식품 등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통보

(다) 지도 검사의 경우

○ 수입신고 시에 검역소에 수입업자가 실시한 분석실험결과를 제출하면, 검역

소에서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식품수입신고필증’교부

(6) 위반 식품 등의 조치 방법

(가)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 수입업자는 조치 방법을 결정하는 대로 검역소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세관에

연락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나) 식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① 비료 및 사료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비료 또는 사료로 용도를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검역소에서는 이 계획서를 근거로, 세관에 해당 위반 식품이

식용 외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을 통보

○ 특히 사료로 용도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독립행정법인‘비료/사료 검역소’

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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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료/사료 이외(공업용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식용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검역소에

제출한 후, 검역소에서 용도전환계획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①과

마찬가지로 세관에 통보

(다) 보세기간 중의 재가공 및 선별 등

○ 수입업자가 보세기간 중에 재가공 및 선별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검역소에서는 식품 위생상의 위험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

○ 보세기간 중의 재가공 및 선별은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역소는 재가공

및 선별 등의 처리가 종료되고 법 위반 사실이 해소된 것을 확인한 후,

세관에 식품위생법 위반 조건이 해소되었다는 내용 통보

다) 일본의 식품수입관련 각종 제도

(1) 일본의 수입식품사전신고제도

(가) 수입식품사전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 사전신고 후에‘하역항’, ‘도착 연월일’, ‘선박의 명칭 또는 항공기 편명’,

‘보관 창고’, ‘반입 연월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식품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검역소에 제출

(나) 사고발생신고서

○ 사전신고한 식품 등에 식품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

소에 제출

제2장 주요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 3. 일본 _ 1 4 3



(다) 도착 전에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는 식품

○ 아래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필증

교부

•기구, 포장 용기, 장난감

•아래에 열거하는 것 중, 수입 신고 시에 위생관리설명서가 제출되었고 최근

반년 동안 식품위생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으며 해당 화물의 수송 및 보관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가공식품은 제외) 

•어패류, 와사비, 버섯, 토마토, 파프리카, 대두유 등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식품

(2) 일본의 식품수입계획제도

(가) 사고발생신고서

일본의 식품수입계획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도, 이후 수입 과정

에서 식품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의 내용을 기입한‘사고발생신고서’를 검역소에 작성·보고

하여야 함

(나) 계획수입의 해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소는‘계획 수입

대상의 제외’라는 내용을 공시하여 계획수입기간 중이더라도 수입 시에 매번

‘식품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계획수입실적의 보고

○ 식품의 계획수입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의 수입 시에 해당연도의

「계획수입실적연차보고표」를 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함

1 4 4 _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3) 수출국 공공검사기관제도

(가) 검사결과의 인정 조건

미국의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법으로 인정

하는 검사 실시 능력을 보유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수출국 또는 수출

주(洲)의 직할검사기관, 수출국 또는 수출주(洲)가 인정하고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서의 경우로 제한

(나) 수출국 공공검사기관 목록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각국의 검사기관은 후생노동성의 수출국 공공검사

기관 목록(Code List of foreign official laboratories)에 게재되어 있으며

수출국공 공검사기관 목록은 검역소의 식품감시 담당 창구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

① 동일식품의 정의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되며 가공장소, 제조소, 원재료, 첨가물, 가공방법,

제조방법 등이 동일한 식품을 말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식품으로

취급

•포장용기 내의 식품은 동일하나, 그 용량이 다른 것

•품종이 다른 동일한 국가의 소맥, 대두

•성상은 다르나 제조소, 원재료 및 제조방법이 동일한 컵, 접시 등

② 검사결과 서류의 유효기간

검사결과 서류의 유효기간은 품목별 또는 다양한 조건별로 유효기간이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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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가)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의 대상 식품

○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식품의 위생에 관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수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포장용기 및 법 제2 9조

에서 규정하는 장난감이 해당됨.

○ 농산물 및 축/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과 이를 간이 가공한 식품, 별도로

지정된 식품 (땅콩 버터, 중국산 장어 가공품 등)은 제외

(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의 신청절차

수출국의 제조업자가 사전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을 통해 일본후생노동성에 제출하여야 함

(다) 등록 및 통지

후생노동성은 사전확인신청서의 내용이 규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해당 식품의 등록내용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등록통지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제조업자에게 교부

(라) 등록유효기간

일본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갱신 가능

(마) 수입절차

○ 등록 번호 기재

식품의 포장용기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식품이 등록이

완료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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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신고

수입식품사전확인제도에 해당되는 식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서에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또한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의 종료 후 신속하게 수입신고필증 교부

(바) 모니터링 검사

수입식품사전확인제도에 의해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 실시

(5) 일본의 수입식품품목등록제도

(가) 제출 서류

일본의 수입식품품목등록제도에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식품은 품목 등록

요청서 3부를 일본후생노동성에 제출

(나)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일본의 수입식품품목등록제도에 따라 품목등록을 필한 식품은 아래 사항의

기재 생략 가능

•사용한 첨가물명

•가공식품의 원재료 및 제조방법

•첨가물 및 제제의 성분

•기구, 포장 용기 및 장난감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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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나. 식품안전 관리 제도

｜4｜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 1 9 6 5년 식품안전법(the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Food

H y g i e n e )을 제정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1 9 7 9년 개정 후 1 9 8 2는

식품위생법이 완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National People’s Congress에 의해 1 9 9 5년 제정되었으며

5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식품위생, 식품 첨가물, 포장 및 용기, 법 조항과

기준에 대한 규정, 식품안전 경영, 관리, 벌칙 등으로 구성

○ 당초 1 9 8 2년 제정된 법에 1 2개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이고 식품 관련

정부, 비정부 기관이나 소비자에 의한 식품안전 관리 감독, 식품생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수행

○ 1 9 9 5년 식품위생법 제정과 함께 중국에서는 많은 규제와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주요 분야로는 1 )식품 및 원료(식품첨가물, GMO, 우류, 난류, 축산물,

해산물 등 식품 전체), 2)식품 생산 및 공정, 3)식품 포장 및 용기, 기구 4 )

감시 및 벌칙 5 )시험법 등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청(FDA) 체제를 도입해 신설한 국무원직속기관

○ 약품 연구·생산·유통·사용에 대한 행정, 기술 감독 및 식품,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의 안전관리 업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 담당

가) 주요 감독 범위 및 업무

·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 초안 작성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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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 감독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관련 중대사고 조사 및 처리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안전성 검측 및 평가

·약품·식품분야의 정부 및 국제기구간 교류 및 협력

나) 조직

(1)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 Department Of Policy & Regulations)

< 주요 기능 >

○ 의약품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정책초안 작성 및 제정

○ 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규범 초안 작성

및 종합 감독정책 제정

○ 행정제소, 응소 및 배상 업무, 관련자료 보도 업무

< 하부 조직 >

○ Division of Policy Research 

○ Division of Regulations 

○ Division of Law Enforcement Supervision 

○ Division of News 

(2) 식품안전협조사

(食品安全協調司 / Department of Food Safet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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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

○ 관련 부처의 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감독 관리

○ 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의 안전성 검측 및 평가

< 하부 조직 >

○ Division of Comprehensive Coordination 

○ Division of Surveillance & Standard

○ Division of Information Analysis

(3) 식품안전감제사

(食品安全監祭司 / Department of Food Safety Supervision)

< 주요 기능 >

○ 관련부문의 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안정성 관련 사건보고

○ 중대사건 조사 및 처리

< 하부 조직 >

○ Division of Special Supervision & Investigation 

○ Division of Technical Supervision

○ Division of General Management

(4) 약품주책사(藥品注冊司)

○ 국가약품표준, 약품의 포장재료 및 용기제품목록 제정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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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국가표준이 있는 약품, 수출약품 및 약품의 포장재료 및 용기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업무

(5) 의료기계사(醫療器械司)

○ 의료기계관련국가표준 초안 작성, 의료기계, 위생재료제품의 표준, 생산품질

관리규범 제정 및 실시감독

○ 의료기계임상실험기지, 검사·검측기구 및 품질관리규범의 평가·비준기구의

자격인가에 관한 업무

(6) 약품안전감관사(藥品安全感管司)

○ 약품분류관리제도 실시, 일반약품목록 심의결정 및 공표, 국가 기초 약물

목록 제정

○ 방사성약품, 마취성 약품, 독성약품, 향정신성약품 관리

(7) 약품시장감독사(藥品市場監督司)

○ 생산·경영·사용기관의 약품, 의료기계 품질감독, 약품 및 의료기계 품질

표본조사

○ 가짜약품, 의료기계 제조 판매 등 위법행위 조사 및 처리

(8) 인사교육사(人事敎育司)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직속기관의 인사, 편성, 임금에 관한 업무

○ 약사자격제도 완비, 약사자격시험 감독 및 지도

(9)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 외국정부, 국제기구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 약품행정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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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 2 0 0 2년 4월 국가질량기술감독국(國家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출입경검험

검역국(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을 통합해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관

○ 전국의 품질, 개량, 수출입제품검사, 출입국위생검역, 출입국동식물검역 및

인증인가·표준화 등 업무 총괄 담당

○ 인증인가의 실무 업무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리하는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가 담당하고 표준화행정관리의

실무업무는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中國國家標準化管理委員會)가 담당

가) 감독범위 및 주요업무

○ 품질감독·검사·검역 관련 법률, 법규의 초안 작성

○ 전국의 품질업무관리지도,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전략수립, 선진적인 품질관리

지도 및 방법 보급, 브랜드전략추진, 상품품질에 관한 중대 사건 조사

○ 계량업무의 통합관리, 국가계량기준 및 표준물질의 심의 및 비준

○ 출입국검사·검역업무에 관한 제도 정비

○ 출입국위생검역, 전염병의 탐지 및 위생 감독 실시, 국내외 동식물 전염병의

발생상황 분석 및 자문서비스 제공

○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의 안전성, 위생, 품질감독검사 및 관리감독

○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등 특수설비의 안전감사·감독관리

나) 조직

(1) 법규사(法規司)

○ 질량감독·검사·검역에 관한 법률, 법규의 초안 작성

○ 양자간·다자간 협정, 협의 및 의정서 초안에 대한 법률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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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관리사(質量管理司)

○ 품질향상에 관한 정책조치의 제정, 국가품질장려제도의 실시 및 브랜드전략 추진

○ 상품품질에 관한 중대사건 조사

(3) 계량사(計量司)

○ 계량에 관한 법률·법규실시, 국가의 법정계량기관 관리

○ 국가계량기준, 계량표준 및 표준물질의 관리·감독

(4) 통관업무사(通關業務司)

○ 출입국검사·검역에 관한 종합업무, 증서체결, 표시제도의 제정 및 실시

○ 수출입 검사·검역목록 작성

(5) 위생검역감관사(衛生檢疫監館事)

○ 출입국 위생검사·검역제도 제정, 출입국 위생·검역, 전염병 탐지, 위생감독 실시

○ 국외 전염병 발생현황에 관한 정보수집

(6) 동식물검역감관사(動植物檢疫監館事)

○ 출입국동식물의검사·검역에관한제도제정, 출입국금지동식물목록연구및 작성

○ 출입국 유전자생물 및 관련제품의 검사·검역 관리

○ 국외 동식물 전염병 발생현황에 관한 정보 수립

(7) 검험감관사(檢驗監館事)

○ 수출입상품의 검사 및 감독관리에 관한 제도 제정

○ 포장검사의 실시, 수출입상품의 감정 및 해외투자기업의 재산가치 감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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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출구식품안전국(進出口食品安全局)

○ 수출입 식품·화장품의 안정성, 품질감독 및 검사·검역제도 제정

○ 국내외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품질에 관한 정보 수집

(9) 산품질량감독사(産品質量監督司)

○ 상품 품질의 표본조사 실시, 국가의 중점 감독을 요하는 국내 상품 목록 제정

○ 공산품 생산허가증에 관한 업무 관리

(10)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 국제협력 및 기술발전계획제도 제정 및 실시

3) 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國家認�認可管理監督委員會)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인증·인가 관리 행정기관이며 관리

감독, 인증·인가 업무 및 실험실의 기술능력 인가 및 자격인증 업무 담당

○ 수출입관련 인증·인가, 안전질량허가, 수출입검사·검역실험실 등록 인증,

수출입식품 위생등록, 검사·검역, 지정한 인증기구의 기술능력 심사 및 감독

업무 담당

가) 감독범위 및 주요업무

○ 국가인증인가, 안전질량허가, 위생등록, 합격심사에 관한 법률, 법규 초안

작성 및 집행

○ 관련인가기관 및 인력등록신고기관 감독·관리

○ 인증 및 안전·질량허가제 강제실시상품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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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표시, 심사절차 및 기술규칙 제정 및 발표

○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의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등록신고 심사

○ 정부자격으로 참가하는 인증인가 및 합격여부심사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 관리

및 협조

나) 조직

(1) 정책여법률사무부(政策與法律事務部)

○ 국가인증인가 및 심사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 건의

○ 위법행위 조사 및 처리, 소송 일괄 접수 및 처리

○ 인증인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2) 인증감관부(認�增監管部)

○ 강제성제품인증 및 안전질량허가제도, 규정, 업무계획 수립

○ 강제성인증임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검열기관 및 검사기관의 지정, 심사

및 감독

○ 수출상품질량허가제도의 실시 및 감독·관리

(3) 주편관리부(管理部)

○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생산·가공업체의 위생등록·신고

○ 외국이 추천한 등록기업에 대한 평가, 추진, 심의 및 등록정보 업무

○ 위생등록마크 감독 관리

○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인증의 관리·감독 및 협조, HACCP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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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실여검측감관부(實驗室與檢測監官部)

○ 국가실험실인가체제 및 인가제도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

○ 측정, 검열검역 및 감정 등 기관 관리

○ 출입국검사검역 실험실 및 제품품질감독검열기관의 감사 및 등록

(5) 국제합작부(國際合作部)

○ 인증인가, 합격여부심사 및 위생신고에 관한 국제협력업무의 정책 및 계획수립

○ 인증인가 관련기술 도입

○ 외사활동 및 국제회의 관리

나. 식품안전 관리 제도

1) 무공해 농산물 제도

○ 중국은‘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전면 실시와 무공해농산물생산지인정 및

상품인증 사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농업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2 0 0 3년 4월 1 7일 제정, 실시

○ 중국에서 무공해농산물이란 산지 환경, 생산 과정, 농산물 품질이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증 합격을 통해 인증증서를 획득하고, 아울러

무공해농산물 표시 사용을 허용한 원료농산물과 1차 가공한 식용농산물을 지칭

○ 전국 1 5 5개 단위(浙江省天台縣蔬菜經濟作物服務公司 등)의 2 1 4품목의

농산물이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로부터 첫 번째 무공해 농산물 인증

통과. 이 중에는 경종작물 11 5개, 축산물 1 5개, 수산물 8 4개이고, 총수량은

2 1 2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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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을 전면적

으로 높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강화관련요구에 의거농업부는2 0 0 2년‘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실시

○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의 실시는‘무공해식품행동계획’에서 규정. 인증은 인증

기구가 인증 및 인가의 규칙과 절차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미가공 또는 1차 가공 식용농산물의 산지환경, 농업투입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

품질 등 전 부문에 대해 심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합격한 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전국 통일의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농업부는 무공해농산물인증업무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동의를

거쳐‘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 무공해농산물인증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

‘무공해농산물관리법’(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제1 2호령)에 의거 무공해

농산물 인증은 산지인정(産地認定)과 제품인증(産品認證)으로 구분하며, 산지

인정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하고 제품인증은 농업부 농산물품질

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증서를 취득한 농산물은 곧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통일된 무공해농산물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여 소비 대중이 식별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부와 국가인증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무공해

농산물 표지 도안을 공고하고, ‘무공해농산물표지관리법’을 공표하며 무공해

농산물표지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

○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농업부가‘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한 중대한 조치

○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업부의 농산물 품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일표준, 통일인증, 통일표지, 통일감독, 통일관리의‘5통일’(五統一)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국통일의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

구조를 형성하여 인증작업이 전면적인 규범화, 질서화, 신속화 행동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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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규범화된 인증작업의 정착을 통해 무공해농산물의 발전

규모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목표를 예정된

기간 안에 달성하고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계획

가)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절차

(1)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사무를 규범화하고 생산지인정결과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무공해 농산물 관리 방법’에 따라 본 절차를 제정

(2)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시의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하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라 약칭)은 관할지역의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이하

생산지인정이라 약칭)사무를 담당

(3) 생산지인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약칭)은 생산지 소재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하 현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라

약칭)에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신청서

(나) 생산지 구역범위와 생산규모

(다) 생산지 환경상황 설명

(라) 무공해 농산물 생산계획

(마) 무공해 농산물 품질관리 조치

(바)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증명

(사) 무공해 농산물의 표준과 규범 보장 관련 성명

(아) 기타 요구 서류

○ 신청인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수령하거나 중국농업정보망( w w w. a g d . g o v. c n )

에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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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접수일부터 3 0일 내에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1차

심사. 요구조건에 부합되면 추천의견을 작성, 생산지인정 관련 신청서류와

함께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최종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5)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추천의견과 생산지인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3 0일 내에 자격이 있는 검사인력으로 하여금 생산지 인정 관련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 서류심사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6) 서류심사 결과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자격있는

검사인력이 참가한 검사소조를 구성하여 생산지에 대하여 현지 검사. 현장

검사 결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7) 서류와 현지검사가 요구에 부합될 경우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신청자에게

자격 있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생산지 환경에 대한 표본검사를 하도록 통지

(8) 검사기관은 표준에 따라 검사하고, 환경검사보고와 환경평가보고를 제출

해야 하며,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과 신청자에게 각각 송부

(9) 환경검사에 불합격되거나 환경평가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성급 농업

행정주관부문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10)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서류심사, 현장검사, 환경검사 및 환경현황평가가

요구에 부합될 경우 전면적인 평가 심사를 실시하고 인정 관련 최종 심사

결과를 확정

(가) 증서발급 조건에 부합될 경우‘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인정증서’를 발급

(나) 증서발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 11)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증서’유효기간은 3년

기간 완료 이후 계속 사용할 경우 증서보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9 0일내에

원 절차에 따라 다시 수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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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증서’발급 당일부터

3 0일 내에 취득한 생산지 리스트를 농업부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13) 본 절차 반포 전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인정하고 증서를 발급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가 본 절차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증서’를 교환 발급할 수 있음

(14)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신청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증서’양식은

농업부가 통일 규정한다.

(15)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본 절차에 따라 당해 관할지역 내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제정할 수 있음

(16) 본 절차는 농업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해석

(17) 본 절차는 반포 당일부터 실시

나) 무공해 농산물 현황

○ 중국 시장에서 일반 농산품과 무공해 농산품을 구분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판매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무공해 농산품표지를 부착하였는지를 관찰하고

표지의 진위에 대한 판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무공해 농산품 여부를 판단

○ 전국적으로 통일된 무공해 농산품 표지는 제품이나 포장에 1 6자리 위조방지

숫자를 인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1) 전국 통일 전화 16840315 또는 0 1 0 - 6 4 4 5 1 8 8 5에 걸어 조회

(2)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는 6자리

위조방지 숫자를 메시지에 써서 3 3 1 5로 발송하고 연통(聯通) 사용자는

1 6자리 위조방지 숫자를 메시지에 써서 9 3 3 1 5에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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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중국 농산품품질안전망에 로그인하여 조회

h t t p : / / w w w. a q s c . g o v.cn 

○ 이처럼 무공해 농산물은 조회를 통해 표지의 진위를 알아낼 수 있음은 물론,

인증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칭, 브랜드 등 관련 정보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유사한 제도로 보여지며 기준규격

은 GA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2 0 0 4년 4월 7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무공해 농산품 인증에 통과된 기관은 무려

2 , 8 3 8개가 있으며 인증에 통과된 제품은 3 , 9 5 9종, 그중 농산물이 3 , 3 4 4종,

수산물이 5 6 7종, 축산 제품이 4 4 8종에 달함

2) 녹색식품 제도

○ 녹색식품 표지는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등록한 품질증명 상표로서 식품 상품이 오염되지 않은 안전하고 양호하며

영양이 풍부하다는 품질 특성을 증명해주는 제도

○ 녹색식품표지는 녹색식품표지도안, 중문‘녹색식품’, 영문‘Green Food’및

중 / 영문과 도안조합 등 4가지 형식을 포함

가) 녹색식품의 구비 요건

(1) 녹색식품은 양호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될 것. 즉 생산지는 관련 측정을 통해

토양, 대기, 수질 등 면에서 모두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기술조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2) 녹색식품의 생산과정은 녹색식품의 생산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즉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농약, 비료, 동물약품, 사료, 식품첨가제 등)은 녹색

식품 관련 생산 자료의 사용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조작도 녹색식품

생산기술규정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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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된 녹색식품 측정기구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능, 이화(중금속,

농약잔류량, 동물약품 잔류량 등) 및 미생물학 지표는 모두 녹색식품제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4) 녹색식품 제품포장은 <녹색식품포장범용준칙>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에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해야 함

나) 녹색식품의 식별

○ 녹색식품 식별은‘4위1체(四位一體)’의 표시를 통해 식별. 즉 도안상표, 문자

상표, 녹색식품표시 사용허가 번호 및 녹색식품 위조방지 표시 4가지를 한 개

포장제품에 동시에 표시되어야 함

제품분류 허가연도 허가월분 성 및 국별 제품서열번호 제품분급

다) 녹색식품의 품질관리

< 녹색식품 돼지고기의 경우의 품질 제어 과정 >

(1) 사료 중의 주요 원료성분인 옥수수, 콩깻묵 등은 녹색식품 품질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옥수수, 콩 기지환경(대기, 토양 및 관개용수)은 환경측정을

통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품질 요구에 부합되어야함. 옥수수, 콩 재배과정

에서 투입되는 약품(농약, 비료)을 엄격히 제어해야 하며 녹색식품 농약,

비료의 사용 준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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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료 첨가제를 엄격히 제어. 예를 들면 어떠한 약물성 사료 첨가제 호르몬류,

안면진정류 약품의 사용 금지. 사료 첨가제의 사용 종류와 방법은 모두 녹색

식품 사료첨가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3) 사료 가공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제도를 제정. 원료창고저장, 사료가공, 완제품

포장 및 창고저장, 일반 사료와의 구분 관리체계 포함

(4) 동물에게 충분한 영양과 양호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주며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자체의 면역을 강화시키고 질병은 예방을 위주로 하며 엄격한 동물 안전

체계와 생산기록 제도를 구축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 사육 과정에서 동물

약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녹색식품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내기생충약과

항균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한 작용과 용도, 사용대상, 사용경로, 사용량,

치료과정과 주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5) 전용 녹색식품 산돼지 도살, 분할, 냉장 작업장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위생

관리는 녹색식품 동물위생준칙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엄격한 검사

제도(동체검사, 기생충검사)를 구축해야 하며 도살장, 분할 작업장의 용수는

녹색식품 가공용수의 품질요구에 도달해야 함

(6) 돼지고기 제품품질은 지정된 녹색식품 검사기구의 검사 측정을 거쳐 녹색식품

돼지고기 제품품질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7) 돼지고기 제품포장, 운송 및 창고 저장은 녹색식품의 해당 표준과 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라) 녹색식품 인증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소재한 성 녹색식품사무실(이하 성녹판이라 약칭)에 인증 신청을 제출

○ 성녹판은 검사인원을 배치하여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성녹판

위원회는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인증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및 제품 샘플링

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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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녹색식품환경측정 부문은 생산지에 대한 환경측정과 녹색식품 제품

품질에 대한 측정 수행

○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성녹판

에서 제공한 인증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녹색식품인증평가심사

위원회의 인증신인증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됨

○ 녹색식품 표지 인증의 1차 유효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서 3년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재심사를 통과해야 거쳐 녹색식품 표지를 지속 사용

가능

마) 관리 조직

(1)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China Green Food Development Center)는

1 9 9 2년 11월 정식으로 창립하여 전국의 녹색식품개발 및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녹색식품 전문 관리기관

(가) 주요 기능

·녹색식품의 정책 및 법규제정

·녹색식품의 표준제정 및 전국 녹색식품 사업 관리·지도

·녹색식품 표지상표 전담관리

·녹색식품 표지상품을 심사/허가

·지방 녹색식품 사업기구에 환경 및 제품의 품질 측정하는 사업 위탁

·녹색식품 과학연구 및 기술보급

·녹색식품 관련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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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조직 및 기능

(다) 녹색식품 지정 환경감독측정기관

○ 녹색식품 위탁관리기관은《녹색식품 산지환경 현황 평가 요강》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 제품과 원료의 생산지에 대해 검사측정과 평가를 진행.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의 샘플검사 계획에 따르면, 녹색식품 표지획득상품 혹은 상품원료

원산지 환경에 대해 샘플검사 진행

(라) 녹색식품 품질 검사 기관

○ 녹색식품 제품의 표준에 따라 신청 상품에 대해 감시측량과 감독을 진행하는

기관들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샘플검사 계획에 의해 녹색식품 표지사용권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연차적으로 샘플검사 진행

○ 녹색식품 품질통제와 관련된 특정문제, 국제표준의 번역, 중국 녹색식품과 관련

있는 제품표준연구 및 제정 등의 연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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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주요 기능

종합처
지방 녹색식품 위탁 관리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도·감독, 통계 및 자문 서비스

사업, 센터 내부관리와 서비스사업

표지관리처
표지관리와 관련 있는 정책 제정 및 관리방법 연구, 각종 표지 사용신청, 심사,

허가 (식품, 생산자료, 상점, 요식기업, 생산기지 등)

계획발전처
녹색식품 발전 전략 수립, 전국 녹색식품 기지 건설 및 관리, 전국 녹색식품

뉴스 네트워크 구축

홍보처 녹색식품 사업 홍보 및 지도

국제합작처
센터 대외교류, 국제 합작사항 관리, 센터와 유기농업 운동 국제 연맹( I F O A M )

등 국제 조직의 연계와 교류, 센터의 외자기술도입등 외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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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녹색식품협회

○ 녹색식품 중국녹색식품협회(China Green Food Association)는 중국 농업부의

허가를 통해 등록된 기관으로 중국의 녹색식품관리, 과학연구, 교육, 생산,

저장과 운송, 판매·검사, 자문 등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 전문 협회

○ 주요 기능

·녹색식품 개발을 경제에 반영

·녹색식품의 연구, 생산, 저장과 운송, 판매, 감독측정 부문에 협조

·녹색 식품 사업의 이론연구, 인력배양, 자문

·정부와 녹색식품 단위(기관)간의 교류

바) 녹색식품 표지 사용 관리

(1) 녹색식품표지 관리 특징

○ 최종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수량화의 표준을 제정하고,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품질인증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준 검사하여 과학적 권위성과

공정성 확보

○ 국가의《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광고법》, 《상품품질법》등의 법규에

의거하여 생산자와 경영자의 행위규범을 명확화, 위조품으로 인한 시장 타격

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보호

(2) 표시 사용 관리

(가) 녹색식품표지 사용권을 얻은 기업은 가능한 빨리 사용의 의무

(나) 녹색식품상품의 상표, 포장은‘중국녹색식품상표표지설계사용규범총람’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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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식품 생산 기업은 상품 내, 겉포장 등에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할때 녹색

식품 표지의 도형, 표준 글자체의 조합, 표준색, 일련번호 등은 반드시‘중국

녹색식품상표표지설계사용규범총람’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중국녹색식품발

전센터에 심의등록을 필해야 함

○ 녹색식품 표지의 도형, ‘녹색식품’문자, 일련번호 등 위조방지 상표를 상품

포장에 표기. 표지도형에 반드시 상표부호‘R’을 첨부

○ 상품일련번호 바로 위 혹은 바로 아래방향에 반드시‘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

허가증 사용을 통과한 녹색식품표지’의 글자기재(영어로는‘C e r t i f i e d

China Green Food Product’로 표기)

○ 상표는‘식품상표통용표준’G B 7 7 1 8에 부합. 상표에 반드시 식품명칭,

배합원료표, 순함량 및 고형물함량, 제조자,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표지일자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보존기간)와 지침서, 품질(품질 등급)과 상품 표준

번호 기재, 기타 보관 방법, 색소 등의 사용종류 및 용량 설명 등을 기재

○ 광고 중에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할 경우

녹색식품표지의 사용이 허가되면 상품 광고물에 녹색식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명함, 탁상용 달력, 라이트박스, 수송차량과 사무실, 건물 혹은 T V광고

등에 녹색식품 표시를 사용하고‘중국녹색식품상표 표지 설계사용규범총람’

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3) 녹색식품표지 사용의 범위확장 금지

○ 녹색식품 표지는 허가사용 상품의 표지에 사용 가능. 음료 생산기업이 사과

주스(즙), 복숭아주스, 오렌지주스 등을 생산하는데 사과주스만 녹색식품표지

사용권을 얻었을 경우 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도‘ＯＯ쥬스, 녹색

식품’등의 표현을 쓸 수 없고 반드시‘ＯＯ사과 쥬스, 녹색식품’이라고 표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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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제조사에서 녹색식품 사용권을 획득한 제품 외에 타 제품에 사용

했을 경우 표지사용 불가 등 사용범위 임의 확대 금지 조치

(4) 녹색식품 표지의 위조 상표 사용 방지

(가) 녹색식품표지 위조상표 방지의 특징

○ 위조방지 상표는 종이로 제박되어 붙이기에 편리하고 상표는 녹색식품 지정의

색을 사용

○ 도장에는 표지 및 상품일련번호가 기재

○ 배경은 가늘고 긴밀한 선 줄무늬 도안이며, 형광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

(나) 녹색식품표지 위조방지 상표의 관리

○ 상표원가의 절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위조방지 상표를 위탁전업 생산단위로

인쇄

○ 각 기업은 녹색식품 생산포장규격의 요구대로, 《녹색식품표지 비합법적방지상표

요구계획표》에 기재하고 그전 2개월간의 사용내역을 센터에 보고. 녹색식품발전

센터는 기업이 신청 시 생산량에 의거하여 일년 내 위조방지 상표의 발급 총량을

파악하며 기업은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에 제출시 상표인쇄 비용내역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다) 녹색식품표지 위조방지 상표의 사용

위조방지 상표는 식품상표상 혹은 포장정면의 명확한 위치에 부착

(5) 녹색식품 표지사용 기업의 관리

(가)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의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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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식품 표지관리자는 해당지역내의 녹색식품 생산기업 관리에 대해 매년

적어도 한번의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계약상황, 재배, 가공 등 집행

상황을 센터에 종합 보고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매년 지정감독측정기관, 환경감독측정기관에게 표지를

사용하는 기업부터 원산지, 생태환경, 품질에 대한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샘플

검사 불합격자는 표지사용권 취소 및 결과를 공고

○ 모든 소비자는 시장에서 모든 녹색식품에 대해 감독의 권리가 있으며 시장에서

녹색식품의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고, 품질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센터에

통보할 권리 있음

○ 녹색식품 표지 사용권을 얻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표지 사용 시에는 중국녹색

식품발전센터의 허가를 득한 뒤 센터에 등록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새로운 녹색식품표준(상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제

및 작업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

(나) 녹색식품표지 사용권 획득 기업의 의무사항

○ 기업은 반드시‘녹색식품표지허가사용계약서’를 이행해야 하고 사용료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센터가 표지

사용권의 권리를 취소 및 결과 공고

○ 녹색식품 표지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이 끝난 후 계속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연장은 사용만기 3개월 전에 재신고

○ 기업은 각 지역의 녹색식품관리부문의 녹색식품 지식, 기술 및 관련 교육에

적극 참가해야 함

○ 기업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요구에 따라 표지사용권 상품의 당해 연도

생산량, 원료공급상황, 비료, 농약의 사용종류, 방법, 용량, 첨가제 사용 상황,

상품가격, 위조방지 상표의 사용 제한사항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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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식품표지 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은 독단적으로 생산조건, 상품 표준 및

가공법 전환을 금지하며 기업명칭, 법인대표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센터에

수정·등록해야 함

(6) 현황

○ 현재 중국의 종합상점, 대형 슈퍼마켓, 식품점 등 곳에서 녹색식품 인증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2 0 0 3년 연말 기준 전국적으로 녹색식품 생산 기업체 수는

2 , 0 4 7개, 유효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 수는 4 , 0 3 0개로 집계됨

○ 녹색식품 관련 물량은 3 , 2 6 0만톤, 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7 2 3억 위안, 수출액은

1 0억8천억 달러, 수출률은 1 2 . 4 %

3) 유기식품 제도

○ 유기농업생산표준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유기화학합성 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공정기술에 의한 생물

및 그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규율 및 생태학 원리에 따라 일련의

지속가능 발전의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재배업과 목축업간의 관계를 조정함으

로써 생태평형, 물질종류의 다양성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

○ 유기식품이란 영문 Organic Food를 직역한 것이며 기타 언어에서는 생태 또는

생물식품 등이라고도 일컬음. 유기농업생산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유기농업생산요구와 관련 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하여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유기식품인증기구의 인증을 통해 합격된 농산물 및 가공품을 가리킴

가) 유기식품의 종류

○ 현재 중국에서 인증을 통한 유기식품은 주로 일반적인 유기농작물 제품(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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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곡류, 과일, 채소 등), 유기 차제품, 유기식용균제품, 유기가축·가금제품,

유기수산물, 유기꿀제품, 채집한 야생제품 및 상기 제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포함

○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식품은 주로 채소, 입쌀, 차, 꿀 등

나) 유식식품의 조건

(1) 유기식품은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생산, 채집, 가공, 포장,

저장, 운송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화학합성 농약, 화학비료, 호르몬,

항생물질, 식품첨가제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유전자공정기술 및 해당 기술의

결과물 및 그 파생물질의 사용을 금지

(2) 유기식품은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체계, 생산과정 제어체계

및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전환기가 필요

(3) 유기식품은 합법적인 유기식품인증기구의 인증에 통과되어야 함

다) 인증 절차

(1)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2) 조사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3) 인증기구는 자료를 심사하고 관련 조사인원을파견하여 실사를 진행(제품

샘플링을 포함)

(4) 조사인원은 실사 검사보고서를 증서발급 위원회에 보고

(5) 증서발급위원회는 종합자료에 따라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 및 심사

결과는 가) 증서발급 나) 전환기 증서발급 또는 유조건 증서 발급 다) 증서

발급 불가 세가지 중 하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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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증서를 발급

○ 유기식품 표지 인증은 1차 유효허가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며 1년이 만료 후

‘인증유지’신청이 가능하며 검사, 심사를 통해 합격된 후 유기식품 표지를

지속 사용 가능

라) 인증 현황

2 0 0 3년 중녹화하 유기식품인증센터의 인증에 통과된 기업 총수는 102 개, 제품

총수는 2 3 1개(전환기를 포함). 제품 실물 총량은 1 3만4천6백톤, 연간 매출액은

9억1천만 위안, 수출액은 3천9 8 8만 달러, 수출률은 8 6 . 4 %로 집계됨

마) 가격 현황

북경 및 상해의 유기식품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기식품은 일반식품가격

보다 통상 30~80% 높으며 부분적인 품종, 예를 들면 유기채소의 가격은 일반

채소의 가격보다 2 ~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식품 표시제도

의무표시항목, 표시 권장 항목, 판매자 임의표시 항목 크게 3가지 방식

가) 의무표시

법적인 표시 규제 항목은 판매 장소, 품명, 단가, 생산지, 가격계산 단위

○ 실제 시장에서는 이를 성실하게 표시하는 판매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가격과 가격계산 단위를 주로 표시

○ 또한 품명과 생산지 등 소비자와의 거래를 위한 표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법적인 규제에 의한 성실한 표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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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가공

식품의 경우 포장에 제품명, 단가、가격계산단위, 생산일자, 상미기간보존

기간), 순량, 원료배합표, 품질 라벨, 바코드, 제조자, 포장자, 판매자 명칭 및

상세 주소를 표시

○ 식품의 최소 포장 단위에「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명기하고 식품시장 진입

허가표시를 부착해야 함

○ 포장 상품：품명, 단가, 가격계산단위, 생산기일, 상미기간（보존기간), 중량,

원료배합표, 품질라벨, 상품바코드, 생산자, 포장자, 판매업자의 명칭 및 주소

○ 국내에서 포장된 수입 식품：품명, 단가, 가격계산단위, 생산기일, 상미기간

（보존기간), 중량, 원료배합표, 품질라벨, 상품바코드, 생산, 포장, 판매업자

명칭 및 상세주소를 표시. 이 경우 원산지 표시는 필수 사항

(1) 포장식품용 라벨 신청 절차(상해의 경우）

(가) 신청항목：국내식품 라벨 심사

(나) 심사기관：각지구의 품질기술감독국

(다) 연락처 上海品質技術監督局上海長樂路1227 �809 室0 2 1 - 5 4 0 4 6 0 2 1

○ 신선식품의 표시는 품질기술감독국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표시내용은

국가법률규정에 적합하면 됨（표시해야 하는 항목）:포장상품 경우는 반드시

신청통조림, 병, 상자, 케이스 등）

(라) 수속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9：0 0－11：00 오후1 : 0 0－4 : 0 0

(마) 수속 시간 ： 7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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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대상자격：각종 슈퍼, 도매시장 등의 판매자

(사) 신청방법

○ 식품 라벨 심사신청서를 기입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제품 데이터 시트, 상기서류의 복사본 1부, 식품

라벨의 디자인 설명 및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의 증명자료, 품 라벨

내용의 설명자료,신선식품라벨의 디자인 견본 사본 2부

○ 자료의 제출 시 규정 비용을 납입한 뒤에 수리 담당자가 심사

○ 수리 담당자는 기업의 제출한 신청서 및 라벨견본의 사진을 심사한 뒤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수정의견을 통보. 합격

또는 수정을 통해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심사책임자는 날인 한 식품 4품목

라벨등록증을 발행하고, 등기 수속

(아) 비용：라벨1건 당 1 0 0元의 심사비용을 징수

(자) 근거：국가표준「식품라벨통용표준」G B 7 7 1 8

(2) 수출입식품의 라벨 심사

(가) 수속 기관

上海浦東檢驗檢疫局衛生食品所（수출입식품 라벨 수리）

上海浦江檢驗檢疫局衛生食品所（수출식품 라벨 수리）

(나) 수속시간：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 : 3 0－11:30 오후 1 : 0 0－5 : 0 0

(다) 수속기간：50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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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대상자격：식품제조자, 수출입대리점, 판매업자 또는 대리점

(마) 신청수속

○ 식품라벨 심사신청서를 기입하고, 아래의 자료 제출

식품라벨의 디자인 견본 8세트, 식품라벨의 디자인 설명자료 및 적정한

사용에 관해 증명자료, 식품라벨의 내용 설명자료, 수입국(지역)의 식품

라벨에 대한 관계규정, 그 밖의 필요자료 및 테스트용 샘플, 규정에 기초한

필요비용

○ 기업이 수속기관에 신청을 한 날부터 40 노동일 이내에 심사 완료

○ 제출일로부터 5일의 근무일 이내에 제１심을 완료한 후, 등록한 최종 심사에

제출

○ 최종 심사 기관은 5노동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고, 관계증명서 발행

(바) 비용 및 의거

○ 비용：라벨 한 건당 3 0 0元의 심사비용을 징수

○ 의거：「國家計委, 재정부수출입식품용의 식품라벨 검사 비용기준에 관한

반답」[ 1 9 9 8 ] 1 7 0 7�)

나) 법률에 기초한 임의표시

법률규정에 인정되어져 표시할 수 있는 임의 표시가 있음

(1) 상품 바코드 신청

(가) 신청조건 : 中國工商行政管理部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모두 상품바코드를

신청하고, 중국 상품바코드 시스템 회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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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 바코드를 신청한 기업은 신청서를 기입하여 관계수속을 할 필요가

있음. 심사에 적합한 경우 중국 물품 바코드 센터「중국 상품 바코드등록

증서」를 발행, 신문을 통해 공표

(다) 신청자료 : 상품바코드 자격신청서（표), 영업허가증의 사본 및 사진, 상품

바코드 인쇄품질보증수첩

(라) 신청 절차

○ 바코드센터 지부가 기업의 신청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

심사 완성

○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 바코드센터 지부는 서류심사 완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 현장검사, 제품 샘플링. 서류심사에 부적합 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코드 센터 지부는 자료를 반각한 이유를 설명

(2) 무공해농산품의 신청

(가) 신청대상 : 무공해농산품의 원산지 증명이 있는 기업 및 개인(이하「신청자」

로 칭한다.）은「무공해농산품관리변법」의 규정에 적합하고, 생산품이「무공해

농산품 리스트」에 속하면, 모든 무공해농산품의 자격인정을 신청할 권리 획득

(나) 신청서류 : 신청자는 센터나 지부 省 단위의 무공해농산품인정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받거나 중국농업정보넷( w w w. a g r i . g o v. c n）에서「무공해 농산품 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 신청자는 직접 또는 省 단위의 무공해농산품 인정기관을 통해 관계 업종의

지부 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一式二部) .

무공해 농산품 인정신청서, 무공해 농산품 생산지 인정증서（사진）, 생산지

「환경검험보고」및「환경현상평가보고」( 2년이내), 생산지역역범위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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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무공해농산품의 생산계획, 무공해농산품 품질 관리 조치, 무공해

농산품 생산조작 규정, 전업기술인원의 자격 증명, 무공해농산품 기준 및

규범을 집행하는 성명, 무공해농산품 연수정황 계획, 인정상품의 생산과정의

기록자료

○ 기업＋농가의 형식으로 신청한 경우는 기업과 농가가 맺은 매매계약서

견본, 농가 리스트 및 관리조치, 그 이외의 필요자료(재배업, 축산업, 어업

산품의 인정신청서를 참조）

(다) 신청 및 심사 절차

○ 지부가 신청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료 심사 완료

○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본생산 주기 내에는 재신청을 받지 않음

○ 신청자료가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 보충 관계

자료 요구. 신청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부는

5일 근무일 내에 보충자료 심사 완료

○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한 생산지를 현장검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부는

검사인원과 전문가의 검사팀 파견. 현장검사결과가 합격하지 못한 판정인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게 보고. 당 생산주기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자료는 요구에 부합한（인정상품의 생산지를 현장검사 할 필요가 없는

경우）또는 신청자료 및 생산지 현장 검사의 결과 합격인 경우, 지부는 서면

통지로 신청자에게 자격 있는 점검기관의 인정상품의 샘플링 지시

○ 상품 샘플링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게 통보. 당

생산 주기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센터는 5일 근무일 이내에 자료심사, 현장검사（필요한 경우）및 상품 샘플링

등의 심사 완료. 심사위원회의 전문가가 전체 심사를 하고, 15일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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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심사 결론 발표

○ 합격한 기업에 대해 센터 주임은 날인해서「무공해농산품인정증서」를 수여

○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센터는 서면에서 신청자에게 통지

○ 센터는 신청자의 생산규모, 포장규격에 따라 무공해농산품인정표식을 배포

(라) 유효기한 : 「무공해농산품인정증서」유효기한은 3년간에서 만기 후에 계속

사용.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서 소유자는 유효기한이 만기가 되는 9 0일

전에 순서에 기초해 새롭게 신청해야 함

(3) 녹색식품의 표식신청

(가)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소재省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 앞으로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녹색식품표식사용신청서」, 「기업생산정황조사표」를 기입

○ 각 省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 2명 이상의 녹색식품

표식의 전임관리인원을 파견하고 기업에 대해 현장 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省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은 환경측정기관에

신청 제품 또는 상품원료생산지의 대기, 토양 및 물 등의 환경측정 평가 위탁

○ 省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의 표식전임관리인원은 고찰정황, 환경측정 및

평가결과에 의해 신청자료에 대해 제１심을 하고, 합격자료를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에 제출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위의 신청자료를 심사해 심사결과를 신청기업 및

省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에 통보. 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省녹색식품위탁

관리기관은 신청 상품 샘플링을 하고, 동시에 결정된 식품 측정기관은 녹색

식품기준에 기초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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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하지 못한 경우, 당년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합격이라고 판정된 상품에 대해서 최종심사결과가

합격인 기업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와 녹색식품표식 사용계약 체결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상기의 합격상품에 번호를 주고, 녹색식품표식

사용증서 배포

(나) 신청 서류

기업적 신청보고, 녹색식품 표식 사용신청서（一式二部), 기업생산정황 조사표,

「농업환경품질측정보고」및「농업환경품질현상평가보고」, 省의 위탁관리기관

고찰보고 및「기업정황조사표」, 상품의 집행기준,상품 및 상품원료의 재배

양식）규정, 가공 규정, 기업영업허가증 사진, 상표등록증 사진, 기업품질관리

수첩, 가공산품의 포장사양 및 상품라벨, 원료구매계약(원본, 구매송장

(invoice 사진) )

(다) 신청 자격

○ 신청자는 반드시 상품의 생산과정을 컨트롤하고, 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을

실시하며, 품질이 녹색식품기준에 적합해야 함

○ 신청기업은 반드시 일정의 규모를 가지고, 녹색식품표식사용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함

○ 鄕, 鎭레벨 이하에서 생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신청자인 경우, 반드시

생산기지를 가지고, 직접적인 생산에 종사해야 함

○ 鄕, 鎭 클래스 이상에서 경영,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하부기업, 안정된

생산기지를 가져야 함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각 클래스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과 경제적 및

기타 이익관계를 가진 기업. 상품（원료）생산지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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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감을 일으키는 기업, 예를 들면：도매시장, 식량 창고 등. 전 상업경영

기업. 정부행정기관은 신청 자격이 없음

(라) 녹색식품표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종류 :

○ 녹색식품표식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등록 된 품질증명상표

○ 국가 상표별 이하의 제29, 30, 31, 32, 33류에 속한 대부분의 상품은 녹색

식품 표식의 신청대상으로 할 수 있음

·제2 9류 육류, 가금, 수산품, 유류 및 유제품, 식용유 등

·제3 0류 식염, 장유, 술, 쌀, 소맥분 및 기타 곡물류 작물제품, 콩식품,

조미용 향료 등

·제3 1류 신선야채, 과일, 干果, 씨, 살아있는 생물 등

·제3 2류 맥주, 미네랄 워터, 과일음료 및 과즙, 고체음료 등

·제3 3류 알코올 음료. 위생부가“食”자 또는“健”자로 등록한 신규개발상품

·위생부의 공고에서는 식품과 동시에 약품으로 되는 상품, 예를 들면 : 시소,

국화, 은행, 진피, 홍화 등의 약품

·약품, 담배는 신청할 수 없음

·녹색식품기준에 의해 고사리, 인스턴트 라면, 소세지, 미소된장 또는

장유절임 야채 등의 신청은 잠정적으로 안 됨

5) 수입식품 관리 제도

가) 수입상품 검사 제도

○ 중국정부는 2 0 0 2년 4월 2 8일 수출입상품검사법을 개정하여 국가질량 감독

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을 설립하고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

○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 중국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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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기구는 관할지역의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관리

○ 중국의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는‘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통관 수속 전에 반드시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

○ 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수입상품의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관은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기구가 해관신고서에 날인한‘등록접수필’인장에 근거 상품검사에 관여

하지 않음

○ 수입상품의 등록 수속 후 수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

기구가 지정한 지점에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중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수출입 물품, 비매품,

진열품, 보세물품, 수출용원자재, 견본물품, 선물, 면세품 및 기타 비교역성

물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검사이외에 법정 상품검사는 면제

○ 수출입상품 중 국가가 규정한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신청하고 중국수출입

상품검사기구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상품검사가 면제

○ 수출입 상품검사를 실시한 상품 중 중국정부가 규정한 별도의 관리 통제로서

허가증관리, 동식물검역,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의

통과시 반드시 관련수속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 상품 의무검사는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의 국가기술규범화 강제성 요구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격평가절차에는 샘플추출·검사, 평가·검증·합격보증, 등록·인가·비준

및 제반사항을 포함

○ 수입상품의 검사에서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지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중국수출 입상품검사기구가

통보한 화물통관증명서를 확인한 후 상품 통관

○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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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기한 내에 검사를 필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수입상품 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상품을 제외한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수입

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으로 인한 클레임을 위하여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신청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 대형의 플랜트설비 등의 중요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하인은 대외 무역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전의 예비검사, 제조 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약정하고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감독을 보장하여야 함

○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필요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음.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 가치금액의 5% 이상에서 20% 이하까지의 벌금을 부과

하며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

○ 불량 또는 위조물질을 혼합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사칭하거나 저품질상품을

우수품질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합격상품을 합격

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서

수출 또는 수입 중지를 지시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금액의 5 %

이상에서 3배 이하까지의 벌금을 부과

○ 만약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수입화물의수하인은 법정검사대상의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하역항 또는도착지의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필히 등록해야 하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목록상에‘등기필’인을 날인하면 세관이 이를 근거로 통관

○ 수입계약서또는운송계약서상에 수입물품의 검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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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 도착지또는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지정한 장소에서검사실시

○ 벌크화물,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하역할 때 수량 또는 중량이 부족

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법정검사 대상의 수입상품을

등록한 후 반드시 규정된 검사지역과 기한 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수입검사를 신청

하여 수입상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

될 수 없음

○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수출자에게 이미 클레임을

제기해 놓은 상품으로서 교환 또는 반송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은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수출자에게 상품의 교환 또는 반환을 요구한 상품은 클레임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만약 하역할 때 수입된 물품이 파손되어 있거나 수량

또는 중량의 부족이 확인되어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은 신속히

도착항 또는 도착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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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 범위 및 내용 >

번 호 검사범위 및 내용 비 고

① 수출입상품검사종류표에 등재된 수출입품의 검사

②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냉동품을 보관하는 콘테이너 등의 운반도구에 대한

검사

③ 수입상품의 검사로서 품질, 규격, 수량, 중량 및 포장에 관한 검사

④ 수입상품의 검사로서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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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식품수입 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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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식품 검사제도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6장 제3 0조 규정에 따라 중국인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통관 수속 전에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서

위생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한 후 세관은 위생검사 합격증서를 근거로

수입 허가

○ 수입식품이 중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해정도에 따라

반송, 폐기, 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 재처리하여야 함

○ 수입상품이 도착되면 해당지역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식품검사 감독처에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기관에서는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

접수인을 날인하며, 검사 합격된 상품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합격증서를 발급

함과 동시에 통관신고서 상에 합격인증 날인

○ 식품위생검사를 받는 범위는 수출입 상품검사 종류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기구 및 설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식품: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의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함

·식품첨가제 :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을 말함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 포장, 식품을 담기 위한 종이, 나무, 금속, 도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수지, 화학수지, 유리 등 제품과 식품에 접촉하는 도료

를 말함

·식품용 기구 및 설비 : 식품 생산과정에서 접촉하는 식품기계, 파이프,

콘베이어벨트, 용기, 용구, 식당용품 등을 말함

(1) 검사신청 시 구비서류

○ 통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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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무역계약서

○ 식품위생검역신청서

○ 수출국발급 식품검사증서

○ 수출국발급 원산지증명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화증권

○ 식품명칭목록(중국어)

○ 화물수취통지서

○ 통관위탁서

○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중 중국의 국가위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은

국가위생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위생기준이 없는 식품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평가서를 제출하여 도착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국무원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다) 수입식품 검사 방법

○ 중국의 수입식품검사는 대외무역계약서에 약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지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역항, 도착지 또는 검사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분할포장이 된 식품 또는

수량 및 중량이 부족한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역항에서 검사를 실시

○ 검사신청을 받은 검역당국은 우선 현장확인을 하고 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규정에 따라 시료채취하며 시료채취량은 소량의

수입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1 / 1 , 0 0 0의 비율로 채취

○ 매 품종에 대한 샘플의 채취는 최소 3건 이상이고 중량은 매 건당 0 .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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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규정된 검사방법으로 검사진행

○ 식량, 설탕, 정제식용유, 분유류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표준 규정

이외에 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기타 식품도 필요시 급성

독성시험 실시

○ 검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시료접수 후 6일 이내 공개하며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7일 이내에 수입식품위생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이외에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위생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부패·변질된 식품

(2) 곰팡이, 생존벌레, 이물질, 유독물질로 오염된 식품

(3)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4)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식품

(5) 용기나 포장이 파손, 팽창 및 내용물이 누출된 식품

(6) 해동된 냉동식품

(7) 국제기구가 발표한 핵오염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조한 식품

(8) 수인성전염병이 심각하게 유행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9) 통관신청서류상의 화물과 실제화물이 상이한 식품

(10) 식품표시사항이 중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식품

( 11) 성기능 및 약물첨가 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

(12) 위생기준에 불합격하여 수출품이 반품된 식품

(13) 중국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14) 유해물질의 함량이 국가 위생기준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식품

라) 수입식품 검사 기준

○ 중국의 수입식품검사기준은 법률, 행정 및 법규 등의 강제성 기준에 우선적으로

준하며 만약 강제성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계약서에서 약정한 검사

기준에 따름

○ 법률, 행정 및 법규상의 강제성 기준이 대외무역계약서에 약정한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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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검사기준을 근거로 해야 함

○ 수입식품검사는 견본품에 의해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견본품에 의하며 중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위생표준은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중금속

함유량 및 주요품목별 위생표준 등으로 구성

마) 수입식품 검사 절차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검사신청,

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검사확인, 추가검사, 클레임에 의한 교환·

반송처리, 등의 순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 법정검사가 필요한 수입식품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도착항 또는 도착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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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수입식품검사 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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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

되었다는 등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세관은 통관신고서에 날인된 검사등록인에

근거하여 수입식품 통관

○ 수하인은 기한 내에 대외무역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B / L )

등의 구비서류를 상품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 검사

확인은 검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수입식품 표시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표시관리방법」이 2 0 0 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입식품과 관련된 표시규정이 일원화되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 전국의 수출입식품표시관리업무

를 주관하며 식품표시의 심사, 허가, 증명서발급 등의 업무 수행

○ 수입식품표시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심사를 받아「수출입식품표시심사증명서」를

취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표시사항은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은 판매 금지

○ 신청 구비 서류

(1) 수입식품표시사항 심사신청서

(2) 수입식품표시사항 도안설명서 및 사용증명자료

(3) 수입식품표시사항에 대한 해설자료

(4) 수입식품 생산공정서

(5) 수입식품표시사항에 표시된 수치의 근거 자료

(예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품질분석보고서 및 시험분석방법)

(6) 안정성 여부 평가자료

(7) 기능성 성분 관련 증빙자료 및 시험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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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조국 정부에서 발급한 식품의 생산·판매허가증 등의 문서

(9) 식품표시사항표지 견본 8부

(원문 및 중문의 표시사항 표지견본 또는 표지사진 제출)

(10) 수입식품 견본

( 11) 수출국의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

(12) 기존에 사용해 온 표시사항의 표지는 표시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13) 그 외의 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이 요구하는 자료

○ 수입식품표시심사의 주요관점은 표시사항 표지의 규격, 지면 및 표기 내용이

실제제품의 품질과 일치하는지를검사하는 것이며 반드시 중국어로 표기해야 됨

○ 수입식품표시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표시사항의 표지는 국가 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 발급하는‘수출입식품표시

심사증명서’를 받아 통관수속 시 제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

○ 식품수입자는 포장된 식품을 수입신고할 때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

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 의한 심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위생검역레이저

표지를 부착하여 인증을 받음

○ 포장된 식품의 표지에 필수적으로 표기하여야 할 내용은 제품명, 원료 배합비,

내용량, 제조회사명, 판매회사명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한,

품질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이 표기

○ 추가적인 품목별 표기사항

(1) 곡물, 곡물가공품 : 제품명,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등급(용도 지정

밀가루와 2종 이상의 곡물이 혼합된 경우는 혼합비율을 표시 의무)

(2) 곡물복제품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 저장 유효기한

(라면, 쌀가루, 냉동만두 등)

(3) 유지원료 및 식용유지 : 제품명,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등급(혼합유지는 반드시 원료배합 표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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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가금육제품 : 제품명, 원료배합도표(단일 냉동가금육제품은 제외), 함량

(냉동가금육제품은 냉동전의 급수함량 표시, 소세지는 전분함량), 포장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5) 수입설탕(백설탕, 각설탕 등) : 제품명, 함량, 생산일자

(6) 수입우유 및 유가공품 : 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 살균우유는 제외) ,

함량, 생산일자, 품질·저장유효기한, 보관 방법

(7) 분말우유는 단백질, 지방, 설탕의 함량과 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함

(8) 수입수산물 : 제품명, 원료 배합표(단일 냉동수산물은 제외), 함량(냉동

수산물은 냉동 전 급수함량표시), 가공일자,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

유효기한

(9) 수입과일·채소제품(과일당절임, 과일쨈 포함)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10) 과채건조품, 건조버섯 : 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 과채건조품은 제외) ,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 11) 염장채소류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유효기한

(12)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장류로 절인 채소 : 반드시 고체함량을 표기

( 1 3 ) 씨, 견과, 볶음류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한

(14) 전분 : 제품명,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15) 전분제품(살구씨 분말, 연뿌리 전분, 당면) : 제품명, 배합원료표(단일원료의

당면은 제외),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당면 제외)

(16) 수입알제품(염장난류, 계란분 등) : 제품명,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17) 수입식품(과자, 빵 등)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18) 사탕, 초콜렛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

기한(초콜렛 : 코코아유지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19) 수입차(花茶, 紅茶, 綠茶, 烏龍茶) : 제품명, 원료배합표(花茶에 한함) ,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품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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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입통조림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고체와 액체가 포함된 통조림 : 고체물 함량을 표기해야 함)

(21) 수입조미료

·간장, 식초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식초 제외), 간장은 아미노산함량, 식초는 총산함량을 표기해야 함

·식용소금 : 제품명, 유형, 함량, 포장일자 복합식염은 원료배합표를

표기해야 함

·복합조미료(글루타민산 8 0 %이상) : 제품명, 원료배합표(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이 99 %이상인 경우 제외), 글루타민산나트륨함량, 함량, 생산 일자

·조미향료 : 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원료는 제외), 함량, 포장일자, 유효기한

(22) 수입음료수

·탄산음료 : 제품명, 상품유형, 함량, 원료배합표,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과일주스형은 반드시 과일즙함량을 표기해야 함

·과일주스음료 : 제품명, 상품유형,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유효기한 (과일주스, 과일주스음료, 과립포함음료는 과일원즙함량

표시, 과육·과일주스음료는 과육·과일함량을 표기)

·단백음료 : 제품명(‘식물단백음료’문구도 표시), 원료배합표, 단백질함량,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천연광천수 : 제품명, 상품유형, 수질주요성분, 함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유효기한

·고체음료수 : 제품명, 상품유형, 원료배합성분, 함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유효기한, 음용방법 (과일즙이 포함된 것은 원즙함량 표기,  단백형은

단백질함량 표기) 

·우유음료 : 제품명, 상품유형, 단백질함량,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유효기한

·냉동음료(아이스크림 등) :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23) 수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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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白酒) : 제품명, 배합원료,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황주(黃酒) : 제품명, 상품유형, 당도, 배합원료,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

일자, 품질유효기한

·맥주 : 제품명, 배합원료, 보리원즙농도,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과실주 : 제품명, 배합원료, 과일원즙농도, 당도, 상품유형,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증류주 : 제품명, 배합원료,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배합제조술 : 제품명, 원료배합표,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24) 수입꿀 : 제품명, 꽃종류, 함량, 생산일자

( 2 5 ) 특수영양식품 : 제품명, 원료배합표, 열량,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한, 보관방법(아동처방

식품, 아동처방분말우유, 아동대용분유등은‘모유는 영아의 가장좋은 영양원

이다’또는‘모유는 영아의 가장 좋은음식이다’고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중국세관은‘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검사

기구가 발급한‘입국화물 통지서’와‘출국확인 통지서’에 근거하여 통관

사) 식품수입 규제 관리 제도

○ 중국정부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수입관리를 위해서 식품수입금지제도,

식품수입허가증 관리제도와 수입식품 할당제도 및 식품수입 반덤핑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동물검역법, 중국식품위생검역법, 중국식물

검역법 등의 제도를 통해 식품수입을 규제

아) 식품수입 금지 제도

○ 중국정부의 식품수입금지제도는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방식

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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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중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하여 자국 내 산업발전과

생산품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 금지

○ 주로 전염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품 등이 해당

○ 중국의 식물검역법에 의한 수입금지된 식품으로는 옥수수종자, 대두종자,

감자, 가지, 고추, 토마토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 식품수입 허가증 관리 제도

○ 중국정부의 수입허가증관리제도는‘일반상품수입할당관리잠정규정’및‘기전

제품수입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수입할당(쿼터)과 수입허가 ( I / L )에 의해 관리

○ 상무부, 상무국지역사무국, 각 지방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직할시의 대외

경제무역위원회가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설탕, 소맥, 옥수수, 쌀, 면화, 식물

유류, 주류, 탄산음료류 등이 지정되어 엄격한 수입규제관리를 받고 있음

○ 수입허가증관리제도는 대상품목은 일반상품과 기전상품으로 크게 분류되며

일반상품은 일반상품해당관리품목과 일반상품특정관리품목으로 구분되고

기전상품은 기전상품해당관리품목과 기전상품특정관리 품목으로 구분되어 관리

○ 중국정부의 식품수입허가증관리는‘일반상품수입할당관리잠정규정’의‘식품

수입할당관리지침’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으로 수입된 화물이지만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식품원료, 반가공식품 등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에서 제외

○ 중국 내의 수입업자 또는 기업이 최초로 수입허가증을 교부 받고자할 때는

수입허가증신청서와 함께 상무부 또는 지방성의 무역담당부에서 발급한 수입업

운영권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수입허가

증을 최초 신청하려면 수입허가증신청서, 기업승인증명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토록 함

○ 수입허가증관리제도의 법적근거는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공포한‘수출입

허가증 관리상품 목록조정 및 발급기관에 관한 통지문’에 준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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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무역형태의 유형별로 일반교역방식항목, 외국인

투자기업교역방식항목, 화교동포기증방식항목, 기타교역방식항목 및 임대

교역방식항목으로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중국에 수입되는 식품이 수입허가증관리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입업자는 수입허가관리대상식품에 대한 수입허가기간의 연장을 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에 연장사유서 및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유효기간의 연장은 예외 없이 단 1회에 한하며 중국 내

사용처가 확실하고 수입허가구역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수입허가증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의‘특정상품수입자동등록잠정

조치’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수입 제한

○ 특히, 수입할당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허가관리품목에만 포함되는

곡물류와 주류는 특정상품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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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나. 식품안전 관리 제도

다.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제도

라. 식품 이력 정보 소급 시스템에 관한 제도·정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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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안전 관리 조직 및 기관

○ 프랑스는 1 9 9 0년대부터 BSE 사건, 병원균 대장균 0157-H7 식중독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식품위해평가기관의 위해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해 대응이 신속하지 못함에 따라 조직개편 단행

○ 1 9 9 9년 3월 농수산부, 보건부 및 경제재정산업부에서 각각 수행하던

위해평가 및 관리업무 중 위험평가기능을 통합하여 농수산부, 고용연대부,

보건부, 경제재정산업부의 3개 부처가 공동 감독하는 식품위생안전청

(AFSSA) 출범

○ 위험관리는 각 부처별로 수행하는데 농수산부는 식품, 농산물 및 보건위생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실행, farm to table 관점 하에서 위생규정 마련 및

위생 감시업무를 수행

○ 보건부는 감염성 질병, 식중독의 예찰, 식품안전 저해원인의 규명 등 을 수행

하며, 경제재정산업부는 유통식품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표시의 감시, 식품의

안전 및 품질 등의 기준규격 준수여부 확인 등을 담당

1) 프랑스의 식품법

○ 유럽연합 규정 : 회원국가로서 프랑스는 유럽시장 내에서 수립된 식품위생

안전 규정 적용

○ 소비법 : 1993년 수립된 이 법은 1 9 0 5년의 법과 1 9 8 3년 7월 2 1일자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법 및 다양한 규정통합. 소비법은 다양한 업계종사자들에게 해당

되는 것으로, 한 제품의 다양한 면을 관리하며, 제품의 안전규정에 대한 적합성,

구성물질, 라벨링 등을 거쳐 유통망에 이르기까지를 관리

○ 농촌법 : 생산작업장의 제도적 환경을 명시하고 있으며, 식품의 검사 및 품질에

대한 내용을 규정. 1999년 7월. 농업동향법은 안전분야의 장래적인 개념을

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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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위생안전은 밭이나 농장에서 시작되며 식품의 가공절차를 거쳐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즉 t r a c e a b i l i t y (생산이력추적

제도)가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

○ 1 9 9 8년 7월 1일법 : 인간소비 제품에 대한 위생 감찰과 위생안정 검사를 강화.

이 법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프랑스식품위생 안전청

(AFSSA / Agence Fran 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Aliments)이라는

독립적인 기관 창설

○ 법규화된 위생감찰제도는 또한 위생감찰연구소(InVS. Institut de Ve i l l e

Sanitaire), 프랑스 의약품위생 안전청(AFSSAPS, Agence Fran 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혈액, 약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기관들은 보건부장관이 주재하며 농수산, 식품 및 농촌개발부, 재정경제부,

사회노동연대부가 참여하는 국립위생안전위원회에 의해 조정

2) 식품위생안전제도

가) 프랑스의 식품위생안전제도의 개념

○ 정책상 방침 :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분리

○ 위험관리를 위한 두 가지 행동원칙 : 예방과 신중

○ 국민에 대한 약속 : 투명성

○ 식품위생 안전제도는 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바탕으로 하며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위생 안전문제를 다루는 주체자 전체와 공동

노력 경주

○ 각 부처는 규정 수립이나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업계종사자들과 시민 사회대표

' '

' ' '



(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들의 자문 요청. 자문기구 내에서 과학, 기술적인

능력과 각자의 경험을 연계

○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규명된 이미 알려진 위험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임을

알리기 위해 국가는 전문기구와 업계와의 공조 하에 구체적인 제도 확립

○ 위험평가를 위험관리로부터 분리시키는 제도로 평가

1 9 9 8년 7월 법은 식품위생안전제도를 재정의. 이 제도는 다수의 위생 감찰,

그리고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분리를 바탕으로 함

3) 국립식품의회(CNA: Co nseil National de I’Al ime ntat i o n )

○ 정의 : 국립식품의회는 독립적인 자문기구. 농업, 식품,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프랑스식품정책 정의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특히

필요영양에 따른 소비변화, 소비자의 식품안전, 식품품질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함. 국립식품의회는 자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음

○ 조직 : 국립식품의회는 먹이사슬 전체와 시민단체 회원 4 7명으로 구성. 소비자와

이용사 단체( 9명), 농업생산자(9), 가공 및 가내수 공업자(9), 유통( 3 ) ,

외식업(6), 농업, 농식품 및 유통 조합(5), 검증된 과학계 인사(6), 고문자격으로

토론에 참여

가) 위험평가와 위생감찰

(1) 원칙

○ 식품위생 위험평가는 다음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인 과정

·위험 규명하기

·위험 특징 파악하기

·위험 노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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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위험 평가 및 관리 개념도 >

위험평가와 위생감찰

농식품, 수산 및
농촌개발부

재정경제산업부 사회노동연대부

소비부 보건부

위험관리

식품위생
바이오안전, 퇴치방법 및 실험
노약규정과 시장출하

동물위생
동물의약품과 사료
가축등록 및 가축이동통제
동물보호

원료
생산, 가공작업장
외식업, 유통업체
식품감찰, 비상경계
수산물과 민물제품 위생품질

식품규정과 바이오기술
분석연구, 연구소
품질, 검사조정

D G C C R F
공정거래, 소비,
부정행위방지국

D G S
보건국

D G A L
식품국

A F S S A
프랑스식품위생안전청

P I F
국경수의검사소 2 9개소

P I F
국경식물위생검사소

5 8개소

4개부서
* 식품품질보호부
* 동물위생보호부
* 식품위생안전부
* 규정, 연구 및 검사조정부

2개 과
* 위생검사서비스행정과
* 국제위생조정과

그리고 지방 및
행정기관들의 지원

A F S S P S
프랑스의약품위생안전청

I n V S
국립위생감찰연구소

식물품질 보호부

동물위생보호부

식품위생안전부

규정, 연구 및 검사조정부



○ 영양 및 위생 위험 평가는 구성물질, 기술, 제도 등 식품생산절차 전체를 아우름

○ 1 9 9 8년 이후 강화된 위생감찰은 위험평가와 분리될 수 없는 단계이고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탐지

(2) 구성

(가) 식품위생안전청( A F S S A )

○ 식품위생안전청( ( A F S S A )은 1 9 9 9년 3월에 설치된 독립적인 식품위해 평가

기관으로 위험평가기관으로서 유일한 권한을 지니며, 설립당시 농업장관 감독

하의 C N E VA (국립 동물 및 식품연구소) 내의 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연구

기관 등을 통합해 구성

○ 행정적 성격의 기관으로 보건부, 농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와 업무 연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과 같은 조직으로, AFSSA내에

1 3개 연구소가 전문분야의 평가연구를 수행하며 위험 평가 외에도 연구 및

과학기술적 지원업무가 필요

○ 주요 업무

·국민과 동물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 및 영양상의 위험 평가

식품 전체를 관장하며 원료의 생사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 권한이

있고 축산식품의 생산, 가공, 보존, 운반, 저장, 유통의 각 단계별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영양위험분야에 관련된 일로서 동물 질병도 포함

·동물건강과 동물성질병과 관련된 과학적 지원과 연구

식품위생안전청( A F S S A )의 1 3개 연구소의 과학기술적 지원활동과 연구는

주로 동물의 건강과 식품 위생의 품질 및 영양, 물이 주요 대상으로 위생

규정을 적용, 마련하고 진단 치료방법을 개발, 교육 및 홍보를 바탕으로

연구와 평가활동 수행

·동물의약품 판매 허용, 중지, 정지 등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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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현행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험평가기능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서

A F S S A를 설치

○ A F S S A는 3개 부처(보건부, 농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의 공동 감독 하에

있으며, 행정기관이지만 산하연구소와 공동 연구와 과학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 A F S S A는 관련부처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각 부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험

관리 소관부처와 갈등관계가 아닌 긴밀한 업무공조체계를 유지

(나) 국립위생감찰연구소(InVS, Institut National de Veille Sanitaire)

○ 보건부 법 관리를 받는 국립위생감찰연구소는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강화

차원에서 1 9 9 9년 3월 설립

○ 연구소는 위생감찰과 국민건강관찰 및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임무. 전국에

소재한 공공 시설( 9개의 행정구역간 역학반, CIRE)과 공조하는 1 5 5명의

종사자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 시 공공기관에 이를 알리고 권고

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

○ 이처럼 프랑스의 식품 안전을 위한 위험 평가는 프랑스식품위생안전청

( A F S S A ), 국립위생감찰연구소( I n V S )와 프랑스의약품위생안전청( A F S S P S )

세 기관이 담당을 하고 보건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립위생안전위원회가 이들을

조정 중재

나) 위험관리

(1) 원칙

○ Codex Alimentatius의 정의에 의하면 위험관리는 위험평가를 하고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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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공정상거래의 원칙을 염두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절차이며

또한 그에 다른 결정 채택

(2) 구성

○ 3개 부처가 개입

·농식품부 식품국(DGAL. Direction Generale de l’A l i m e n t a t i o n )

·통상소비부 공정거래, 소비 및 부정행위방지국( D G C C R F, Direction

gene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epression

des Fraudes)

·보건부 보건국(DGS. Direction Generale de la Sante)

○ 위 3개 부처는 이중 권한을 가짐

·정책적인 권한 - 국제기구나 유럽연합기구 내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이며 국내 규정수립

·실무적인 권한 - 위생 및 식품 규정적용을 감시하며 조사실행

(가) 농식품부 식품국(Direction Generale de l’Alimentation - DGAL)

○ 식품국은 농식품산업의 위생안전 담당

·식물보호, 동물위생 및 보호, 다양한 단계-준비, 수송 및 판매-에서 식품

품질제도 수립 및 위생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

·프랑스의 식품, 위생 및 식물위생 제도를 알리는 책임. 여러 국제기구

업무에 참여하며 유럽연합의 먹이사슬과 가축위생 상설위원회( C P C A S A ,

Comite Permanent de la Chaine alimentaire et de la Sante

Animale), 국제수역사무국(OIE,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e

animale), 식물 및 동물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C I P V, 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Vegetaux et pour la sante

animale) 그리고 Codex Alimentarius에서 프랑스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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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소비부 공정거래, 소비 및 부정행위 방지국(Direction Gene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epression des Fraudes.

D G C C R F )

○ 시장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속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

○ 모든 소비자(구성, 첨가물, 허가된 처리, 라벨링, 상거래)의 안전, 공정성 및

품질 그리고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도 이들 활동의

한 부분을 차지

(다) 보건부 보건국(Direction Generale de la Sante, DGS)

○ 보건국은 공중보건 및 식품 위생안전, 특히 식수로 사용되는 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개입. 식수 외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의 경우 그에

따른 조사를 실행

○ 위의 3개 행정국이 위험관리와 검사 전체를 담당

·농식품부는 동물성식품과 식물성제품의 경우 제1차 가공식품까지 모든

단계, 즉 밭에서 식탁까지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위생품질을 담당

·통상소비부는 식물성제품( 1차 가공품이외 것)의 먹이사슬을 관리하며

유통 및 소지지에서의 검사를 주로 실시. 특히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

·보건부는 수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담당

○ 이 3개 부처는 또한 지방이나 행정구역에도 하부 기관이 있어 현장에서 검

사를 실시하고 결정된 조치들을 적용

다) 효율적인 검사제도를 통한 위험 관리

○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차원(작업장의 위생. 생산의 위생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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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규정적이고 법적인 조치 전체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방패막이 역할

(1) 감찰과 다양하고 결정적인 검사

검사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생산작업장 검사. 제품검사 그리고 식품

사고와 관련된 조사. 업계는 자체검사도 실시

(2) 생산 작업장 검사

·밭에서 식탁까지 식품국 검사부서 직원들은 식품위생품질을 감찰

·농장들은 여러검사의 대상이 되고수의검사관은 승인된 모든도축장 검사를 실시

·동물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또는 가내수공업체 대부분은 지역

수의당국(식품국)이 발행하는 위생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 작업장들은 이렇듯 개장 전후로 검사를 받음. 업체는 제품과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서류검사와 함께 받음. 검사 횟수는 업체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과 활동분야와 연관된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짐

(3) 제품 검사

검사는 제품의 전 과정 내내 실시 : 제조, 수송, 저장, 유통, 검사 내용은 제품의

구성. 미생물 특징 및 보존여건(특히 온도) 등과 관계

·유럽연합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제품은 식품국 산하에

있는 국경검사소를 통해 검사

·냉동저장고, 유통 장소 또는 업체 내에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완성

(4) 식품독소 집단 감염에 따른 조사

사전에 수립된 절차에 따라 개입사항을 정하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감염의

확산을 막거나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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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중우선주의 원칙 : 위험관리의 수단

○ 1 9 9 5년 2월 2일자 프랑스법으로 규정된 신중우선주의 원칙은「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때, 당국은 위험잠재 제품의 사용 및

거래를 규제할 수 있고 규제해야 한다. 위생적인 위험은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위험도 해당된다」라고 규정

○ 이 원칙은 정부가 위험평가가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위생도는 식물 위생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민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였으니 과학적인 치료가

불완전할 때 정책가들은 과학적인 확인 없이 신중한 조치들을 취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

○ 신중우선주의는 잠정적인 상황으로 과학적인 새로운 자료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재평가 할 수도 있음

마) 식품에 대한 정보와 위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1) 원칙

○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고 투명해야 할 의무

○ 파동 시나 비상시에는 커뮤니케이션과 식품위생안전 및 위험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분리해야 하며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소비제품에 대한 정보와

잠재적이거나 확인된 식품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

(2) 체계

○ 정부는 업계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가령, 가공, 포장되어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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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 라벨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라벨링, 정보전달 수단

○ 가끔 소비자가 간과할 수 있지만 정보의 보고인 라벨은 제품의 진정한 개체

등록증으로써 여러 정보와 위생권고사항을 설명

○ 라벨에는 4가지의 정보기준이 있음

·묘사적인 기준, 제품판매명, 로트 번호, 제품의 구성, 실중량, 사용법

·위생적인 기준. 제품의 신선도와 관련된 문구 - 유통기한, 구성요소와 연관된

위험, 보존온도와 주의사항

·의무적인 구별 기준,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있을 경우) 또는 생산자 연락처와

로트번호, 동물성 제품은 제품의 마지막 가공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의

도장이 찍혀 있음. 또한 이 도장은 수외승인을 의미. 소고기의 경우 특별히

기타 정보를 명시해야 함 : 동물의 원산지, 가축의 종류(숫소, 암송아지,

암소) 그리고 축종(젖소 또는 육우)

·가시적인 설명 기준, 그림, 제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상기 의무문구에 추가적인

정보나 인증에 관한 문구(선택사항)

바) Traceability : 식품위생안전관리 수단

○ Tr a c e a b i l i t y는 투명성에 관한 중요한 보장. 국제규정 ISO 8402에 따라

「등록된 개체파악에 따라 전 과정과 사용처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음

○ 트레이스어빌리티는 품질보장제도의 일부를 이룸. 이 제도 덕분에 제조자가

로트별 각각의 원료의 특징을 제공, 즉 트레이스어빌리티는 한 제품 또는

이에 사용된 구성물질이 거쳐 온 단계를 판매 장소에서부터 각기 다른 생산

작업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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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안전 관리 제도

1) GAP 관련 정책

가) EU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

(1) 농업의 기능과 역할의 재설정

○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산업 측면 이외에 농촌유지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인식, 소비자는 국제농산물

가격 이상으로 추가가격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납세자)은 시장가격 이외의

세금으로 농업부문에 예산을 지출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농업의 기능과 역할을 (가)농민들에게는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으로, (나)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다)국민에게는 환경과 국토(농촌)를 관리하는 산업으로 정립

(2) 농산물 위생 및 검역 시스템 정비

○ 수입농산물 증가, 동물질병의 국제화, GMO 등 신개발 농산물의 등장, 각국의

식품위생기준의 강화,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 증가로 위생 및 검역은 농업

생존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

○ 따라서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과 축산물의 등록 및 추적시스템( t r a c e a b i l i t y )을

포함한‘농축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관련 법령의 마련 등 효율적

이고 체계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이러한 추적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럽연합은 역내 발생 가축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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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 유럽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은‘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등임

- 농민은 모범영농조건(good farming practice)을 실천하도록 유도

○ 농업 외부의 납세자 및 소비자가 농업의 공익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업부문의 지원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식품안전,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고, 각종 농업

지원 정책에 공익기능의 증진을 부대조건으로 부여

나) GAP 제도의 도입 배경

(1) 농업의 공익기능 및 다원적 기능 증진

○ 납세자인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은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기준을

농업정책의 기본사항으로 법령으로 제정하여 운영. 이러한 기준은 생산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

○ 이를 위해 농가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이것을 보관해야 함

○ 생산농가의 영농일지 작성은 유럽연합이 공동농업정책으로 지원하는 각종

농업보조금 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이는 유럽연합에서 주장하는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비가격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함

○ 최근에는 역내 소비자들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영농일지 작성내역에 보다 세분화되어 생산농가측면에서 보면 생산비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영농일지 작성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음

(2) 공동농업정책(CAP) 각종 보조금 정책과 연계

○ 유럽 연합은 직불제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식품안전, 환경 및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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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 삭감

○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법적 영농조건 (statutory management require-

m e n t s )과 모범영농조건(good agricultural condition)을 농가에게 부과.

또한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가)국민·동물·식물 건강 ( 2 )직업적 안전성

( 3 )환경 ( 4 )동물복지 분야에 대한 법적 영농조건을 입법화해야 함

다)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의 GAP 관련 내용

○ 단일농가보조금과 기타 직불제의 지급요건으로서 환경, 식품안전성, 동식물

건강, 동물복지 기준 준수의무(Cross Compliance) 부여하고 교차준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액을 삭감

○ 회원국정부는 법적 영농조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과

바람직한 영농조건(good agricultural condition)을 농가에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① 국민·동물·식물 건강 ② 직업적 안전성 ③ 환경

④ 동물복지 분야에 대한 법적 영농조건을 입법화해야 함

○ E U의 법적 영농 요건임. 따라서 회원국은 토양보전과 관련된‘바람직한 영농

조건’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함

라) 농가 지도 제도(Farm Advisory System) 도입

○ 교차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농가가 생산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영농요건과 바람직한 영농조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농가의 재고관리, 가공과정에서 환경,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업수준의 감사를 실시하는 농가 감사제도(farm audits)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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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물·식물건강

a) 국민건강

1.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규정

2. 식물보호관련 생산물에 대한 시장규정

3. 생우유, 열처리우유 및 유제품시장과 생산에 관한 건강보호 규정

4. 오염 식품 처리에 관한 규정

5. 일부 유형의 달걀시장에 관한 특정한 공공 건강조건 규정 등 1 2개항

b) 동물 건강

13. 동물질병 통보에 관한 규정

14. 구제역 통제수단에 관한 규정

15. 특정 동물질병과 돼지 다공질병과 관련된 조치에 관한 규정 등 5개항

c) 동물식별과 등록

18. 동물의 식별과 등록에 관한 규정 등 3개항

d) 식물건강

21. 식물과 식물 생산물에 해로운 유기물을 금지하고 식물 번식을 저해

하는 조치금지에 관한 규정

직업적 안전성

22.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도입에 관한 규정 등 4개항

환경

26. 오물에 관한 규정

27. 바다환경과 관련된 특정 위험물질로 인한 오염에 관한 규정 등 7개항

동물 복지

33. 수송 중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

34. 소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부여에 관한 규정 등 6개항

<법적 영농요건>



○ 농가 참여는 자율적이며 2 0 1 0년에 본 제도에 대한 평가 후 의무화여부 결정할

예정이며 회원국은 2 0 0 6년까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 0 0 7년 이후 의무 시행

해야 함

마) EUREPGAP 

○ E U R E P G A P은 유럽에서 개발된 G A P제도로서 유럽의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유럽이외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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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바람직한 영농 조건 >

항 목 요 건 기 준

토양
침식

토양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책실시

○ 농가별로 정한 겨울철 최소 토양 피복량과 경사지와

연중 토양 피복량

○ 경운방식(경사의 각도의 길이, 용수와의 근접성,

경운 방법과 시기), 테라스 유지

○ 토지용도, 특정작물(포도, 올리브, 옥수수 등)과

관련된 영농기법, 

○ 특정작물(감자, 사탕무우 등)에 대한 토양량 수준

토양
유기물

적절한 윤작과 경운을 통해

토양의 유기물질을 유지

○ 작물 잔여물의 토양화를 위해 적절한 윤작기준과

원칙, 작물 그루터기 관리

○ 영구적 초지의 변경에 관한 규정

토양
구조

적절한 농기계 사용과 보유율을

통해 토지구조를 유지

○ 적절한 농기계 사용

○ 토양구조 손상방지를 위한 농기계 보유율

토양
염도

관개와 토양영양관리를 통해

토양 염분축적을 방지

○ 관개, 배수, 수면유지의 균형 유지

○ 해안지역의 경우 해수가 담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관개

토양
유지
최소
수준

토양유지의 최소수준과 서식지

훼손 방지 확보

○ 최소한의 가축보유율이나 적절한 축산체계

○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영구

초지 보호

○ 담장과 경관유지, 농지 관목의 잠식 방지



(1) EUREPGAP의 의미

○ EUREP + GAP

·E U R E P은‘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의 약자로서 유럽의

농산물 소매업계에서 활동 중인 선도적인 소매업체로 구성된 단체

·G A P은 원예산물의 우수농업실행을 위한 최소생산표준

○ E U R E P은 G A P를 우수 과실, 과채류 생산의 표준으로 채택

·화훼류, 축산, 양곡 등에 대한 표준도 개발 중

( 2）EUREPGAP 역사

○ E U R E P G A P은 1 9 9 7년 유통업체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의 규정은 과실

채소류의 생산부터 유통에 관련된 업체 간에 합의된 것

○ 독일의 EHI-EuroHandelsinstitut e.V. 라는 비영리 연구교육연구소에서

국제사무국의 역할을 하였으나, 2001년 3월 E H I가 자회사인 F O O D P L U S

G m b H를 설립했고 2 0 0 1년 심의회 및 기술표준위원회를 설립

○ 생산자와 소매업체로 구성된 기술표준 위원회( Technical & Standards

c o m m i t t e e )에서 E U R E P G A P의 개정, 실행, 개선을 담당

(3) EUREPGAP의 발달 배경

○ 소비자가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증가

·소비자는 그 들이 소비하는 식품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되기를

원하고 있음

·E u r e p g a p은 소비자에게 국제 및 국내 표준과 규정에 맞도록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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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REP 조직 구조

○ 조정위원회 :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권위기구

○ 기술표준위원회 : GAP 표준과 일반규정을 최종 승인

○ 심의회 : 조정위원회와 기술표준위원회에 자문

○ FoodPLUS GMBH : 표준( s t a n d a r d )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래의 역할을 수행

- EUREPGAP 활동을 용이하게 함

- 규범문서의 법적소유자, EUREP 사무국 역할

(5) 문서, 표준 및 공정

○ EUREPGAP 규범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규약(protocol) : 생산표준

·점검표( c h e c k l i s t )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s) : 인증절차, 감사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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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EP 조직 구조 >

심의회

기술표준위원회 조정위원회

기준 및 일반규정

FoodPLUS 
G M B H



○ 모든 요소는 E U R E P G A P, 인증단체, 생산자(단체)사이의 협약 대상

(6) 승인 및 인증

○ 생산자단체나 개별 생산자는 E U R E P G A P에서 인정하는 인증단체( C e r t i f i -

cation Body)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인증요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Eurepgap 규약의 요건 중 필수조건은 1 0 0 % ,

부수 조건은 9 5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Eurepgap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1번 이상의 내부감사 실시

·검사일 이전 3개월 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7) 회원제도

○ 초기단계부터 전 세계의 많은 신선농산물 관련 선도단체들이 E U R E P G A P에

참여

<회원의 장점>

·계속하여 개선되는 EUREPGAP 문서를 계속 제공

·총회 참석, 위원회 대표자격 등

·EUREPGAP 홈페이지에 회원로고, 설명자료를 등록

·최신 자료를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음

·서비스나 세미나 참석비용 할인 등

(8) EUREPGAP의 장점

○ E u r e p g a p인증은 최소생산표준으로 Eurepgap 준수를 요구하는 선도적인

소매업체에 출하를 용이하게 해줌

○ 결국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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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식품 관리 제도

가)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가별 수입상품에 대한 적정관세와 규정을 적용하고 무역

통계를 집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와 규정은

유럽연합과 해당지역 국가들과의 협정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됨

○ 유럽연합 관세법 제 2 3조, 프랑스 관세법 제 3 4조의 정의에 따른 한 국가가

한 상품에 대해 완전한 원산지 권한을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해당국에서 채취된 천연재료

·해당국에서 수확된 곡물

·해당국에서 출생·생육된 동물

·해당국에서 생육된 동물로 만든 상품

·해당국에서 획득·채집된 수산물과 수렵물

·해당국에 등록된 어선이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위의 항과 동일하게 해당국에 등록된 선박이 획득한 수산물을 해당국에 등록된

선박

·제공 설비를 통해 가공한 생산품

·공해상의 심해저에서 획득된 생산품, 이는 해당국가가 특정 해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을 경우에 해당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및 폐기물 그리고 생산품 중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 원자재 추출에만 사용되는 것들

·위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상품과 그 부산물

○ 유럽연합 규정(Reglement CEE N°8 0 2 / 6 8 )에 의하면, 둘 또는 여러 국가가

개입된 경우 생산된 상품의 원산국가는 최종공정이 이뤄지거나, 입증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국가 그리고 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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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생산 공정을 실시 한 국가로 규정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함

○ 농수산물과 관련 국가별 또는 국가그룹별로 일부품목(파인애플, 커피즙, 연초

등)에 대해 관세할당(Contigents Tarifaires), 즉 일정기간동안 일정 수입량에

대한 관세할인 또는 면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국가지역 리스트는

개도국, 후진국, 카리브해국가, 남미북부지역국가 등 4개

나) 수입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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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 >

통관수속 준비검토

D A U의 작성

D A U의 제출

관세 납부

상품 통관 완료
및 수송

↓

↓

↓

↓

↓

양적, 질적 통제실시

단일행정양식(DAU) 작성을 통한 세관신고준비 단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 점검
·관할 관세사무소의 취급 품목(농수산물, 보석, 예술품 등

특수품)
·수입신고에 필요한 첨부 서류 등

작성자
·상품의 합법적인 소유주(수입자)
·세관의 승인을 받은 통관사 및 운송사
·기타 세관의 승인을 받은자

·수입 상품의 도착지 또는 상품별 관할 관세사무소
·신고번호와 날짜 교부

세관의 통과 ·D A U에는 반드시, 영수증, 상품리스트를 첨부하며,
상품에 따라 검역증명, 원산지 표시, EUR1, 또는
EUR2 양식, 수입면허 기타 국제증명 첨부.

·상품의 가치 신고
·검역증명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서류를 통관지

역 검역사무소에 제출·신고를 마친 증빙 서류를 첨부

·수입·통관자의 은행보증, 보험 등의 종류에 따라
3 0일에서 1 2 0일까지 신용 대납 가능



다) SOFI 시스템을 통한 DAU 신고와 통관 수속

○ SOFI(Systeme d’Ordinateurs pour le Fret International)라는 명칭의

국제운송을 위한 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신속화

○ 컴퓨터 시스템 화면에 나타난 DUA 양식의 각 란에 해당내용의 코드를(별도

코드안내책자) 찾아서 입력한 뒤 접수시키면, 전산망을 통해 해당 납부관세

및 기타 세금 총액이 고지

○ 이 전산 시스템에 DAU 입력을 마치면 전산망은 다음 세 가지 형태의 통제

결과 출력

* CIR 3(녹색) : 신고된 내용만으로 충분함(전체 수입상품의 8 0 %가 해당)

* CIR 2(오렌지색) : 문서서류에 대한 별도통제 실시가 요구되는 것

(예 : 수입 자격 면허)

* CIR 3(붉은색) : 상품에 대한 직접통제 실시가 요구되는 것으로 세관 요원의

방문이 예상됨

○ 그 밖에도 정기적으로 같은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들과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전문통관업체들은 세관의 자격 승인을 얻은 뒤 관할 세관과의 계약에 의거해서

사전통관 및 사후신고 등의 신속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음

라) 수입제한 특혜 대상국

○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농산물

교류 증진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수입물량과

관세제한 완화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쌍무협정 내용에 따라 특성이 다름

○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세관 수입신고서에 EUR1 또는 EUR2 양식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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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지역별, 품목별로 관세면제, 감면, 관세제한 할당(Contigents Ta r i -

faires), 수입물량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이 같은 결정은 일반특혜

관세(GSP) 차원에서 E U가 단독 결정, 해당지역 국가들과 E U의 쌍무협정

그리고 E U의 내부적인 필요에 근거한 단독결정에 의거

○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회(AELE : Association Europeenne de Libre-

echange) : 1973년에 결성된 이 협회 회원국은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첸슈타인 등으로 유럽연합에 가입을 희망하거나, 또는 국경 인접

국가들로 상호간의 경제활동 편의를 위해 유럽연합 역내와 같은 수준의

자유무역이 실시

○ AELE 국가들은 검역과 식품위생 등과 관련해서 유럽연합과 사실상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무역에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없음

○ 유럽연합과 지중해 연안국들은 한 지역의 교역증진을 목적으로 이 지역 국가

들과 개별 또는 국가단위로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관세장벽 제거 또는

부분완화 조치

·Maghreb :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1 9 7 3년)

·Machrak :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1 9 7 7 )

·기타국 : 말타(1970), 이스라엘(1969/75), 키프러스(1972), 터키( 1 9 6 3 )

○ 유럽연합과 ACP(Afrique, Caraibe, Pacifique) 69개국간에는 Lome 협정에

의거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관세와 물량제한의

특혜를 부여

○ 그 밖에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발트해 지역 3개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과 농산물 교역에 있어 불가피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동 유럽국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등에 대해서도 품목에 따라 관세와

수입물량의 제한을 완화하는 협정관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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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검사 제도

가) 개요

○ 프랑스에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은 규정된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검사를 거쳐야 함.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체시장조직 관련 법규들이 역내시장의

농수산물의 자유거래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검역을 규정한 유럽연합의 공동체 법규들이 우선 적용

○ 현재 유럽연합은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회원국 전체에

의무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완전히 일치시키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

○ 농수산물 검역, 식품위생,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정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같은 원칙과 시행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법규( R e g l e m e n t s )’들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인 규칙을 적용하되 적용방법의 선택에 있어 회원국들에

자율권이 부여된‘지침( D i r e c t i v e s )’들도 있음

○ 식물 즉 곡물, 과일·채소, 포도주 등은 유럽연합차원에서 단일화된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건강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육류와 유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마다 각자의 규정과 시행방법을 부가하여 엄격하게 적용

○ 광우병의 사례처럼 긴급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원국들

간에도 적용방식이 일치하지 않고 수입중단 조치가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회원국들 간에도 취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역외국가의 수출자 그리고 역외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내의 수입자는 유럽연합의 공동체 규정은 물론 수입상품 도착지 국가(단순한

통관지역국가보다는 최종소비자 도착국가)의 내부 규정과 행정명령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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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는 해당국가의 검역당국, 식품위생, 상품의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에 품목별로 상세히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임

4) 식물 검역 제도

가) 법규와 행정조직

○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국가들의 모든 식물류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

기본지침은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0/29/EC(2000년 5월 8일)이며

프랑스의 식물검역은 이 지침에 따름

○ 이 지침은 Directive 77/93/EEC(1976년 1 2월2 1일)의 규정에 기초해

그 후에 추가된 개정안들을 모두 통합한 것으로 식물검역의 목적은 수입된

식물에 유해성, 유기물, 즉 병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위의 지침의 본문과 부록에 상세히 수록된

각 종류의 병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의 리스트와 해당 관련 지역 및

국가의 리스트를 참고하면 자세한 요건을 알 수 있음

○ 이 지침에 따르면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식물검역의 원칙은 특정품목들과 특정

지역 생산물들에 대한 금지와 제한을 우선 적용하는 보호주의가 아닌 수입

허가의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도록 권고한 개방형의 성격

○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역외수출국의 자연적·지리적 여건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음

○ 프랑스의 식물검역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농림수산부(Ministere de l’

Agriculture et de la Peche) 식량총국(Direction Generale de l’A l i m e n t a -

t i o n )이며, 총국장 직속의‘국제검역조정관실(Mission de Coordination

Sanitaire Internationale)’은 역외국가로의 수출,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제반 규정들과 국제협약관계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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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총국의 일반부서로서 식물검역과 위생안전을 관장하는 곳은‘식물의 품질과

보호부국(Sous-Direction de la Qualite et de la Protection des vegetaux)’

으로 일반행정, 기술행정, 시험재배를 담당하는 과들로 구성

○ 식량총국의 해당부서들은 수입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품목이 분명히 명시된

문의 요청서에 대해 법규행정 안내서비스 제공

·국제검역조정관실(Mission de Coordination Sanitaire Internationale)

Tel : 331 4955 8120(실장부속실)/331 4955 5835(수입담당) 

331 4955 8486(국제협약담당)

·식물의 품질과 보호 부국(Sous-Direction de la Qualite et de la

Protection des vegetaux)”

Tel : 331 4955 8153/331 4955 8148

○ 식물 검역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통제하는 부서는 식물보호담당지방사무국들로

이 사무국들은 수입통관이 실시되는 세관지역에 수입검역서비스 사무소들을

설치·운영

·2 2개 지방(Regions) 사무국

·4개 도(Departements) 서비스사무국(해외영토)

·3 5 0명의 공무원 및 약 3 0 0 ~ 3 5 0명의 기술인력

·1 3개의 품목별 전문 실험·연구실(전국 주요 도시에 산재)

○ 수입통관이 실시되는 지역의 식물검역사무소들은(Service de la Protect i o n

des Vegetaux) 국경세관들은 물론 영토내의 거래사업현장에도(예 : 헝지스

국제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되어있으며, 대개의경우는 동물검역사무소( S e r v i c e

de la Protection Ve t e r i n a i r e )와 함께 사무실 운영

나) 검역의 시행

○ 검역당국 지역사무소는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류의 검역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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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며, 검역통제는 서류통제, 육안검사, 전문실험실검사로 나눠짐

○ 서류통제는 수입신고서와 상품의 일치 여부와 함께 수입상품에 EU 검역규정에

통제대상품목인지의 구별 그리고 수출국 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서류

(Cerificat Phytosanitaire)의 완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며, 서류통제에서

문제가 있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현장사무소에 설치된 간이실험실

( l a b o r a t o i r e )에서 상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육안 검사 실시

○ 육안검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취된 샘플이 전국 1 3개 전문 실험

연구실에 해당품목과 병원균 유기체의 성격에 따라 운송되어 분석

○ 식물검역통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서류통제의 경우 즉시 실시되며,

실험실 검사의 경우 5 ~ 1 5일 정도이며 곰팡이류 같은 복잡한 사항은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상품이 수입세관에 도착하기 이전에(즉 수입운송 중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서류통제로 검역절차가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역당국은 검역절차가

완료된 증빙서류를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대행 통관회사에 발급하며 관할

세관은 검역확인 증빙서류가 수입신고서에 첨부되어어야 통관을 허가

○ 프랑스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상품들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

하는 것이 일반적

○ 수입검역사무소가 검역의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해당상품은 세관책임자의 감독

아래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현장에서 폐기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프랑스 검역사무소에서의 검역통제 실시를 받은 식물류 상품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1 5개 회원국 전체의 통제실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역내 자유

이동이 가능

○ 그러나 검역규정에서 제한하는 일부 식물류, 특히 과실과 채소의 묘목, 뿌리

제2장 주요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 5. 프랑스 _ 2 3 1



등은 수입현장 검역사무소의 검사를 마친 뒤에 검역패스포드( P a s s e p o r t

P h y t o s a n i t a i r e )를 발급 받아야만 다른 회원국으로 운송될 수 있음

5) 동물 및 수산물 검역제도

가) 법규와 행정

○ 동물류와 동물을 재료로 생산한 식품들에 대한 검역관련 법규들은 식물류에

비해 엄격하고 복잡. 특히 동물류는 유럽연합차원의 공동체 규정이 있는 동시에

각 회원국가 별로 별도시행법규들이 있으므로 해서 회원국가들 간의 거래에

조차 부분적인 검역과 품질통제가 실시되기도 함

(1) 유럽연합의 주요 관련규정

○ Directive N°72/462/EEC(1972.12.17)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양,

신선육류, 육류가공품들에 대한 유럽연합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 보건문제와

검역감독에 관한 규정

○ Directive N°90/675/EEC(1990.12.10) : 유럽연합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동물검역 통제조직에 관한 원칙 규정

○ Directive N°91/493/EEC(1991.7.22) : 수산물 생산과 시장출하를 감독

하는 보건규정

○ 그밖에 동물류 보건위생과 관련한 Directive N°9 7 / 2 2 2 / E E C와 N°

98/246/EEC 등이 있으며, 또 세부품목별, 수입대상국가별, 거래와 시장출하

유형별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Reglements, Directive, Decision 들이 정리

(2) 프랑스의 주요 관련규정

○ 행정법규(Decret) N°67/295(1967.3.31) : 산동물, 동물류 식품의 보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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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감독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그리고 농촌법(code rural) 제 258, 259,

2 6 2조의 시행 규정

○ 훈령(Arrete) 1994년 6월 6일 : 유럽연합 역외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산동물,

동물류 식품의 보건조건들에 대한 규정

○ 훈령(Arrete) 1996년 9월 1 0일 : 동물류 식품의 상업거래와 수입을 통제하는

보건조건들 및 동·식품들의 유럽연합 역내거래를 통제하는 보건조건들에 대한

규정

○ 훈령(Arrete) 1994년 7월 1 3일 : 국경 검역사무소의 리스트(각 검역사무소의

통제업무활동을 구분하여 규정)

○ 훈령(Arrete) 1986년 1 0월 1 6일 : 식용 또는 사료용의 동물류 생산품 수입의

보건과 품질통제 및 감독절차에 대한 규정

○ 그 밖에도 육류의 가공방식, 특별한 부위, 그리고 가금류, 수산물 등 품목에

따른 별도규정들이 있음

○ 프랑스의 동물생산품 검역 및 보건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림수산부

(Ministere de l’Agriculture et de la Peche) 식량총국(Direction General

de l’A l i m e n t a t i o n )이며, 총국장 직속의 국제검역조정관실(Mission de

coordination Sanitaire internationale)은 수·출입관련 보건조건과 검사 및

통제규정 등에 대한 국가간 협약관계를 조정

○ 식량총국의 일반부서로서 동물류 생산품의 보건 및 검역통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동물보건과 보호부-국(Sous-Direction de la protection animale)으로, 동물

보건, 수의검사 및 동물류식품, 동물류이동의 식별 및 통제 그리고 동물보호

부서 등으로 구성

○ 수입통관이 실시되는 국경지역의 검역사무소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사무소

들이 갖춰야할 시설 및 인력요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Directive N°9 0 / 6 7 5

/EEC(1990.12.10) 및 Decision N°92/525 (1992.11 . 3 )에 상세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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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Decision N°9 4 / 2 4 ( 1 9 9 4 . 1 . 7 )은 국경지역 검역·통제 사무소들의

리스트와 각 사무소들이 실시해야 하는 대상품목과 통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명시

나) 검역의 시행

○ 유럽연합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동물류 생산품은 유럽연합 역내의

동물류 생산품들에 대해 적용되는 보건, 위생, 식품안전규정들과 동등한 법적

조건들이 적용

○ 즉 유럽연합역내에서 실시되는 동물류 생산품의 생산시설, 생산조건, 포장,

운송 등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규정이 역외수출국에도 그대로 적용

○ 유럽연합에 육류 및 수산물(신선 및 가공)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수출

업체들은 유럽연합 관계규정에 적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국가의 검역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유럽연합 관계

위원회에 수출희망 의향서를 제출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제출하여 잠정적인 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승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유럽연합 당국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검토하여 수출희망국가의 해당품목에

대한 원천적인 수입불가능 사유(예 : 전염병, 풍토병)가 없을 경우, 해당국가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책임행정관을 파견하여 수출 희망 사업자의 생산시설과

시장출하를 위한 관련 처리과정을 검사

○ 책임 행정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 성격의 수입허가를 발급

○ 허가가 발급된 사업자는 상품 수출시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된 검역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출국가의 검역당국 또는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

하여 유럽연합의 수입검역절차에 따름

○ 이 같은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을 시도하거나, 수출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역관련 증빙서류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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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리고 국경에서의 검역조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해당상품은 수출자에게 반송되거나 세관감독 아래 폐기

처분하며 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6) 수산물의 검역

○ 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한 제 조건을 규정한 법규는 유럽연합 Directive N°

9 1 / 4 9 3 / E E C과 프랑스훈령(Arrete) 

○ 수산물은 식물류나 육류와 마찬가지로 통관이전 단계에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산물의 종류와 제품의 특성, 즉 신선, 냉동, 염장, 훈제 등에 따라

검역신고서류의 양식이 구별

○ 유럽연합은 수산물의 수입과 관련해서 국가별로 수입허가의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의 명단을 공개

·자유교역국가 :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아이슬랜드 및 노르웨이

·수입승인국가 : 유럽연합에 수입이 영구기간동안 승인된 국가(한국 포함)

·임시수입승인국가 : 유럽연합 관련규정의 준수보장을 신청·제출한 국가

·수입승인이 없는 국가 :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지역 국가

○ 수입이 영구 승인된 역외국가의 수출업체는 유럽연합당국으로부터 수입승인

등록번호를 획득한 뒤 수출국가의 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제출 절차만

으로 별도의 수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제도

1)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정책

○ 1 9 9 6년에 발생한 광우병 위기사태는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식품위생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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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규정이

보완되고 수입농산품들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됨

가)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

○ 소비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위생, 동물검역, 식품검역 통제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과 육류 사무국( O AV : Office Alimentaire et

Ve t e r i n a i r e )을 조직하여 관련법규와 통제 실시

○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기조는

·과학적인 분석연구와 사법적 책임의 분리

·사법적 책임과 행정통제의 분리

·유럽공동체와 각 회원국 정부들의 행정적·사법적 활동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과학적 의견의 배포와 투명성 보장하는 것

○ 이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운영 중인 관련 과학위원회들의 활동강화

○ 프랑스 정부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과학지식과 정보의 투명한 실행과정보공개

를 보장하기 위해 식량보건안전국가기구(AFSSA : Agence Fran 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Alimentations)를 설립하고, 과학연구기능과 행정

통제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였음(관련 법규 : Decret N°9 9 / 2 4 2 ) .

나) 유럽연합의 식품관련 법규운영의 원칙

○ 식품위생 관련법규들이 복잡하고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

연합차원에서 보다 간결하고 효과적인 법규정비 진행

○ 새로운 축산기술 및 식량생산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육류는 물론이고 모든 식량과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통제를

체계화하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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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국제규약들의 효과적이고 엄격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R 협상

에서 체결된 4개의 협약 즉 농업관련 협약, 위생과 검역수단의 적용에 관한

협약(SPS),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약, 산업 관련 소유권에 관한

협약(ADPIC) 등의 준수차원에서 식품위생 안전과 소비자 보호 강조

○ ADPIC 협약은 농산품의 원산지 통제원칙의 강조수단이며, 환경보호와 식품

안전보장이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애요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C o d e x와

관련한 FA O와 W T O의 합동위원회는 실용적이고 소비자 건강보장에 적합할

수 있는 규범과 법규를 제정

○ 유럽연합은 식품위생 및 안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법규 제정

- Reglement N°2 5 8 / 9 7 / E E C ( 1 9 9 7 . 1 . 2 7 )

·새로운 식품들과 새로운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

- Directive N°97/4/EEC(1997.1.27) :

·식품의 라벨 및 전시 그리고 광고와 관련한 유럽연합 국가별 제규정들의

통합규정(Directive N°9 7 / 11 2 / E E C의 개정규정)

- Reglement N°820/97(1997.4.20) :

·쇠고기 식별 및 관리기록 체제 구축과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식품의 라벨

표시 관련규정으로 이른바 흔적남기기(tra abilite)체제 구축

다) 품질정책

○ 유럽연합은 1 9 8 8년에 <농촌세계의 장래>라는 제목의 교서를 통해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법규제정을 강조

○ 이에 따라 유기농업과 지리적 기준에 근거한 원산지통제명칭 그리고 환경

보호와 관련한 법규들이 9 1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보완

규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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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 안전, 품질통제기관

○ 프랑스의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을 관리·통제하는 행정기구는 농림 수산부

(Ministere de l’Agriculture et de la Peche) 식량총국 ( D i r e c t i o n

Generale des Alimentation)의 식품위생부-국(Sous-Direction de l’

hygiene des aliments)과 법규·연구·통제조정부-국(Sous-Direction de

la reglementation, de la recherche et de la coordination des contro

l e s )으로 생산원료, 생산시설, 유통업체, 연구분석, 감독·통제와 관련된 법규와

행정규제담당

○ 농림수산부의 이 같은 감독·통제활동은 농산품과 식품소비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유통생산과 일부 시장출하단계에서 실시되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단계에서는 재정·경제·산업부(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공정거래·소비·부정방지총국(DGCCRF : Direction

Gene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epression des Fraudes)이 통제 담당

○ 단, 동물류 생산품은 농림수산부 식량총국이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의

위생, 안전, 품질을 모두 담당

○ D G C C R F의 파리본부에 4 0 0명, 지방국에 3 , 2 0 0명, 8개 실험실에 4 0 0명 등

총 4 , 0 0 0명이 요원이(농산품 및 식품관련 인원은 1 500명) WTO, Codex,

EU, 프랑스의 법규에 따라 통제와 감독업무 담당

○ D G C C R F는 사업자, 연구가, 관련부분 직업종사자들의 법규문의에 대한

답변 서비스 제공

( w w w. f i n a n c e s . g o u v.fr 또는 w w w. d g c c r f . g o u v. f r )

○ D G C C R F는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관련

통제·감독시행 현장에서 생산자 및 유통자 그리고 수입자에 대한 경고, 상품

압수,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조치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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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산품의 국경통관에 관련되는 행정통제기관은 세관당국, 검역당국 그리고

위생 및 품질관련 당국 등 3개 기관

라) 일반 식품위생검사

(1) 식품첨가물

○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름. 예컨대 식품에 사용되는 과당제와 관련

해서는 유럽연합 Directive N°94/36/EEC(1994.6.30) on sweeteners

for use in foodstuffs를 적용하며, 인공색소와 관련해서는 Directive N°

91/36/EEC, 그 밖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Directive N°

95/2/EEC (1995. 2. 20) on food additive other than colours and

s w e e t e n e r s를 적용

○ 이상의 규정들에는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첨가가능 요소들의 명칭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공색소 및 자연색소, 과당, 방부제 등과 관련해서 현재

프랑스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2) 농약잔류량 규정 및 유기농산품 우대

○ 유럽연합 Directive 76/895는 농약잔류량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 추가적인 규정이 계속 첨부

○ 유럽연합 당국은 특히 유아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된 허용 기준치인 0 . 0 1㎎/㎏은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한

기준치에 불과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기농산품( B i o )의 생산촉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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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Reglement N°2092/91(1991.7.22), Europe verte N°2 / 9 4 ,

그리고 Europe verte N°1/96 등의 규정중에서는 유기농산품에 적용되는 구

체적인 기준과 조건들이 명시

○ 유기농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기준·규정 마련

이외에도 라벨표시, 생산 및 가공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유기농산품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100%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가공식품의 경우도 유기농산물이 9 5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

(3) 중금속류와 기타 수입금지 성분

○ 프랑스는 국내관련 법규들에 의거해서 중금속 성분을 규제하고 있으나, 모든

농수산품과 식품에 적용되지는 않는 등 다소 복잡. 게다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된 법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은과 납성분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연합 규정의 정비가 예상

○ 그 밖에 농수산품과 식품에 금지된 성분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D i r e c t i v e

N°9 7 / 2 1 / E E C와 이 이후의 개정법안들의 부록에 상세히 열거

마) 품질통제(신선과일 및 채소)

(1) 개요

○ 농수산물 및 식품이 프랑스의 검역규정과 식품위생규정을 준수해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소극적 적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적응은 프랑스와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품질표준화 규범에 적용

○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품질관리 통제를 통해서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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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신선 과일과 채소의 경우 법규에 의해 품질의 등급이 구분되며 선별, 포장,

거래, 라벨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 법규는 유럽연합 역내

에서 생산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2) 품질규범의 법규와 주요내용

○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청과물에 대한 품질통제 법규는 Reglement N°

1035/72(1972.5.18) 과일채소에 대한 공동시장조직규정에 근거하며, 동

법규 제1장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

○ 품질규범들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는 청과물들에 대해 개별품목별

또는 동질품목들의 그룹별로 유럽연합 차원의 법규들이 각각 제정·시행되며,

가공대상 생산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

○ 품질규범의 구체적인 대상품목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출한 청과물

공동시장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며, 동 법규 부록 제Ⅰ장에 품목리스트가 수록

※ 품질규범 적용 대상 품목

·과일 : 감귤류, 사과와배, 자두, 살구, 딸기, 키위, 체리, 복숭아와천도복숭아,

식용포도

·채소 : 꽃, 배추, 사과배추, 브뤼셀 배추, 시금치, 상치류, 치커리, 완두콩,

강낭콩, 양파, 아스파라거스, 아티쵸크, 토마토, 마늘, 오이, 가지,

호박, 셀러리, 당근, 피망, 파

○ 각 품목별로 규정된 법규의 내용은 상품의 정의, 최소한의 품질특성과 등급별로

분류된 품질, 등급별로 구분된 크기기준, 등급별로 허용될 수 있는 품질의

크기와 오차범위 그리고 포장과 라벨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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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품 표시 제도

(1) 제품명

○ 제품명은 제품의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브랜드나 독창적인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제품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함

○ 제품의 상태와 가공 방법을 표시해 소비자가 충분히 제품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명칭에 분말(en poudre), 동결건조(lyophilise), 냉동

(surgele/congele), 해동(decongele), 저온살균(pasteurise), 살균

(sterilise), 재합성(reconstitue), 농축(concentre), 훈증(fume) 등을 명시

하지 않으면 안됨

(2) 성분 리스트

○ 성분의 정의 :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최종 제품 속에 그대로의 형태나

변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첨가물도 포함한 종합적인 물질을 표시. 단, 식품의

제조과정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예 : 제조 중에 원료성분의 변색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가제 등, 최종적인 제품에 대해 기능이 없는 것)에

대해 표시의무는 없음

○ 성분 리스트 구성

·식품의 성분은 중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성분 리스트 표시는「성분」이라고 표시

·제품명, 또 그 표시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에 관해서는 성분 리스트에 그

중량 또는 함유율을 기재해야 함(사항「c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의

함유량」을 참조)

·이하 구분에 포함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는 화학물질명 또는 E E C의 분류

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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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c o l o r a n t）

감미료（e d u l c o r a n t）

보존료（c o n s e r v a t e u r）

산화방지제（a n t i o x y g e n e）

산성화제（a c i d i f i a n t）

산화조정제（correcteur d’a c i d i t e）

응고방지제（a n t i - a g g l o m e r a n t）

소포제（a n t i m o u s s a n t）

증량제 (agent de charge）

유화제（e m u l s i f i a n t）

용해제（sel de fonte）* 1

강화제（a f f e r m i s s a n t）

미각증진제 (exhausteur de gout）

겔화제（g e l i f i a n t）

코팅제（agent d’e n r o b a g e）

가습제（h u m e c t a n t）

아미돈（amidon modifie）* 2 * 3

추진가스（gaz propulseur）

팽창제（poudre a lever）

안정제（s t a b i l i s a n t）

농축제（e p a i s s i s s a n t）

소맥분처리제 (agent de traitement de la farine）

*1 가공치즈 또는, 가공치즈를 베이스로 한 식품

*2 글루텐을 함유한 경우는 원료로 된 식물명을 첨부해야만 함

*3 화학물질명 또는 E U의 분류번호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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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성분 또는 성분 종류의 함유량

○ 2 0 0 0년 2월 1 4일 이후부터는 식품의 생산과정·준비과정에서 사용되는

성분에 관해 그 이하의 것은 그 양을 표시

·판매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성분·성분종류, 또는 판매명칭이“소비자에

연상되는 성분·성분 종류

·표시라벨위에 단어, 화상, 그림 등이 시사하고 있는 성분·성분 종류

·명칭이나 외관이 다른 제품과 혼동되기 쉬운 경우에는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성분·성분 종류

(4) 중량（중량 또는 용량）

○ 제품의 정미량 표시는 액체에 관해서는 정미용량에 의해, 다른 것에 관해서는

정미중량에 따름

○ 다음의 경우에는 성분·성분종류의 양 표시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성분·성분종류의 수분을 뺀 정미중량（poids net egoutte）이 표시되고

있는 경우

·이미 EU 규제에 따른 채로 성분·성분중량이 표시되는 경우

·반대로 판매명시에 사용되고 있어도, 그 성분·성분종류의 양이 제품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

·어떤 성분·성분종류에 관해서 E U가 사용량을 엄밀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과실, 야채, 스파이스, 허브 등의 혼합식품에 대해서, 성분이 다른 것을 압도

하는 양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규제에 따라서 제품명칭의 협에「감미료」또는「사탕과 감미료」로 표시

하는 경우

·영양표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타민·미네랄의 첨가에 관한 표시

·반죽제품의 경우는 정미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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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 및 보존의 조건（유통기한、소비기한 및

보존방법）

·표시에는 몇일, 월, 년까지 식품이 적당한 조건 하에 그 상태의 품질을 보존

하는가를 확실히 명시해야 함

단,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인 경우는 일과 월 정도, 유지기간이 3개월

~ 1 8개월 사이는 월과 년 정도, 유지기간이 1 8개월 이상인 경우는 년 정도를

표시할 수 있음

(5) 소비기한：D L C（date limite de consommation）

○ 어느 단기간을 넘어 소비한 경우, 인체에 직접악영향을 줄 가능성의 어떤

신선식품에 대해, 일정기일까지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형태（‘a consommer

j u s q u’au ...’또는‘a consommer jusqu’a la date  figurant...‘）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됨. 또한, ‘. . .’의 개소에는 일, 시를 직접 표시하는가 또는

일, 시가 포장 어디에 표시되고 있는가를 표시함. 그 기한은 준수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

(6) 유통기한（보존기한）：D L U O（date limite d’utilisation optimale）

○ 유통기한은, 적당한 보존조건 하에 있으면 그 특성을 보존하는 기한이고, ‘a

consommer de preference avant （일）. . .’또는‘a consommer de

preference avant fin （일 이외의 기한）’（. . .까지로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재. 또한, ‘. . .’의 개소에는 일, 시를 직접 표시하는가 또는 일, 시가 포장

어디에 표시되고 있는가를 표시함. 

○ 이 유통기한은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유통기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이 보존되어 있으면 판매가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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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로트 번호

○ 원칙적으로「L」다음에 번호를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가 제조로트 번호에서 변한 것이 될 수 있음

(8) 제품의 원산지표시

○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가능성의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 프랑스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가공한 식품의 경우가‘프랑스 제품’또는

‘프랑스 제조 또는 국기나 그 색을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음

○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 등의 처리가 행해진 식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가공, 통조림, 냉동. . .’등 처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9) 사용상의 주의사항

○ 냉동식품에는 해동 후의 재 냉동을 금지하는 표시를 의무화 한다.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의 기입은 제품 안전성의 관점부터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특별

히 신제품이나 새로운 포장시스템 등에서의 표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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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식품의 유통기한 >

식 품 보존기간 온 도

100g 이하의 냉동식품 포장부터 9개월 - 1 2°또는 - 1 8°

냉장팩육 포장부터 5일간 3°

냉장 레토르트 식품 6일간(연장가능) 3°



2) 원산지 명칭 보호 및 품질인증제도

가) 개요

○ 유럽연합은 농산품과 식품의 품질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대한 시장가치의

보장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투명한 식별을 보장

하기 위해 지리적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유럽연합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 시도

○ 지리적 원산지 표시제도의 선도적인 국가는 프랑스로 이미 1 9 2 0년대 부터

포도주에 대한 원산지 통제명칭(AOC)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리브와 치즈 등 다른 상품으로도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 프랑스는 우수한 농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라벨제도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 생산을 장려

○ 프랑스의 원산지 통제 명칭, 품질인증, 라벨제도는 생산자 및 사업자 조직의

신청, 관련 국가기구의 검토와 승인, 해당 상품별 또는 생산자 및 사업자 조직

별로 공포되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행정명령 그리고 공정거래·소비·부정

방지국( D G C C R F )의 시행 감독 및 불법단속으로 구성

(1) 원산지명칭보호(AOP) 및 지리적 표시보호( I G P )

○ 원산지 명칭보호(Appellation d’Origine Protegees) 및 지리적 표시보호

(Indication Geographique Protegees)제도는 유럽연합 Reglement N°

2081/92/EEC(1992.6.14)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 원산지 명칭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농산물 또는 식품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

하는 지역(Region), 특정장소(Place)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 C o u n t r y )의

명칭을 의미

○ 대상품목은 법규 부록에 열거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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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협회에게만

주어짐

○ 원산지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를 얻기 위해서는 동 법규에 규정된 제반 사항들

(농산품 및 식품의 명칭, 물리적·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징, 지리적 권역의

정의, 지리적 권역에서 기원했다는 증명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

연합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함

(2) 프랑스의 원산지 통제명칭( A O C )

○ 프랑스의 원산지 통제명칭(Appellations d’Origine controlee)은 1 9 1 9년

이래 포도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국립원산지통제기구(INAO :

Ins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Controlee)에서 관장

○ 관련법규는 프랑스 농촌법(Code Rural) 제 6권 4부의 농산물과 식품의 가치

부여, 프랑스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 제 5장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부여, 국립원산지통제기구( I N A O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행정법규

(Decret) N°91/368(1991,4,25) 등

○ A O C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지리적 조건의 특수성,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품종 그리고 전통적인 생산 노하우 등 3대 요소가 최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며,

신청자격은 일정지역 내의 생산자 조합

○ AOC 신청절차는 신청생산자 조합들의 경작지의 지리적 특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한 품종선책 그리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제한, 생산

기술 등을 규정한 의무이행노트(cahier des charges)를 작성, 제출하면,

I N A O이사회의 동의와 농림수산부 장관 의 행정명령 고시의 대상이 됨

○ 획득된 A O C는 심사에서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5 - 8년 정도이며,

특별한 불법사례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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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인증과 농업라벨

○ 프랑스의 우수농산품과 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관은“농산품과 식품 라벨·

인증국가위원회(CNLC : Commission National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s et alimentaires)”로 농림수산부와

경제·재무부 산하에 있음

○ 농산물 및 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법규는

·법 Loi N°94/2(1994.1.3) : 유럽연합 규정에 근거하여 프랑스 국내

규정을 통합한 법령

·농촌법(Code Rural) 의 제4권에 대한 Loi N°9 8 / 5 6 5 ( 1 9 9 9 8 . 7 . 8 )의

시행법령

·농촌기본법(Loi d’Orientation Agricole), Loi N°99/574(1999.7.9) :

농촌법 제4권의 내용을 수정·보충하고 특히 농산품과 식품의 라벨인증국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

○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농업라벨의 내용은 붉은 라벨(Label Rouge)로고,

유기농업(AB : Agriculture Biologique) 그리고 품질인증(Atout qualite

certifie) 등 세 가지로

·붉은 라벨(Label Rouge) : 특정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의 생산, 가공, 포장 등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통제와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시행대상 품목은 육류, 가금류, 육류가공품, 유제품수산물, 청과물 등

·유기농업(AB : Agriculture Biologique) : AB 로고는 자연적인 방식에

의한 생산 즉 복합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자들은

자연보호와 동물복지도 보장해야 함

·품질인증(Atout qualite certifie) : 품질인증은 상품이 특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엄격하게 통제된 생산규칙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일반 상품과 구별되면서바르게 준수됨을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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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 이력 정보 소급 시스템에 관한 제도·정책

○ 프랑스의 식품 이력 정보 소급 시스템(이하, 「t r a c e a b i l i t y」라고 한다)은 우선

용기 포장에 식품이 제조된 로트 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는 데에서 시작(소비법

R 11 2 - 9 ) .

○ 소비법에 의하면 로트란「식료품의 판매 단위의 집합이며, 실제상 동일한 기회에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소비법 R 112-5). 또, 1999년

7월에 제정된 농업 기본법 1 0 0조는 식료품의 traceability 확립에 관해 이하와

같이 규정

○ Tr a c e a b i l i t y가 보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산물 또는 식료품에 관한 품목

리스트가 규정. 해당 규정에 의해, 생산자 및 유통업자, 생산물 또는 생산물의

로트 정보에 대한 기록 및 식별 서류의 작성·갱신의 의무를 규정

○ 해당 서류는, 해당 생산물 또는 그 로트의 기원, 및 생산 및 유통의 조건에

대한 것이며 관계 기관은 각각의 생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t r a c e a b i l i t y가

보증되어야 할 생산 및 유통의 단계, 및 기업의 규모에 응한 실시의 방법을

명확하게 함

1) 유럽 식품법에 있어서의 tra c ea b i l ity 

○ E U에서는 광우병이나 다이옥신, 조류독감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고 있어 현재 유럽 식품법(가칭)의 제정을 향해 논의가 진행

○ 유럽위원회가 작성한 법률 원안에서는, 그 제9조가 t r a c e a b i l i t y에 관한 것

○ 그 제1항에서는‘식품, 사료,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 및 식품이나 사료에 혼입

되는 것이 의도되고 또는 예상되는 물질의 t r a c e a b i l i t y는, 그 생산 및 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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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계에 있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모든 식품에 대한

traceability 확립을 의무화

○ 또,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자(수출입 업자)등에는 그 제2, 3항에 대해 전체

food chain에 대해 전자에 대해서는 그것의 식별을, 후자에 대해서는 그것의

일의 식별이 의무화되어 당국은 거기에 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음

2) 프랑스에 있어서의 농산물 라벨 및 증명에 관한 tra c ea b i l ity

가) 농산물 라벨 등의 법적인 자리 매김

○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관련 표시 정보는 원산지 표시, 라벨, 적합

증명, 유기농산물 증명, 산악지 증명. 농산물 라벨 및 증명(「농산물 라벨 등」

이라고 한다)은 9 9년 7월에 제정된 프랑스 신농업 기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 제7 5조 : 농산물·해산물 또는 식품의 품질 및 원산지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강화 및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생산물의 다양성

및 그 특징 및 생산 방법 또는 원산지의 식별을 장려하는 것

·농업 및 식품 분야의 발전을 강화해, 시장의 명확한 세분화에 의해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것

·농업 및 식품 생산을 국토에 정착시키는 것과 노하우 및 생산 기반의 활용에

의해, 특히 조건 불리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유지를 보증하는 것

·농산물·해산물 또는 식품의 부가가치를, 농업자 또는 어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 기업의 사이로, 균형이 잡힌 형태로 분배하는 것

○ 제7 6조 :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및 원산지는, 식별 표시에 관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원산지 통제 호칭(AOC), 라벨, 적합 증명, 유기농산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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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악지의 표시 발급의 대상이 됨

○ 제7 5조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물의 특징, 생산 방법, 원산지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원래 농산물 라벨 등은 그 원산지, 품질 등이 다르다는 특징에 대한 보증 문서를

받고 소비자는 그러한 특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따라서 생산, 가공, 유통에 이러한 규칙을 정해야 하며, 이 규칙에 근거해,

생산, 가공, 유통 등을 하는 결과, 농산물 라벨 등은 t r a c e a b i l i t y가 비교적

확보하기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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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 식품안전 관리 제도 및 조직

나. 식품안전 관리의 배경

다. 수입식품 관리

라. 식품안전 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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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안전 관리 제도 및 조직

○ 뉴질랜드는 식품 수출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 0 %에 이르며 생산된 식품의

8 0 %가 수출되는 식품 수출국임.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체계 역시 생산자 중심

으로 운영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2 0 0 2년 7월까지 식품안전 관리가 보건부와

농림부로 2원화되어 있었음. 보건부는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법을 집행

하고 농림부는 식품보증국( FA A )를 통해 1차 생산, 가공 및 수출에 관한 부분을

담당

○ 식품안전 관리의 일관성 결여, 소비자의 불안감 증대, 식품안전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FA A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 Z F S A )으로 확대 개편

○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농림부 소속의 구조직인 식품보증국( FA A )에서 11 5명,

농림부 정책분야에서 7명, 보건부에서 1 2명, 신규 채용자 2 3명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보증국과 마찬가지로 농림부에 소속된 기관

○ N Z S FA의 청장은 농림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청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와 집행에 관한 것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과 행정에 관해서는 보건부 장관이 결정

1) 식품안전청( NZSFA )

○ N Z S FA는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호주뉴질랜드

식품청( N Z S FA )에서 정한 식품규격법에 따라 규격표시와 가공 및 성분관리

분야의 집행을 하고 식품위생 및 1차 생산 분야는 독자적으로 관리

○ 국내외 수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문을 정부, 소비자,

식품업계에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

·식품규격의 집행



·1차 생산물(육류, 낙농, 수산물)에 대한 규제

·뉴질랜드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제와 법 집행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정책 개발에 대한 참여

○ 뉴질랜드의 경우 식품안전청( N Z S FA )가 농림부 소속이지만 보건부장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건부 장관이 법률에 대한 자문과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보건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 N Z S FA가 설립된 후에도 농림부 11 0명의 인력이 식품안전(식품공학, 미생물학,

독성학, 역학, 수의학, 공중보건, 정책분석, 위험평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를 보며 이를 식품안전청에 전달

○ 식품안전업무 수행을 통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 Z S FA )는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농림부와 보건부간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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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 Z S FA) 조직 >

Executive Director
Andrew Mckenzie

C o m m u n i c a t i o n s
& Infrastructure
D i r e c t o r
Sandra Daly

New Zealand
S t a n d a r d s

D i r e c t o r
Tim Knox

E x p o r t
S t a n d a r d s

D i r e c t o r
Carol Barnao

E x p o r t
S t a n d a r d s
M a r k e t
A c c e s s

D i r e c t o r
Tony Zohrab

Joint Food
S t a n d a r d s

D i r e c t o r
Carole Inkster

Compliance &
I n v e s t i g a t i o n

D i r e c t o r
Geoff Allen

P o l i c y

D i r e c t o r
Carole Inkster

S c i e n c e

D i r e c t o r
Steve Hathaway

Approvals &
A C V M

D i r e c t o r
Debbie Morris

N Z F S A
V A

D i r e c t o r
S t e v e
G i l b e r t



○ F S A N Z는 호주연방정부의 독립적 단일정부기관으로서 보건부장관이 책임장관

으로 식품법규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을 지님

○ F S A N Z는 1 2인( F S A N Z의 CEO, 뉴질랜드 장관 3인 임명, 과학 및 공공단체

3인 임명, 식품산업 관련 단체 2인 임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심이

되며, 70명의 과학자를 포함 법률, 영양학자 등 총 1 2 0명의 스태프로 구성

○ 아울러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F S A N Z )과 뉴질랜드의 보건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 자금과 운영평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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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의 기구와 기능 >

부 서
기 능

식품안전심의회

수직적그룹

농약, 동물의약부

- 식품안전대신에 식품관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조언

- 식품안전대신 뉴질랜드식품안전국에 대해‘농장에서 식탁

까지’를 커버하는 전략·정책에 대한 조언

- 이행관계자가 식품관련정책에 참가·토의하기 위한 포럼의

준비

동물제품부 등록·감시·최대잔류허용량의 설정

낙농·식물제품부
기준준수의 확인, 수출인증, 검사기관의 인가, 위험관리프로

그램의 등록(수출용가공제품의 프로그램인증은 농림성)

식품가공·소매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안전·구성·표시기준의 준수

확인, 식품안전프로그램의 추진

수평적그룹

커뮤니케이션·
비지니스센터

전체 이해관계자와의 연락·정보제공

정책·규제기준부 정책적 조언

프로그램개발부 전략적·과학적 정보의 공급

법령준수·조사부 평가·검사를 실시하는 제3자기관의 감시



2)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
( A NZ F RMC : Aus tralia New Zealand Food Reg u l at i o n
Mi n i s terial Co u n ci l )

○ 호주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과 식품안전규격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농림수산부, 국립검역소, 외무통상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

○ A N Z F R M C는 F S A N Z에서 제출한 식품규격안에 대해 승인 및 거부권이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심의. ANZFRMC는 식품규격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 시

식품법규상임위원회( F R S C )의 자문을 받으며, FRSC는 A N Z F R M C의 위원인

장관과 호주지방정부의 회장들로 구성

○ 호주의 경우 보건부 중심으로 식품안전업무가 통합된 형태로서 F S A N Z는

위험평가, 관리, 정보교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 식품

법규각료회의(ANZFRMC) 및 각 부처에서는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은

분할 수행

○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서 정책결정의 신속성·투명성이

제고되며, 정책결정시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식품안전업무의 모든 책임이 보건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3)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청
( F SA NZ : Food Sta n d a rds Aus tralia New Zea l a n d )

가) 소속 및 설립배경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호주연방정부, 뉴질랜드정부, 호주의

주정부, 준주정부가 동일한 식품규격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동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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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1 9 9 5년 1 2월 체결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통일된식품규격의 채택과 관련

하여 1 9 9 1년의 호주연방, 주, 준주 정부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2 0 0 2년 7월 호주뉴질랜드식품청( A N Z FA : Australia New Zealand Food

A u t h o r i t y )이 재편성되어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FSANZ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으로 변경

○ 2 0 0 0년, 당시 호주뉴질랜드식품청은 공동의 식품규격(ANZFSC : Austra-

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과의 일치성을 목적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

○ A N Z F S C는 2 0 0 0년 11월 2 4일에 채택되었으며 이전의 규정들은 2 0 0 2년

1 2월까지 약 2년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쳐 폐지되었고 현재 모든 식품은 일부

잠정적인 규격을 제외한 A N Z F S C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법 1 9 9 1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 특별법은 호주 및 뉴질랜드 내 통일된 식품규정을 수립 및 유지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 식품규격개발시스템은 호주의 각 주 및 준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식품규정 및

호주연방의 호주뉴질랜드식품청특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

식품청특별법은 공동의 식품규제 수단의 개발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호주

뉴질랜드 공동의 식품규격관련 법규의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호주

뉴질랜드식품규격청을 창설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이 식품규격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식품

규격을 집행 및 관장하는 역할은 호주연방정부 및 뉴질랜드정부의 책임이며

각 정부는 산하보건관련부처에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독기관을 두고 있음

○ A N Z F S C는 개별 식품규격들을 취합한 것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규격들을

각 부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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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에 관해 다루고 있음

(단, 뉴질랜드의 경우 식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한계(Maximum Residue

Limits, “M R L s”)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 1. 4. 2는 호주

내에서의 M R L s만을 규정해 놓고 있음. )

·제2장에서는 특수하게 분류된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격에 관해 다루고 있음

·제3장은 호주의 식품위생관련사항만을 다루고 있음.

·식품규격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식품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는 법률위반 그리고 호주에서는 범죄

행위가 됨

·식품규격과 아울러, 손상,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 행위이며 식품규격은 각 주 및 준주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의 법률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식품규정과

관련하여 A N Z F S C를 준수하여야함

나) 감독 범위 및 주요업무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유지함으로써 호주 및 뉴질랜드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창설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성분, 표지 및 미생물 기준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식품 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양국간의 독자적인 법 집행기관이며 호주 연방,

주(州) 및 준주(準州) 정부,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의 공조를 통해 운영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의 역할

·식품의 제조, 표시, 가공 및 일차 생산에 대한 규격 개발

·식품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국가의 식품감독, 집행 및 식품회수에 대한 사항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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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자 및 관련업계에 대한 조사 실시

·식품관련노출한계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및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수행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 F S A N Z위원회는 식품규격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승인하며, 해당하는 변경사항

들은 다시 호주연방, 주 및 준주 정부 그리고 뉴질랜드보건부장관으로 구성된

호주뉴질랜드식품규제위원회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짐

○ 위원회에서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이 제출한 변경안이 수락될 경우, 식품규격

들은 고시가 되며 그 후 자동으로 호주연방, 주 및 준주 정부, 그리고 뉴질랜드의

식품법률에 의거하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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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안전 관리의 배경

1) 위험분석의 절차화

○ 호주·뉴질랜드에서는 위험분석과 위험관리의 기능적인 분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음. 오히려 식품기준을 설정할 때 밀접한 관계 하에서 위험분석 일련의

프로세스가 절차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 2 0 0 2년 1 2월 2 0일 발효된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규약(Food Standards

C o d e s )은 주로 식품에 포함되는 오염물질, 잔류물, 첨가물 등의 최대량 및

최소량, 그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링 테스트 방법, 식품표시 등의 기준을

설정. 단, 식품위생요건과 제3국에 대한 수출조건 등은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1 9 9 9년에‘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국’이 설립되어 공통식품기준의 작성,

감시 기능 부여. 식품기준의 개발·변경·재검토, 국제기준과의 일관성 촉진,

식품관련법의 조화, 모니터링·감시, 식품회수의 조정, 수입식품에 관련된 평가

정책 촉진

○ 그 중에서 식품기준을 신설·변경하는 절차가 위험분석의 방식에 근거하여 실시

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의 신설·변경의 제안과 신청이 있었을 때 위험평가가

실시되며 그것에 근거하여 기준안이 정해짐

2) 위험분석에 의한 식품기준 제정의 절차

○ 식품기준의 선설·변경은 제안과 신청에서 시작되어 제안·신청에 관계되는

다양한 위험이 조기에 특정되고 위험의 심각함에 대해 위험평가가 실시되어

관리전략이 결정. 신청에는 각 평가 단계별로 정해진 요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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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는 표에 나타낸 8개의 프로세스로 구성

우선 1. 범위확인단계에서는 제안을 받아 예비적 조사가 실시되어(필요에 따라

과학스테프와의 협의) 위험의 특정·평가와 작업 범위가 확인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음. 여기에서 위험평가를 보조하는 지표로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이 발생한 경우 결과의 중대성에 대해 지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위험수준을 평정할 수 있음. 여기에서 특정·평가된 위험은 이어지는

평가의 각 단계에서 논점정리가 진행됨에 따라 다시 검토

○ 이어서 평가로 이행하여 제1평가(2.), 초안평가(4.), 최종평가( 6 . )가 이루어짐

○ 정책 선택안의 작성, 위험관리계획의 작성, 비용편익에 따른 영향분석, 기준

초안의 작성이라고 하는 위험관리기능까지포함되며, 그것을 포함하는 최종평가

○ 그 사이에 2회의 1차 자문(3. 5.)이 실시되며 최종평가 후에 7 .일반통지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위험정보교환이 편입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8 .각료평의회에

있어서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가 법제화

○ 3 . 5 .의 일반 자문과정에는 위험평가에 대한 정보공급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회

( p u b l i c )를 관여시키도록 약속(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국법, 사회관여정책

성명)

○ 프로젝트팀은 이해관계자와 자문기관 설정, 세미나와 회의의 개최를 특정하는

사회관여계획을 작성

○ 사회관여의정서에 의해 사회관여의 검위와 강도는 위험의 중요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채용. 표와 같이 위험이 주는 영향의 넓이를 고려한

6개의 카테코리별로 포괄적인 자문행동전략표가 제시되고 그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필요한 전략행동을 선택하여 자문계획이 작성

○ 이상의 프로세스에서는 총 3회의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리기능이 포함되고 또한

위험정보교환이 절차가 편입되어 있어 위험분석의 3가지 요소가 일체적으로

절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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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와 관리의 기능적인 분리는 의식되지 않고 c o d e x위원회의 작업 절차화는

상당히 다르지만 위험분석의 3가지 요소의 관련성 확보는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다고 평가됨

3) 위험분석을 통한 식품기준의 신설·변경 절차

가) 범위확인단계 : 예비적 조사

○ 기준연락관이 제안·신청을 받아 범위확인 그룹이 검토

○ 필요에 따라 과학 스텝과 협의

○ 범위확인 방식의 준비, 요금의 적용, 위험·자문전략·법적 논점의 특정

○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

나) 제1평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정보를 자극

○ 제1평가보고서(논점의 개략, 가능한 옵션, 영향을 받는 단체의 특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질문사항 포함)

○ 이사회에 의한 신청의 수리

○ 제1평가보고서의 공개

다) 일반자문

○ 제도들의 범위, 가능한 옵션, 방향성에 대한 의견

○ 정보제공, 제1평가보고서의 질문에 대한 회답

○ 영향을 받는 단체의 특정, 영향을 받는 방식(금전적, 비금전적)의 특정

라) 초안 평가 : 기준발전업무

2 6 4 _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 일반자문 결과의 분석

○ 신청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초안 평가보고 작성

○ 위험분석의 완성, 위험관리계획,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발전

○ 비용, 편익을 사용한 영향 분석

○ 식품기준 초안의 작성

○ 이사회에 의한 초안 평가 보고서의 검토

○ 초안 평가보고서의 공개

마) 일반자문

○ 과학적 위험평가에 대한 의견(제안된 규칙, 기준초안의 정당성)

○ 비용·편익 및 영향분석에 관한 의견

바) 최종 평가

○ 일반자문결과의 분석

○ 필요하면 보고서와 규제초안의 수정

○ 이사회에 의한 최종 평가보고의 승인 또는 각하

사) 일반통지

의견제공자에게 이사회 결정을 통지

아) 각료평의회 결정

○ 각료평의회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국에 대해 2회까지 기준초안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그 후 관보로 공표되어 호주·뉴질랜드에서 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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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중요성 카테고리와 포괄적인 자문행동 전략표 >

자문행동
위험의 중요성 카테고리

1 2 3 4 5 6

1. 문제가 검토 중이라는 점을 사회에 조언 ○ ○ ○ ○ ○ ○

2.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 ○ ○ ○ ○ ○

3. 의견의 청구 ○ ○ ○ ○

4. 조언위원회와의 업무 ○ ○ ○

5. 이해관계자와 상호적인 정보 공유 ○ ○ ○ ○

6. 보다 넓은 사회와 상호정보 공유 ○ ○ ○

7. 목표가 정해진 공적 포럼 ○ ○

8. 일반에게 공개된 공적 포럼 ○ ○

9. 세미나 및 회의 ○ ○

10. 목표가 정해진 논의문서의 회람 ○ ○

11. 논의문서의 폭넓은 회람 ○ ○

12. 공적교육 ○ ○ ○

13. 목표가 정해진 조사 ○ ○

14. 일반조사 : 사회적 조사 ○

15. 공청회 ○

1. 약하고 좁은 초점 2. 약하고 폭넓은 초점 3. 강하고 좁은 초점 4. 강하고 폭넓은 초점 5. 거의

영향이 없고, 중요성·복잡성이 낮은 경우 6. 긴급한 건강·안전위험의 경우(강약은 위험의 정도, 넓고

좁음은 영향과 관심의 범위)



다. 수입식품 관리

1) 수입식품 관리 기관 및 절차

○ 뉴질랜드의 수입 식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식품안전청( N Z F S A )과 농림성

에서 담당하지만 실제적인 통과 업무나 검역 등은 몇 개 기관이 연계되어

진행

○ Public Health Unit(PHU)가 식품안전청의 기준에 따라 수입 식품, 식품

용기의 수입을 관리하고 N Z F S A는 수입자, 제조, 판매, 수송, 판매단계의

모든 수입식품 및 용기에 대해 r i s k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요청

○ 그림에 나타난 것 처럼 r i s k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식품은 특별한 검사 절차

없이 통관되나 r i s k가 높은 품목들은 ACCH(Auckland Central Clearing

H o u s e )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됨

○ 수입식품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Public Health Units(PHU)로 이 기관에

소속된 Food and Health Protectio Offcers(Food/HPOs)들이 샘플링과

검사 분석 의뢰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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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Public Health Units(PHU) 현황 >

P H U A d d r e s s P h o n e Fax 

Toi Te Ora Public Health
Rotorua Office

P O Box 1858
R O T O R U A

( 0 7)3 4 9-3 5 2 0 ( 0 7)3 4 6-0105 

N Z F S A PO Box 2835 Wellington ( 0 4)4 6 4-2 5 0 0 ( 0 4)4 6 3-2501 

Community & Public
Health Christchurch Office

PO Box 1475
C H R I S T C H U R C H

( 0 3)3 7 9-9 4 80 ( 0 3)3 7 9-6 1 2 5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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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U A d d r e s s P h o n e F a x

Wanganui Public Health
S e r v i c e s

Private Bag 3003
W A N G A N U I

( 0 6)3 4 8-1 7 7 5 ( 0 6)3 4 8-1783 

Taranaki Health Public
Health Unit

Private Bag 2016 NEW
P L Y M O U T H

( 0 6)7 5 3-7 7 9 8 ( 0 6)7 5 3-7788 

Public Health South
Dunedin Office

PO Box 5144 Moray
Place DUNEDIN

( 0 3)4 7 4-1 7 0 0 ( 0 3)4 7 4-0221 

Tairawhiti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Unit

PO Box 119 GISBORNE ( 0 6)8 6 7-9 1 1 9 ( 0 6)8 9 7-8414 

Regional Public Health
Hutt Valley District Health
B o a r d

Private Bag 31 907
LOWER HUTT

( 0 4)5 7 0-9 0 0 2 ( 0 4)5 7 0-9211 

Auckland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Private Bag 92 605
Symonds Street
A U C K L A N D

( 0 9)6 2 3-4 6 0 0 ( 0 9)6 3 0-7470 

Toi Te Ora Public Health
Tauranga Office

PO Box 2121
T A U R A N G A

( 0 7)5 7 1-8 9 7 5 ( 0 7)5 7 8-5485 

Hawkes Bay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Unit

PO Box 447 NAPIER ( 0 6)834 1815 ( 0 6)8 3 5-4813 

Waikato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Community Health PO
Box 505 HAMILTON

( 0 7)838 2569 ( 0 7)8 3 8-2382 

Toi Te Ora Public Health
Whakatane Office

PRIVATE BOX 241
W H A K A T A N E

( 0 7)3 0 6-0 7 1 7 ( 0 7)3 0 6-0987 

Northland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PO Box 742
W H A N G A R E I

( 0 9)4 3 0-4 1 0 0 ( 0 9)4 3 0-4124 

Mid Central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Services Palmertson
N o r t h

PO Box 2056
PALMERSTON NORTH

( 0 6)3 5 0-9 1 1 0 ( 0 6)3 5 0-9111 

Nelson Marlborough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Service -
Nelson Office

PO Box 647 NELSON ( 0 3)5 4 6-1 8 0 0 ( 0 3)5 4 6-1542 

Nelson Marlborough
District Health Board
Public Health Service -
Blenheim Office

PO Box 46 BLENHEIM ( 0 3)5 7 7-1 9 1 4 ( 0 3)5 7 8-9 5 17



○ 뉴질랜드 농림성은 육류 관련 제품의 수입을 총괄 관리하며 통관을 위한 검사

절차는 N A F S A와 유사

○ 뉴질랜드의 식품 수입 절차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r i s k가 높은 식품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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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일반 식품 수입 절차 >

수입 식품

r i s k가 낮은 식품

별도 제한없이 통관
r i s k가 높은 식품

3가지 통관 절차

r i s k가 낮은 식품의

경우도 관세법에

억류될 수 있음

1. MRP를 치른 식품은

수입업자에 의해 처리

A C C H를 통해 처리

3. 수입 허가 증명서 소지

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에 순응한 식품

2. 승인 인증되지 않았거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한 샘플을

지방 P H U로 송부

규정에 적합한 제품 검사 부적합 제품

P H U가 제품의 처분 결정

통관되어 시장에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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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식품 관련 수입 절차 >

MAF & Biosecuritu Clearance

r i s k가 낮은 식품

별도 제한없이 통관

NZFSA MRP - 009
- 수입 중단은 아님
- 신청 중
-매년 감사 품목

r i s k가 높은 식품

뉴질랜드 세관
- 식별
- 기록
- 1회 방출 허용

A C C H
- 신청서 제출
- 허가 0 0 1
- 허가서 발행

지역 P H U
- F o o d N e t으로부터
e-mail 접수

- 샘플 수거를 위해
수입자와 연락

Health Protection Officer가
수거 및 검사

- 최소량의 샘플 채취
- 샘플의 번호와ID 부여
- 라벨링
- 무균 샘플링법으로 샘플 채취
- 기록
- 검사 기준에의해 검사

L A B
- 공인검사기관에서 분석
- 수입자와 H P O에게 결과 통보

수입자/ 통관 중계인
검사 결과

H P O
- 검사 결광에대한 개입은중단
- 수입자에게 위탁 결과에대해

설명

적합

뉴질랜드 시장에서 판매

부적합

폐기

(감독하)
재신청 반송

위탁받은 물건은
항구나 공항으로

부터 지정된
저장소로 이동

수입자 / 통관 중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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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서 R i s k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

품 목 업데이트 날짜

Soft and grated cheeses 15 April 2005 

Canned mushrooms 27 May 2005 

C o c o n u t 27 January 2005 

Ice cream and iced confectionary 27 January 2005 

Spices - pepper, paprika and cinnamon 27 January 2005 

Spices - nutmeg 27 January 2005 

Peanuts and pistachio nuts 06 April 2005

Peanut butter 27 January 2005

Dried dates 27 January 2005

Canned tomatoes 27 May 2005

Crustaceans - shrimps, prawns and their products 27 January 2005

Crustaceans - lobsters, crabs, bugs and their products 27 January 2005

Molluscs - excluding snails 27 January 2005

Molluscs - from Chile (excluding snails) 27 January 2005

Molluscs - snails 22 April 2005

Fish - smoked and/or vacuum packed 27 January 2005

Fish - manufactured fish products (surimi and marinara mix) 27 January 2005

Fish - histamine susceptible species 31 March 2005

Fish - susceptible to mercury and microbiological spoilage 27 January 2005

Meat products 31 March 2005

Soy sauce 27 January 2005

Bovine meat or bovine derived ingredients (including gelatine
and tallow)

12 July 2005

Tahini or crushed sesame seeds - or any products containing
t h e s e

27 January 2005

Hijiki Seaweed 10 March 2005

Tableware - porcelain and china 31 March 2005

Tableware - enamelware 31 March 2005

Tableware - copper food containers 31 March 2005



라. 식품안전 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1) 모니터링 운영기관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식품위생 감사요원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부 보건 기관에 있지만, 승인 과정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격 인증 기구로 위임

○ 국제적인 승인 기구의 일원인 JAS-ANZ(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가 국제적인 승인 기준인 EN 45013 General

criteria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nel에서

제시한 요건에 의해 승인된 The Quality Society of Australia(QSA)라는

기관에 위임하여 실제적인 감사요원의 자격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감사요원 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승인에도 책임

2) 모니터링 전문 요원의 역할 및 자격 기준 설정

○ 모니터링 전문 요원의 역할은 식품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요구

되는 기준 사항과 급식업체의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감사 결과를

해당 정부 기관에 보고. 보고를 받은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호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 감사요원의 범주를 제1감사요원( f i r s t - p a r t y

auditor), 제2감사요원(second-party auditor)및 제3감사요원( t h i r d -

party auditor) 등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제2, 3감사요원을 associate food safety auditor, food safety auditor 및

senior food safety auditor 등 3단계 수준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요원 선발 시 표준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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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기준의 주요 항목은 첫째, 교육 훈련과정 이수 여부, 둘째, 실무 경험

그리고 셋째는 실제 감사 경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요원 승인 시 적용

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에 준하도록 하고, 2년에 1회씩의 재평가

과정 포함

(가) 제1감사요원

급식업체 자체 내 내부 감사 요원으로, 현재 실행중인 식품위생 프로그램이

법적 규정 표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하나 이들에

의한 감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제2감사요원

정부에 의해 고용된 요원, 즉 공무원이며 모든 요원들은 승인 기준에 부합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 보건 기관에 의해 자격 승인이 되어야 함

(다) 제3감사요원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민간 기관에 의해 고용된 요원으로, 모든 요원들은

승인 기준에 부합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 보건 기관에 의해

자격 승인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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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감사요원 자격요건(Capacity of food safety auditor) >

구 분
Associate food
safety auditor

Food safety
a u d i t o r

Senior food
safety auditor

공식적인 교육 이수 O O O

감사요원 훈련과정 O O O

일반적 산업체 업무 경력 4년 4년 4년

식품위생 분야 경력 2년 2년 2년

식품위생 감사 경력 - 2년간 4회
2년간 5회

감사팀리더



○ 감사요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자질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잠재적 위해요인 규명 및 평가능력

·위해요인 통제 수단의 효과성 평가 능력

·ISO 10022에 규명된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경험

·생산공정에 대한 지식 및 생산과정 중 사용한 기록지의 적합성 평가능력

·식품 산업에 관련된 시행규칙, 법령 및 기준에 관한 지식

·ISO 10011 part2 clause7에 규명된 HACCP 감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개인적인 자질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관련한 식품 안전성 목표 규명 능력

·H A C C P의 원리 및 절차 이해

○ 식품위생 감사요원 승인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영역의 자격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인 ISO 001-2-Qualification Criteria for

Auditors 와 the Quality Society of Australia에서 사용하는 식품위생 감사

요원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

① 기술적/과학적 지식

식품미생물, 식품생산 및 취급 등 식품위생 관련 지식, 식품위생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분야 전공자이거나 해당 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년간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 등으로 입증

② 식품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H A C C P에 근거한 식품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승인된 훈련과정을 수료

해야 함

③ 감사 숙련도

감사 절차와 감사 업무에 필요한 기술 등을 승인된 훈련과정에서 습득

④ 공정에 대한 지식

식품생산 공정 및 위해요소 통제를 필수 요건들, 적절한 관련 법제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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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지침 그리고 품질보증을 위한 식품 위생 목표 규명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체 경력, 훈련과정 이수 여부, 대학교육 이수 여부, 식품위

생 감사 경력 등을 검토하여 자격여부를 결정

⑤ 전문가적 수행 능력

○ 윤리적이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직업 윤리 강령에

서명을 하고, 개인 면접을 통해 평가하며, 사후 감사 업무에 대한 불만 접수

사항과 현장에서의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 또한, 일관성 있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요원 훈련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훈련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 식품위생 프로그램 관리

㉯ HACCP 에 근거한 품질보증 및 Good Handling Practice(GHP)

㉰ 식품위생 프로그램

㉱ 감사 절차

나) 식품위생 감사요원 승인

○ 식품위생 감사요원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부 보건 기관에 있지만

승인과정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격인증 기구로 위임할 수 있음. 자격인증

기구에 대한 승인은 EN 45013-General criteria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nel 에서 제시한 요건에 의해 이루어짐

3)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방법

○ 호주에서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평가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I n s p e c t i o n의 방법이 아닌 내부감사와 현장실사의 방법을 접목한 감사

(audit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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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적인 식품위생감사 시스템은 그 대상을 식품업계

및 급식업계로 하며, 이들을 위험정도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 감사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규격의 감사 절차에 준해 개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감사인력의 자격 기준및 승인, 감사 절차, 감사 관리시스템의

세 부분으로 구성

○ 감사인력의 자격 및 승인 기준은 더 세부적으로 감사원의 분류, 감사원의 승인

기준, 감사원의 자격기준, 승인을 위한 평가 과정으로 구분

○ 감사 절차에서는 감사 대상, 계약 체결방법, 감사를 위한 준비과정, 감사 과정이

포함되는데, 감사 진행과정은 감사준비, 급식업소와의 시작모임, 업체의 감사,

마무리 모임 및 감사결과의 보고

○ 감사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해 갈등의 예방, 공정성 유지하기, 비밀보장, 급식

업소 내에서의 변화보고, 감사요원, 감사절차, 항의, 불만, 논쟁 처리 방법,

감사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문서화, 기록, 법적 요구조건의 변화 등이 포함

○ 감사경영체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부분들이 문서화되고 실행되어지도록

해 주어야 함. 이에는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갈등을 예방하는 법,

공정성 유지하기, 비밀 보장하기 등에 관한 사항들이 문서화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에서의 HACCP 적용에 대하여 비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HACCP 적용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교역의 식품 안전을 위한 표준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됨

○ H A C C P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이의

핵심을 현실을 감안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강제규정, 위해정도에 따른

HACCP 적용 우선순위, 그리고 각 식품에 따라 위해 분석을 포함한 H A C C P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행하여 관련 공무원이 H A C C P에 근거한

식품 및 생산공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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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조직의 역할 강화

○ HACCP 적용을 위하여 식품안전담당 행정기구는 식품별 전문화를 위하여

식품군·식품공정에 따른 조직으로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을 위한 모태법과 효율적이고 중장기적인 식품안전 확보 전략,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경쟁력있는 식품안전 확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HACC P의 강제적용

○ 미국에서는 HACCP 시스템을 강제 적용하고 있는데 1 9 7 3년부터 GMP 적용과

L A C F의 공정 관리 경험에 근거를 두고 1 9 8 5년 N A S의 전식품에의

HACCP 적용 권고를 받아들여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맞도록 정책과

투자를 실시

○ HACCP 시스템의 강제적용은 식품 안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일관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HACCP 강제 적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

○ 미국과는 달리 일본, 캐나다 등은 현재 H A C C P의 자율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의무적용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

○ 식품안전국은 모든 식품관련 법령의 관리,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식품 안전·

위생오건의 관리, 수출의 인증, 식품안전기준의 책정 역할을 담당

○ 단, 수입동식물에 대해서는 모든 기능이 농림성의 생물안전국에 남겨졌으며

검역서비스와 식품안전 인증을 담당하는 실행국도 농림성에 남겨져 있음

○ 또한 호주 뉴질랜드는 1 9 9 5년 정부간 조약에 근거하여 합동으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국( F S A N Z )을 설립하여 공통의 식품기준 작성,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식품기준국에는 식품규제각료평의회,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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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회는 식품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의 개발, 국내·국제적인 식품

기준의 조화, 식품규칙·기준의 시행 감시의 책임을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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